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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 국제적인 흐름

   - 최근 10년간 우리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지식상업화와 더불어 사회

서비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음.

   - 일본은“장애자종합지원법”을 2012월 6월에 제정하고, 기존의 “장

애자자립지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3년 4월부터 새로운 제도로 

출발함.

   -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도 자립생활 철학을 장애인복지

의 중심정책이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 권리의 제한은 인권의 제한이며, 장애인자립생활은 인권패러다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함. 

   -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능동적 태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변화는 

장애인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서비스를 시해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에서 권리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곧 권리적인 차원에서 요

구된다는 접근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등장함.

  □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방법은 다음 그림과 같다.

   - 본 연구는 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최근 제정된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국과 비교분석 함.

   - 본 연구는 선진 17개국의 장애등급판정 현황을 고찰하고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어

떤 연관성이 있는지 연구함. 

   - 한국의 자립생활 현황을 분석하고 일본의 자립지원정책을 다면적으

로 분석하여 일본과 한국의 자립생활 지원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한

국적 전달체계모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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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배경

  □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현황

  ○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제정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며,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자립생활센터는 1970년 

대 중반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함.

   - 1992년의 수정 재활법에 근거해 볼 때 자립생활센터는 서비스를 이

용하는 소비자에 의해 관리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함. 

전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하며, 민간 비영리기관

이라는 특징이 있음. 

   - 오바마 정부는 국제 사회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흐름을 조언 할 수 

있는 특별자문관(Special Advisor for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 

SADR)을 임명함, 또한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장애통합 및 조정실(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을 설치함. 교통부에 장애인들

의 교통접근성을 위한 수석자문관(Senior Advisor for Accessible 

Transportation) 자리를 만들어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 

Richard Devylder을 임명함.



                                                               보고서 요약

- 5 -

  □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현황

   

  ○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는 1993년에 “장애인대책에 관한 장기계

획”이 발표되었고, 이 계획은 장애인복지종합계획으로서 정상화

(Normalization)의 이념을 기본으로 추진됨

   - 시․정․촌 별로 서비스 경차가 심화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준을 적

용한 서비스 평준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2003년도부터 지원비제도 

시행. 예산문제에서 지원비가 약 7.8배 증가하여 장애인 개호서비스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요구됨. 장애인복지예산도 2004

년 3,728억 엔에서 2005년 4,143억 엔으로 증가하는 등 증가하는 예

산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 확립방안이 필요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듦.

   - 이용인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용인 계약 제도를 도

입함으로서 서비스 판정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생김. 2013년부터는 

장애자종합지원법 체계로 이행함.

  

  □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현황

   -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명백한 정책을 가지고 있음

 

  □ 선진 17국의 장애평가방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7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러한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스 연계는 21가지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연관되어 있음.

   - 이러한 평가방식은 크게 엄격한 평가방식과 유연한 평가방식을 기준

으로 평가척도를 낼 수 있고, 평가판정전문가는 의료직으로 구성된 

부분일수록 엄격하고, 사회복지사와 행정직, 전문가로 구성된 판정시

스템일수록 유연하며, 팀을 구성하여 판정하는 방식일수록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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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평가척도
엄격한 평가방식 유연한 평가방식

평

가

판

정

직

원

의료직

A형 6가지 제도

벨기에: 통합수당지급

스페인: 연금과 활동보조가산

‣독일: 수발보험

이탈리아: 돌봄 서비스

오스트리아: 활동보조수당

그리스: 활동보조수당

일본: 장애판정과 등급결정(1-7급)

B형 5가지 제도

네덜란드: 이동서비스와 주택

개조(WVG)

덴마크: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제도(LSS)

아일랜드: 이동수당 및 활동

보조서비스

노르웨이: 사회서비스법에 의

한 활동보조인 파견(SAA)

사회복

지사

C형 3가지 제도

핀란드: 장애인서비스제공법

스웨덴: 중증신체장애인지원

법(LSS)

행정직

D형 3가지 제도

영국: 이동수당, 케어수당(DAL)

미국: 장애판정국에서 판정(SSDI 

& SSI)

E형 4가지

아일랜드: CAA

프랑스: ADPA

스웨덴: 장애인수당

포르투갈: 활동보조

전문가

팀구성

F형 1가지 제도

스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동

보조가산

일본: 장애정도판정, 시정촌심사

회(활동지원서비스 등)

G형 1가지

벨기에: 활동보조제도의 직접

급여방식(DP)

 

제3장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 2012년 장애자종합지원법 공포됨

  ○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 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의 삶을 ㄹ주

도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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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자종합지원법의 기본이념은 사회복지수급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

권과 그에 따르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임. 권

리성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함.

   -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않음.

   -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

운데 장벽이 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

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함.

   - 이 법은 어떤 구체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사회복지가 경제여건의 지속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비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고, 빈곤자의 자활의사를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

음은 국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본래의 목적과는 괴리되어 기능함.

   - 이원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 행정체계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 중앙부처의 위임사무 비중이 과다하여 행정계층간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업무수

행에 따르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구분이 보다 명확해져야함. 

   - 복지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 치료적 방법으로 대처했던 까닭에 

각 복지문제와 제도마다 소관부처가 다르게 편제되어 서비스 전달체

계의 통합·조정이 미흡함.

   - 공공 행정의 전달체계와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가 통합적으로 수

립되어야 함.

  ○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은 기존 장애자자립지원법보다 구체적이고 상

세하게 보완하는 법률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임.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법률로서, 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자립

생활에 초점이 있으나 자립생활(IL)에서 말하고 있는 자립생활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이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음.

   -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자 측면에서 고찰해본 결과, 법적구성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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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내용 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잡함. 

   - 기간상담지원센터와 지역활동지원센터를 제도화함.

   - 보건, 복지, 의료,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졌음. 조사연구, 전문

가의 육성, 장애인단체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제시됨.

  □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공공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 그

림과 같음.

   - 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는 서비스이용자인 장애인(장애아동 포 함)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자체(시․정․촌)로 일원화됨.

  -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는 거주하는 지초지자체(시․정․
촌)가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임. 

   -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가능한 것은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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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동반경이 좁은 이용자에게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쉬움. 

  

  ○ 심사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에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에 관한 심사회(이하‘시․정․촌 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5조)

  ○ 기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

임.(제 77조의2 제1항)

  ○ 지역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

를 제공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하고 다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제4장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현황 및 문제점

  

  ○ 민간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자립생활지원이 꾸준히 확대·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음. 

   -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동료상담, 권익옹호활동, 

정보제공, 활동보조 지원 사업, 자조활동, 체험홈 운영 등을 실시하

고 있음. 

   - 활동보조서비스는 2007년 4월 전국적으로 제도화 되어 시작 되었으

며 2011년 10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장애인장기요양의 개념으

로 변경되어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제도로 새롭게 시작됨(보건복지부 

2012).

   - 정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씩 인상하기로 함. 

향후 장애인 연금은 2017년 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작년 실태조사 기준 평균 월 23만원)

의 80% 수준 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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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과 관련한 국내법은 아직 미비하며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위한 분명한 공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실

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여전히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 하는 ‘시설수용’ 중심의 내

용을 담고 있음.

   - 의학적 판정에 기초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장애인은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판정을 받고 있음. 

이는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 혹은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임. 

   -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1988년부터 시행

된 장애인등급제도에 따른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장애인등급제도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

준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시스템임.

   - 현행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의 연령기준은 만 6세 이상, 만65세 미만

으로 6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이 제공되지 않음. 

   - 현행 활동지원 제도는 법적으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2011년 11월부터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이 약 12만원까지 인상됨에 

따라 이용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 또

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자립생활센터 제도화를 통해 자립생활서비스 신청권한을 활성화하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립생활지원 체계가 연계

될 수 있어야 함.

제5장 결론

  □ 선진 17개국의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고찰과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

에 있어서 단순히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의 차

이점을 발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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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 같이 의학적 판단기준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연한 장애평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확보가 중요함. 

   -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와 판정체계는 획일적인 판정에서 포괄적 사

정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

  ○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장애자기본법의 기본적 이념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장애유형별로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제공되어 오던 복지서

비스와 공적비용부담의 의료 등에 대하여 공통의 제도 아래서 통합

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급여의 대상자, 내용, 

절차 등 지역생활 지원 사업,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계획 작성, 비용

의 지급 등을 지급함. 

   - 지역이행지원 대상에 ‘지역생활로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이 추가됨.

   - 중증방문개호의 대상자를 ‘중증신체부자유자 등으로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자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으로서 그 범위를 

확대함.

   -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기반정비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기본지침과 시․정․촌, 도․도․부․현이 정한 장애인복지계획

에 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정비를 함. 

   -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지정결격요건을 추가함. 

 ○ 일본정부는 급증하는 서비스의 이용증가에 대한 제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급여에 대하여 10%

의 정률부담을 의무화 하였고, 그 10%의 부담이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됨. 장애자자립지원법이 단기간에 

장애자종합지원법으로 전부 개정됨.

   - 경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에서의 공생

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념의 모순은 장애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음. 

   - 서비스의 질 관리와 양 관리의 서비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통합적

인 사례관리 모형의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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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국민적 이해와 설득․합의에 대한 과정에 중시해야함. 

   - 조세제도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급격한 이용증가는 국가제

정의 큰 압박 요인임. 즉 무분별한 이용자의 증가를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한 제도운영이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함. 

  □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와 선진국의 장애평가모델을 검토하여 우

리나라에 검토 가능한 전달체계 적용방안을 제시함. 

  ○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여 내린 결론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서

비스 전달체계모형. 

   -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장애인복지

제도에서 중요함.

   - 장애인복지는 조세제도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

국에서도 조세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산과 책임주체, 서비스관리라

는 측변에서 공적책임이 중요하고 예산의 배분에서도 공적책임을 비

켜갈 수 없음.

 

  ○ 공단중심형 서비스전달체계모형. 

   - 현행 연금공단에서 장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국 예산이나 

서비스 결정은 지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독립형으로 

운영할 수는 없으나 서비스 조정 연계의 기능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자립생활의 선진모델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당사자 중심형 서비스구

축모형.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생활의 하위요소를 규정하고 이와 관

련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가능할 것. 

   - 현행처럼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수준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지정위탁을 할 때, 3년을 주기로 그 상태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Ⅰ. 서론





                                                                  Ⅰ. 서론

- 15 -

Ⅰ. 서론

1. 문제제기

최근 10년간 우리사회는 국제화, 정보화, 지식상업화와 더불어 사회서비

스 패러다임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관리중심에서 

자율로, 공동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 제공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의식구조나 가치를 크게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우리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장애인복지 분야에서의 변화는 매우 적극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한 패러다임의 축을 이끌고 있는 것이 바로 자립생활운동

(Independent Living Movement)인 것이다.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공민권 운동이 초석이 

되어 오늘날 전 세계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

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연구과제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장애인복지서

비스의 시스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념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급여를 제공함으로 사회문제

를 방지하고 나아가“사회적 공평의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회적 공평의 윤리”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논

쟁이다. 이 논쟁은 부(富)의 분배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공동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중시하게 되고 그 가치의 형태는 노동능력이 되

었다. 따라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가치가 존중되었고 노동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은 훈련의 대상 또는 약자로서 분배의 대상이 되어왔

으며, 사회적 약자는 격리 보호, 수용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우월주의와 서비스전달의 상하 관리 시스템은 결국 장애

인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장애인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어왔다. 따

라서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은 사회적 보호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책도 

개인으로부터 사회로 점차 확대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 현재까지 한국의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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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한다면 중증장애인의 지역자립생활과 장애인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공자주체와 서비스 대상주체가 명확

히 구분되어 있어 제공자는 정해진 서비스 메뉴에 의한 전달과정으로 인

식되었고 이 가운데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은 그 서비스를 권리로서 요

구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중

증장애인은 거주생활시설과 부모의 보호아래 수동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버렸고 그러한 구조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사회에서 장

애인복지를 시혜적서비스구조로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러다가 장애

인복지에 새로운 철학으로 등장한 것이 자립생활인 것이다. 기존의 “자

립”이란 용어는 신체적 자립, 경제적 자립, 직업적 자립, 심리적 자립 등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립적인 개념구조에서 그 의미를 찾았고, 특히, 장애

인에게 있어서 자립이란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신체적, 경제적, 직업적

으로 성공한 사례에서 그 자립의 의미를 찾고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장

애인이 직업재활을 통하여 수입을 창출하고 경제적인 소득을 획득하는 것

은 직업재활의 큰 성과로 평가 받았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나 의료재활 훈

련에서 잔존능력의 활용을 통한 신체적인 기능회복은 신체적재활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신

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에 성공하면 그것이 자립의 성과로 크게 평가

받았던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른 평가는 결국, 노력하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강한 장애인과 약한 장애인, 노동력의 가치

가 있는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었고 전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애인으로 평가되었으나 후자는 나약하고 힘없고 무능한 장애인

으로 평가 절하되는 사회적 낙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하

는 과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와 같은 의미에서 자립을 찾고자 할 

때, 중증장애인은 아무리 자립을 하려고 해도 신체적으로 불가능했고 재활

보조기구나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수준에서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의․식․주
조차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을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은 시설이나 병원에서 환자로 시설생활인으로 살아야 했고 지역에서 부모

와 함께 산다고 해도 사회 환경이 자립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

에서 가족에 의존하여 살아야 했고 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은 가족의 보호 

속에서 묻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오던 중증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이 바로 자립생활의 이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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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에서 평가받던 방식

과는 달리 제도적 자립에 의한 생활로 정의된다. 즉, 여기서 제도란 장애

를 보충해주거나 보완해주는 수단을 말하며, 이러한 수단에 의한 자립생활

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더라도 활동

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적 수단에 의하여 식사를 할 수 있

고, 목욕을 할 수 있고, 책을 대독하여 읽을 수 있으며, 휠체어를 밀어주는 

활동보조인에 의하여 외출하여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

은 어쩌면 제도적 수단을 활용한 자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인의 생활

과 같은 자율의지에 의한 선택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자립적인 삶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으며,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지역생활을 가능케 하는 자립생

활의 철학인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공서비스를 자립생활서비

스라고 하는데, 사회자립생활서비스란“지역사회로 통합되어 다른 시민들

과 함께 성장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역사회에 기여

함으로 존중받고 가치 있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모든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책임지고 자신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에 자립생활의 이념이 전파 된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

서 능동적 태도의 장애인복지서비스 변화는 장애인정책에 큰 시사점을 제

시해 주고 있으며, 서비스를 시혜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에서 권리적인 

성격으로 보는 관점이 등장하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는 곧 권리적인 차원에서 요구된다는 접근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는 만

민에게 평등한 권리를 장애인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개인의 삶의 권리를 사회구성원이 가지는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같고 사회구성원은 사회연대성의 원칙에 의하여 동등한 삶을 누릴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제도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이 가지는 

평등권의 관점에서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논쟁은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더 이상 시혜적 수준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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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정책적 함의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정책적 논점은 자립생활을 할 권리가 중증장애인에게 보장됨

으로서 이루어지는 평등권의 가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립생

활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는 동등한 삶의 누릴 수 있는 권리이

고, 그 권리를 국가는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장애라고 하는 수단적 제

한성으로 인한 문제에 정책적 노력은 국가의 의무라고 여겨진다.

결과적으로 현행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요소 중에서 활동지원서비

스는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방법이며, 그 방법에 등급제한이나 

지역적 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수단적 방법의 지원 부족에 

의한 삶의 제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권리의 제한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제한은 인권의 제한이며, 장애인자립생활을 인권패

러다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최근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중증장애인이 화재사고로 사망

하면서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었고, 결국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

수적으로 동반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하나가 활동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동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하고 그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일본은 “장애자종합지원법”을 2012년 6월에 제

정하고 기존의 “장애자자립지원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3년 4월부터 새

로운 제도로 출발한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독일, 영국, 스웨덴 등도 자립

생활 철학을 장애인복지의 중심정책이념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개별예산제도인 것이다.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화폐로 계산하여 계획적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

는 자립생활이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철학적 

사고를 정책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장애자종

합지원정책은 개별화와 포괄성 모두를 담고 있고, 자립지원사업을 제도적

으로 어떻게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茨木尚子 外, 

2009)하고 있으며,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종합지원

법은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의 원칙인 통합적인 서비스를 장애인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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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자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한국적 상황, 국제적인 동향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의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 기반마련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종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일본의 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그 정보를 한국에 정확히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차원

에서 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3. 연구목적 및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의 연구배경에서도 밝혔듯이 자립생활을 포괄적으

로 지원하는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진행된 것으로 다음과 같

은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우리나라의 장애인자립생활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선진외국의 장애등급 판정사례를 고찰하고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이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어떤 연관성이 있

는지를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일본의 장애인정책변화에 대하여 고찰함과 동시에 장애자종합지원법이 담

고 있는 자립생활지원정책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일본의 자립지원정책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자립생활

을 지원하는 측면과 자립생활지원의 정책에 대하여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모델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 지원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적 

전달체계모형을 제안한다.

상기의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는 문헌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을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자립생활 현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립생활정착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4. 연구방법 및 분석 틀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여 이루어 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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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진이 그동안 수행한 선행연구와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 정

한 자립생활지원정책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 1-1> 연구 분석 틀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일본의 문헌을 중심으로 최근 제정된 장애자종합

지원법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그 내용을 한국과 비교분석한다. 

둘째,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 제정에 직접 관여한 위원장1)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제정과정의 논점에 대하여 파악한다.

1) Sato Hisao, 일본사회사업대학교 교수, 일본 총리부 장애장종합지원법 제정검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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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일본의 모든 장애인정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립생활과 관련된 제도부분만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

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자립생활과 관련한 제도 중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센터, 소

득보장, 사회참여 등의 제도에 대하여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모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의 자립생활지원 전달체

계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 기초지자체중심 지원모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서비스 지원등급결정

을 위한 장애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장애정도를 사정하고 서비스 전반에 걸친 결정 및 사정을 

수행하는 형태로, 일본의 시․정․촌에서 운영하는 공작전달체계모형을 말

한다.

 ‣제3자 기관 지원모델: 공단이나 특수법인이 장애등급결정 및 서비스매니

지먼트 실시를 통하여 장애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현행 연금공단을 통한 운영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 당사자주도 CIL지원모델: CIL협의체를 구성하여 서비스 지원등급 등을 

자율적으로 위탁하고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사정위원회에서 장애

서비스 지원구분 및 서비스 내용을 자율적으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시행되는 당사자 주도형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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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의 현황과 과제

가.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1) 초기 미국의 자립생활지원2)

 자립생활운동은 1960년대에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미국의 중증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1962년 버클리 대학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여 자립생활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국의 Edward Roberts(1939. 1. 23 - 1995. 3. 14)는 자립생활 운동을 ‘차

별과 분리에 항거하며 사회적 책임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

리와 능력에 대한 확인’이라고 하였으며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들의 시

민권 운동’이라 하였다(Lachat, 1988: 1-5). 이 운동은 이후 장애인복지정

책과 연구에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되어 재활서비스

와 대비되는 자립생활서비스의 기본 철학이 되었다(DeJong, 1981: 7-33).

 미국의 자립생활운동은 재활법(Rehabilitation Act of 1973)과 미국장애인

차별금지법(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의 제정을 통해 

성공을 거두게 되며, 자립생활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자립생활센터는 1970

년대 중반부터 제도화되기 시작한다.3) 1992년의 수정 재활법에 근거해 볼 

때, 자립생활센터4)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 의해 관리되며, 지역사

2) 이 부분의 내용은 이익섭·김경미·윤재영(2007)의 일부분을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3) 1972년 버클리 자립생활센터가 연방정부로부터 연간 $50,000을 지원 받았으며, 1979년에는 10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 시작하였다.

4) 1977년 미국 재활청(RSA)이 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ILRU)에 의뢰하여 개발한 자립
생활센터의 정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통제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비수
용 프로그램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자기 결정을 증진시키며 필요치 않은 의존을 줄이는 데 필수적
인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재활법 Title Ⅶ
에 근거한 자립생활센터의 4대 조건(criteria)은 첫째, 이사회 구성원의 51%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둘째, 중간관리자(manager)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고, 셋째, 일반 직원 중 1명 이상
이 장애인이고,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Nosek, Jones, and Zhu,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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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전 장애영역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

어야 하며, 이용시설이어야 하고, 민간 비영리 기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Wilson, 1998: 248). 2002년 현재 이 같은 재활법(Title Ⅶ의 Chapter 1

과 2)에 근거해 재활청(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 RSA)으로 부

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센터는 미국 전역에 354개소가 있다(Usiak, 

Tomita and Tung, 2004: 7).

 자립생활센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버클리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동료 장애인을 돕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보다 용이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표방하였으며(Nosek, Zhu 

and Howland, 1992: 174), 비슷한 시기에 Cole(1979: 458-459)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전면적으로 통합되는 것’

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목적으로 언급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관리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것’등을 근원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연방정부는 재활법에 근

거하여‘장애를 가진 개인의 리더십, 역량강화, 독립성,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미국 주류 사회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장애인 자립

생활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정리하였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03). 이를 종합하면, ‘장애를 가진 개인의 독립성, 생산성, 임파워먼트, 

리더십 등을 강화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체계 변화를 유도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 현재 우

리나라 자립생활센터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 자립생활센터 프로그

램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최근 미국의 자립생활지원

최근 오바마 정부의 장애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부

의 개편과 인사에 있다. 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장애인분야의 3가지 

주제와 연결된다. 즉, 장애인의 권리, 응급상황에 대한 관리, 그리고 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권이다. 

첫째, 미 국무부는 국제 사회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흐름을 조언할 수 

32)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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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특별자문관(special advisor for international disability rights, SADR)을 

입명한다. 특별자문관은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미국의 종합적인 역할과 전략을 주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바마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별자문관은 

에드 로버츠와 함께 초기 미국 자립생활운동을 주도한 쥬디 휴먼(Judith 

Heumann)이 맡고 있다.

둘째, 오마바 정부는 연방비상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에 장애통합 및 조정실(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을 설치하였다. 또한 FEMA는 이일을 위해 미국 자립생활협의

회(NCIL)와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자연재해 및 인재 그리고 기술재난에 대

해 양자 간에 협력하기로 하고 재난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장애와 관련한 최근의 또 다른 이슈인 응급재

난 발생 시, 장애인의 구조에 대한 미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의 정책적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셋째, 오바마 정부는 교통부에 역시 장애인들의 교통접근성을 위한 수석

자문관(Senior Advisor for Accessible Transportation) 자리를 만들어 전동휠

체어를 타는 장애인 당사자 Richard Devylder을 입명하였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일련의 조치는 다음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장애인

정책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장애인 헬스케어의 

강화, 고용 기회의 제고, 교육 기회의 확대, 장애인의 시민권 보호와 지역

사회 접근성 향상, AT 개발과 활용의 지원 그리고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지원 등을 이행 원칙(Guiding Principles)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

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5). 

① 헬스케어 강화

오바마 정부의 보건정책 개혁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 중의 하나이

며 이의 일환으로 진행된 Affordable Care Act(ACA)의 제정으로 장애인들

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ACA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

건을 완화하고 상한선을 제거하므로 차별과 제한의 소지를 최소화하였다. 

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whitehouse.gov/issues/disabilities에 있으며 이의 일부를 요약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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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행되는 이법에서는 보험회사가 과거 병력이나 유전 정보를 

통해 차별적인 보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에

게 케어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Community Living 

Assistance Services and Supports(CLASS)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게 된다. 더

불어 메디케이드 수급자들에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 Community First Choice Option covering을 제공하며 사전 예방

적인 차원에서 의료진단기기의 기준을 제정하였다.

② 고용기회 제고

2009년 2월부터 노동부의 노동통계청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정기

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부는 재활법 503 Section을 강화하여 

연방정부와의 계약업체(fed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에게 장애인

을 7% 이상 고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자영업의 지

원, 장애인 고용 박람회, 자판기를 통한 시각장애인들의 고용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③ 교육기회 확대

오바마 정부는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와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를 통해 다양한 장애학생들

을 보다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예산 중 214억($19.9백만) 가량

을 확보하였다. 더불어 장애학생들의 학업의 편의를 위해 e-book 등과 같

은 기술의 활동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④ 시민권 보호와 지역사회 접근성 향상

오바마 정부의 분명한 철학은 ADA에 근거한 자립생활에 있다. 장애인들

이 시설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일

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시설화를 종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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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겠다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건강과 안전이 보장

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 Olmstead 결정을 존중하는 것

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출범시킨 “Year of Community Living”은 이를 여실

히 보여주고 있다. 주택에 대한 접근성 향상, 지역사회의 지원, 자립생활이 

여건 마련 등을 통해 시설생활을 막고 지역사회에서 생산적인 자립생활을 

이루어가도록 관련 기관들 간의 다각적인 협력을 유도하고자 일으킨 운동

이 바로, Community Living Initiative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건축물에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최저 기준을 다시 마

련하여 8만개의 정부기관과 70억 개의 상업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4,000명의 장애인들에게 330억에 달하는 주택임대 바우처를 시행하고, 소

득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Frank Melville Supportive Housing Investment 

Act를 통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를 통해 전국의 자립생활센터에 1,500억($140백만)이 지원

되었다.

⑤ AT(Accessible Technology) 개발과 활용의 지원

미래 사회와 장애인 정책의 혁신을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

지고 있다. 21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는 장애

인들이 기술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

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⑥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지원

미국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는 국내의 시민권임과 동시에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인식하고, 미국은 UN의 장애인권리

협약 비준국 141개 명단을 이름을 올렸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

악관은 이 분야의 특별 자문관을 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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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1) 초기 일본의 자립생활지원제도

일본은 1997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으며, 2000

년부터는 노인장기요제도인 “노인개호보험법”이 전면 시행되어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였고, 당시 노인개호보험법을 국회에서 가

결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부대결의하고 노인에 대한 요양제도

를 우선 시행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노인 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기 전부터 있었지만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지는 못하다가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Home Help Service를 시행하여 왔는데 이 제도가 예산의 증가와 함께 지

자체 지원이 아닌 정부의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하에 2가지의 이념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첫째, 탈시설화를 축으로 하는 정상화

(Normalization)의 이념적 전화이었다. 일본은 이 당시만 해도 오랜 기간 동

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이념을 갱생(更生=장애인재활서비스)을 중심으

로 직업훈련과 시설보호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ADL이 어느 정도 가

능한 장애인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시행하여왔다. 그러나 2007년에 

정부가 세운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는 갱생훈련에서 자립지원이라는 슬로

건을 제시하면서 정상화 7개년계획이 본격화되었다. 둘째는 지역자립지원

이라는 정책목표아래 추진된 정책으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이용자계

약방식을 채택하였고 이용자인 장애인이 직접 서비스를 구매하고 그 서비

스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케어매니지먼트의 시행과 제3자 기관에 의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

는 것이었다.

2000년 노인개호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3년에는 장애인분야에서 장

애인지원비제도가 시행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우선하는 제도가 도입되었

지만 전국적인 서비스수준이나 질적, 양적 서비스 기준과 판단에 문제가 

있고 지방격차가 심화되어 결국 2005년에 장애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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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일본의 자립생활지원제도

  장애인자립지원제도는 1993년에 “장애인대책에 관한 장기계획”이 발

표되었고, 이 계획은 장애인복지종합계획으로서 정상화(Normalization)의 이

념을 기본으로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후, 1997년부터 사회복지기초구조개

혁이 추진되었으며, 기본적인 골격은 이용인의 입장을 고려한 사회복지제

도의 구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충 및 활성화, 지

역복지의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였다.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도 이러한 사회복지기초개혁의 방향에 맞추어 2003

년부터 장애인지원비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기존의 조치제도에서 이용계약

방식으로 제도가 개정되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결정권의 강화를 통

한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후, 장애인 개호서비스6)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수요의 증대 등의 이유

로 제도개혁이 추진되었는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이 중점과제였으며, 장애인의 세 영역(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

제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논점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개혁의 

배경 속에서 장애인자립지원제도가 탄생했으며, 2005년 8월에 법률이 제정

되고 2006년 4월부터 장애인 자립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시행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첫째, 기존의 일본 장애인복지시

책은 장애종별로 구분되어 있어서, 신체장애인의 경우는 “신체장애인복지

법”에서 시책을 규정하고 있고, 지적장애인의 경우는 “지적장애인복지

법”에서,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정신보건복지법”에서 각각 서비스 내용

을 규정하고 있어, 홈 헬퍼 서비스의 경우, 정신장애인에게는 지원되지 않

았고, 시설도 분립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제도간의 격차가 심화되었고, 비

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坂本洋一, 2006).

둘째, 2003년도부터 지원비제도가 시행되었는데, 홈 헬퍼 서비스 수요자

가 1년 6개월 만에 1,6배나 증가하여, 예산의 압박요인이 된 것이다. 특히, 

시․정․촌 별로 서비스 격차가 심화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 서비스 평준화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예산 문제에

6) 일본에서 개호(介護)란 요양이나 수발을 뜻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노인개호보험법이라 
하며, 장애인개호는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같은 것이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고자 장애
인개호라는 용어를 보 보고서에서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 32 -

서는 지원비가 약7.8배 증가하였고, 2003년 결산에서 12억엔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4년 초에는 173억엔의 추가예산이 집행되어 증대되는 장

애인 개호서비스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요구되었다. 이로 

인한 장애인복지예산도 2004년도 예산이 3,738억엔 이었지만 2005년도 예

산은 4,143억엔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 확립방안이 필요하여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 이용인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용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였고, 서비스 판정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생겼다. 2003년의 지원비

제도에서는 객관적인 판정기준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지원범위와 판정이 

달랐고, 이 때문에 지속되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간의 

격차가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제정과 시행

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시행 7년째는 맞이하면서 한 번의 

개정이 있었고 2013년부터는 장애자종합지원법 체계로 이행한다.

다. 유럽연합의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제도

1) 국가별 자립생활지원제도의 수준7)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명백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활동보조의 직접지불방식

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와 스페인 등이다. 이에 더 나아가 필란드, 스웨

덴, 덴마크, 폴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자립생활의 매우 구체적인 측

면을 분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보조를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물론 

아직 포르투갈과 같은 곳은 활동지원과 같은 자립생활 프로젝트가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도 하다.

유럽의 국가들 중, 권리와 평등 그리고 반차별이라는 맥락에서 자립생활

의 원칙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는 물론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

엘, 그리고 영국이다. 반면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는 평등조치법(2008), 장

7) 본 내용은 Ruth Townsley가 2010에 수정하여 발표한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Supporting 
Independent Living for Disabled People in Europe: Synthesis Report”에 근거하여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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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사회통합법(2004), 그리고 사회서비스법(2006) 등은 있으나 자립생

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이난 제도가 없으며, 체코, 그리스, 말타, 오스

트리아,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에서도 자립생활이 국가 정책 수준에서 철

학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그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

히 그리스나 체코 등은 자립생활에 관한 내용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의 경우는 자립생활에 관한 법은 있으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

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자립생활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 중, 지적장애 등을 포

함하여 모든 영역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과 자기결정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아래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은 스웨덴, 슬로바키아, 노

르웨이, 영국 그리고 아이슬랜드 등이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엘,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일부 장애인을 

배제하는 지원정책을 취하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당사자가 주도하는 지원이나 자립생활지원보다는, 시설케

어나 가족케어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말타, 그리스, 루마니아, 불가리

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이다.

라. 선진 외국의 자립생활지원제도에서의 시사점

￭ 자립생활은 더 이상 하나의 이념이나 운동 혹은 서비스모델이 아닌 장

애인 정책의 토대(framework)로 인정되고 있음. 

￭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으로 권리에 배경을 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에 대한 논의와 국제사회의 장애인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를 중요한 축으로 자립

생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인권에 기반한 선언적이고 보편적인 자립생활의 보장과 함께, 개별 장애

인의 욕구에 따른 Personal budget, Social Care 혹은 보조기구와 같은 구

체적인 지원방안 함께 논의되며,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이

루어지고 있음.

￭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서 제3자 평가방식의 인증 및 인정 제

도가 도입되고 그 구체적인 체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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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의 장애인 판정제도 고찰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 및 판정제도의 역사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는 15개의 장애유형을 장애로 판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2011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결과 2,611,126명으로 장애출

현율 5.61%로 집계되었다(보건복지부, 2011). 유형별로는 지체, 뇌병변, 시

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
루, 간질 장애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유형별 등록 및 판정체계를 30년 동

안 유지해오면서 의학적 판정기준이 국제장애분류기준인 ICF기준으로 볼 

때 장애등급제를 전면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자립생활

의 실천에서 장애인등급제는 보편적 서비스의 장해물이 되고 있으며, 자립

생활의 철학적인 과점에서 바라볼 때, 장애라고 하는 사회적 불합리에 등

급이라는 라벨을 붙이는 것은 상해를 상품성이론에서 접근하려는 논리라

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는 장애등급의 기준을 정함으로 노동능력의 척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행정편리주의에서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

의 경중이 서비스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상관성이 있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등급제는 결국 장애인복지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

려는 국제적인 흐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장애등록제와 장애판정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국

제적으로 장애라는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가. 선진국의 장애기준 틀

  선진외국의 사례(정종화․이경준, 2011)를 보면 동양인 일본이나 우리나라

와는 다른 장애인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는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의 차

이에서 장애인정이나 평가방식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유럽위원회의 보고

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장애평가 인정 방식을 크게 4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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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장애정도 평가를 위한 유럽위원회 최종보고서(Council of Europe, 2000)

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률(Obstacle rate=Barema methods)로 표시하는 평가방식이다.

  이 방법은 임의로 기준을 정하고 장애정도를 누진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장애인은 이 기준에 비추어 누진비율에 따라 장애정도가 평가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9%이하의 결손은 1급, 10-20%까지의 결손은 2급, 

25-49%까지의 결손은 3급, 50-70%까지의 결손은 4급으로 평가된다. 즉, 이 

평가방식은 70%이하를 장애로 인정하며, 누진률이 9%이하라는 것은 중증

의 장애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요양욕구의 평가(Assessing care needs)방식이다.

  주간과 야간,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이 판

정방법은 타인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폭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셋째, 기능적 능력손실 정도평가(functional capacity determination)방식이

다. 이 평가방식은 ADL이나 IADL의 체크리스트를 본인 또는 평가자가 그 

리스트에 체크하면서 점수로 나타내는 평가방식인데,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고, 그 체크 리스트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요양욕구는 본인이나 가족의 의

견을 들어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방식은 객관성을 가지면서도 장애

인의 욕구와 가족의 욕구를 종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어떤 

나라는 이 부분을 정형화하여 획일적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넷째, 경제적 손실 정도의 평가(Economic loss) 삽입방식이다.

  장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개인의 경제적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계산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서비스 정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 

평가방식은 비교평가방식으로 진행되며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연령이나 

학력, 전직경력, 장애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판정하는 방법

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은 여러 나라에서 복합적으로 또는 단일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평가에서는 나라마다 그 특성이 다양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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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기술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2002년도에 발행한 유럽의 장애인의 개념정의 비교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장애 등록․판정제도에 의미하는 바가 크며, 유럽의 모

든 국가들이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자립생활로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

이라고 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European Commission, 200

3)8)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장애등록 및 판정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이 제도들이 다른 장애인복지서비스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

떤 부분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보고서에 기술된 많은 나라들은 복지서비스와 장애등록이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장애등록이나 판정은 장애수당, 장애인복

지서비스, 서비스 구분 등에 행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

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서비스와의 연관성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

한 선행연구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자료 중에서 중점적으로 번역하여 사

용한 자료는 자립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이 서적의 첨부자료에 부착된 부

록39)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

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

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등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정

리하고자 한다.

나. 선진 17개국 장애평가방식의 분석

  장애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크게 7가지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기

준이 없이 담당 사회복지사가 장애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방식까지 한다면 

8가지 형태의 평가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방식에 의한 서비

8) 이 보고서는 원래 2002년도에 Brunel 대학의 Deborah Mabbett 교수의 연구책임으로 유럽연합에 
가맹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보고서가 2003년도에 유럽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발
행하여 공개된다. 

9) Definitions of Disability in Europe Final Report 13 Sept 2002 Appendix 3 (이 첨부자료는 유럽위원
회에 보고된 자료로 88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며 영어로 기술되었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우
리나라 말로 번역하며, “일상생활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추진분야에서의 장애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다. 본문의 내용의 많은 부분은 여기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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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연계는 21가지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연관되어 있으며, 서비스 급여와 

현금급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평가방식을 의료진에 의한 엄격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에 의한 유연한 평가방식도 동시에 존재한다. 

<표 2-1> 선진국의 장애평가형태

기준과 평가척도
엄격한 평가방식 유연한 평가방식

평

가

판

정

직

원

의료직

A형 6가지 제도

벨기에: 통합수당지급

스페인: 연 금과 활동보조가산

‣독일: 수발보험

이탈리아: 돌봄 서비스

오스트리아: 활동보조수당

그리스: 활동보조수당

일본: 장애판정과 등급결정(1-7급)

B형 5가지 제도

네덜란드: 이동서비스와 주택

개조(WVG)

덴마크: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제도(LSS)

아일랜드: 이동수당 및 활동

보조서비스

노르웨이: 사회서비스법에 의

한 활동보조인 파견(SAA)

사회복

지사

C형 3가지 제도

핀란드: 장애인서비스제공법

스웨덴: 중증신체장애인지원

법(LSS)

행정직

D형 3가지 제도

영국: 이동수당, 케어수당(DAL)

미국: 장애판정국에서 판정(SSDI 

& SSI)

E형 4가지

아일랜드: CAA

프랑스: ADPA

스웨덴: 장애인수당

포르투갈: 활동보조

전문가

팀구성

F형 1가지 제도

스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활동

보조가산

일본: 장애정도판정, 시정촌심사

회(활동지원서비스 등)

G형 1가지

벨기에: 활동보조제도의 직접

급여방식(DP)

상기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7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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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전문가에 의한 엄격한 판정을 행하는 국가(A형)

① 제도의 개요

‣ 벨기에: 통합수당에 대하여 엄격한 장애판정을 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데, 예로 신체수발, 이동보조, 가사지원, 커뮤니케이션 등에 필요한 수화 

통역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4단계로 현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하

여 장애판정을 시행한다.

‣ 스페인: 연금의 활동보조가산제도, 케어 니즈에 따라서 현금급여를 지급

‣ 독일: 수발보험, ADL지원, 외출활동보조, 현물서비스와 현금서비스 제공

‣ 이탈리아: 돌봄수당, 연금수급자 외의 보행, ADL의 신체수발 니즈에 대

해서는 현금급여를 시행

‣ 오스트리아: 활동보조수당,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보조수당지급, 월 

50시간의 케어 니즈에 달했을 때(레벨1-7) 월 50시간에서 180시간 이상

의 7가지 구분으로 현금급여실시

‣ 그리스: 활동보조수당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 연금가입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활동보조급여로 현금지급.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의학적 판단기준으로 장애

등록과 등급결정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판정은 신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구분되며, 신체장애는 시각, 청각, 언어, 평형, 사지

마비, 뇌성마비, 내부 장애 등으로 구분되며, 지적장애는 다운증과 지적

장애, 발달장애인은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장애, 에스퍼그증후군, 중복지적

장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 우울증, 정동장애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또한 세부적인 장애판정은 전문의가 신체, 정신, 지능 검사를 통하여 종

합적으로 판정한다. 장애판정은 매우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고 장애판정 

등급이 사회복지의 다양한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② 장애의 기준 

  이상의 국가들에서 장애의 기준은 해부학적 또는 기능상실로 중요한 일상행

위의 수행을 위하여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스페인: 연금의 활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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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산)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니즈를 판정한다. 독일은 의학적 상태보다는 케

어 니즈에 중요성을 두고 서비스 판정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 필요가 있다.

③ 평가전문직 

  또한 이 평가에 관여하는 전문직은 당연히 의사이며, 독일의 경우는 간

호사가 관여하고 의사의 진단서는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장애유형과 전공

에 따라 전공이 다른 복수의 의사에 의하여 판정이 이루어지며, 이탈리아

의 돌봄 수당 지급의 경우, 장애서비스 판정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이나 장

애인단체, 당사자의 의견수렴의 과정도 허락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애유형별 등급판정은 전문의가 수행하고 서비스 판정은 

시․정․촌심사회에서 수행한다.

④ 평가기준과 척도

   모든 국가는 평가와 판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가

지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VM이라고 하는 케어 니즈 사정표가 있고, 그 

사정에는 신체장애, 셀프케어 정도, 커뮤니케이션 정도, 안전성, 질문지 평

가서, 개인적 사회적 생활적응정도 등에 대한 기술하는 공란이 있으며, 이

탈리아의 경우, 돌봄수당 지급에서는 선천성 또는 기형의 병리학적 일람표

가 사용 척도로 사용된다. 특히, 돌봄의 경우는 치매장애나 지적장애 등의 

경우에 필요한데, 선천성 또는 기형의 병리학적 일람표에서 %로 나타내는

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100%, 다운중후군의 경우 75%-100%, IQ와 ADL등

의 능력 등에 대하여도 평가를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⑤ 일본의 장애서비스 평가척도 및 방법

  일본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고 각 장애유형별 개별법에서 그 

장애의 정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 판정에 있어서는 독자

적인 106개 항목의 지원구분을 규정하는 기준이 있고 구체적인 평가척도

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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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총괄하여 판정하고 

있는데 79개의 ADL+IADL 항목과 27개의 장애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 

이렇게 106개의 항목으로 판정하여 장애서비스 지원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79개의 ADL+IADL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2-2> 일본의 장애서비스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1)마비․구축에 관한 항목 1-1 마비 등의 유무
1-2 관절의 활동범위 제한의 유무

(2)이동 등에 관한 항목 2-1 침상에서 몸 뒤집기
2-2 (침상에서) 일어나기
2-3 앉은 자세 유지
2-4 양발로 기립자세 유지
2-5 보행
2-6 차량승차

(3)복잡한 동작 등에 관한 항목 3-1 이동
3-2 일어서기
3-3 몸 씻기

(4)특별한 활동보조 등에 관한 

항목

4-1 욕창 등 유무
4-2 연하
4-3 식사섭취
4-4 물마시기
4-5 배뇨
4-6 배변

(5)신변처리 등에 관한 항목 5-1 청결
5-2 옷 입고 벗기
5-3 약 복용
5-4 금전관리
5-5 전화이용
5-6 일상생활의 의사결정

(6)커뮤니케이션 등에 관한 항목 6-1 시력
6-2 청력
6-3 의사전달
 본인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을

활용한 의사표시
6-4 활동보조인 지시에 대한 반응
 언어 이외의 대화수단을

활용한 설명의 이해
6-5 기억․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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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행동장애 7 행동장애
(8)특별한 의료에 관한 항목   
(9)사회생활에 관한 항목 9-1 요리

9-2 식단준비와 뒷정리
9-3 청소
9-4 세탁
9-5 목욕의 준비와 뒷정리
9-6 물건구입

9-7 교통수단의 이용
9-8 문자의 시각적 인식활용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부록에 첨부한 106개 평가기준표 참조

  신체장애특성과 관련한 항목으로 좌 상지마비 등, 우 상지마비 등, 좌  하

지마비 등, 우 하지마비 등, 그 외 마비 등이며, 어깨관절의 움직이는 범위

의 제한, 팔꿈치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다리사이의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무릎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발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그 외 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등이고, 잠자리 뒤척임（체위교

환, 일어나기, 좌위보지(앉아있기), 양발로 서있기, 보행, 휠체어에서 침대로

의 이동, 이동, 일어서기, 한쪽 발로 서있기, 세신(입욕 이외), 욕창의 유무, 

욕창 이외 손이 필요한 피부질환 등, 삼킴, 식사섭취, 음료수 섭취, 배뇨, 배

변, 구강청결, 세안, 머리 빗기, 손톱 깎기, 상의 입고 벗기, 바지 입고 벗기, 

약물복용, 금전관리, 전화이용, 일상의 의사결정(일상생활에 불안, 고민에 관

한 상담 등), 시력, 청력, 의사전달, 본인 스스로의 표현 방법을 이용한 의사

표시, 개호자의 지시에 대한 반응, 언어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설명이해 등

이다. 또한 장애특성을 고려한 항목으로 27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매일 일정을 이해하는 것, 생년월일, 연령을 대답하는 것, 면접조사 직전

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내는 것이 가능 한가?,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금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이 있는 장소를 

대답하는 것이, 물건을 도난당했다는 등피해적, 실제 없는 것이 보이거나 

들린다. 울다가 웃다가 감정이 불안정 하게 조절되지 않는다. 불면증 또는 

주야가 바뀐 일이 있는가, 폭언과 폭행이 있는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

거나 불쾌한 소리를 내는 일이 있는가?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있는가, 조언

이나 개호에 저항한 일이 있는가, 목적 없이 돌아다닌 일이 있는가,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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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지"라고 안정 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외출하면 혼자서 병원, 시설, 집

에 돌아오지 못한 일이 있는가, 혼자서 밖에 나가고 싶은 눈으로 계속 있

는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물건을 모으거나 무단으로 들고 간 일이 있는

가, 불 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 물건이나 의류를 부수거나 찢거나 한

일이 있는가, 불결한 행위(배설물을 만지다 등)를 한일이 있는가, 먹을 수 

없는 물건을 입에 넣은 일이 있는가, 심한 건망증이 있는가, 특정 물건이

나 사람에 대해 심한 집착이 있는가, 많은 움직임이나 멈춤이 혼돈이나 불

안정한 행동이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때리거

나 차거나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있는가, 타인을 갑자기 안거나 몰래 

물건을 가져간 일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소리

를 낸 일이 있는가, 갑자기 달려 없어질 것 같은 돌발적인 행동이 있는가? 

이 외에도 추가 조사항목으로 과식, 반식(반 정도 씹고 넘기는 정도) 질식

의 위험, 기분이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되어 때론 사고력도 저하된 일이 

있는가?, 확실하기 위해 손을 반복해서 씻는 등 일상동작에 시간이 걸린 

일이 있는가?, 타인과 교류를 하는 것에 대한 불안, 긴장으로 외출하지 못

한 일이 있는가?, 하루 종일 누워있거나 방에 계속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한 일이 있는가?, 얘기가 정리되지 않은 채 대화가 안 된 일이 있는가?, 계

속 집중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 통하지 않는 일이 있는가?, 현실에 맞지 않

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일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 의심스럽게 거

부하는  일이 있는가?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또한 기타 참고사항으로 링겔의 관리, 중심정맥영양 유무, 투석 유무, 인공항문의 

처치, 산소요법, 인공호흡기관절개의 처치, 통증의 간호, 경관영양,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등의 측정, 욕창의 처치, 카테터(콘돔형 카테터, 고정형 카테터, 인공항문등)소

변장애가 있는 경우, 조리(식단포함), 식사  배식(운반 포함), 청소(정리정돈), 세탁, 

입욕준비 및 정리, 시장보기, 교통수단의 이용, 문자의 시각적 인식사용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종합적인 판정에서 고려한다.

  이상의 판정 항목으로 타임체크로 평가되고 그것은 점수로 나온다. 이러

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평가방식에서도 응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시각장애

인 평가 항목에서는 신체적 기능장애를 위주로 평가하고 있고, 중도실명인

지, 선천성인지, 힌지팡이를 사용할 줄 아는지, 점자사용이 가능한지에 대

한 시각장애인 특성에 대한 항목은 매우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제1차 판정(컴퓨터 판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며, 제2차 판정은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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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판정을 통하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시정촌심사회(市町村審査會)”에

서 최종 평가하는데 이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평가가 구성되어 있다.

  

  제2차 평가에서는 특이사항 기록이 중요한데, 이는 조사원이 가정을 방

분하여 조사할 때 특이 사항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듣고 그 서비스 욕구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려사항을 기록하기는 하지

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범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⑥ 서비스 범위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독일의 수발보험의 경우는 케어 범위나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자신이 원하는 모든 행위를 수행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잔존능력의 발휘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며, 케어플랜 작성에서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활동보조수당은 급여에 대한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지만 본

인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적으며, 행정당국이 주도적으

로 판정을 내린다.

  일본의 경우, 모든 장애인복지서비스에 장애등급 결정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엄격한 서비스 판정을 정용하고 있다.

⑦ 소결

  의학적 판단기준을 중시하는 나라들은 비교적 엄격한 판정과정을 거치

며, 해부학적, 병리학적 관점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애판정도 % 

또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나타내며, 그 구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서비스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지고 있다. 또한 서비스 판정결과는 

복지서비스의 여러 부분에 연계되어 있고 장애판정결과는 서비스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당, 감면제도, 국공립시설 

이용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으나 장애자종합지원법(2012.7)에서는 

각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하나의 법률체계로 구축하였다. 유럽의 경우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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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 판정을 수행하는 경우, 현금지급에 관한 사항들이 많으며, 현물

서비스의 경우 비교적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으나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비

교적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의료전문가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B형)

① 제도의 개요

‣ 네덜란드의 WVG: 이동 및 주택개조지원서비스, 현금 또는 현물급여

‣ 덴마크의 LSS: 활동보조, 보장구, 시설이용,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현

금 또는 현물서비스로 급여

‣ 아일랜드의 이동수당: 자택에서 외출하고자 할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 활동보조 수당은 활동보조인에게 직접 현금지급

‣ 노르웨이의 SAA: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 현금서비스는 실

시하지 않고 서비스로 지급, 자산조사 등의 수입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사되지 않았지만 사회서비스법에서는 4가지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산

조사가 실시되고 있음.

② 장애의 기준 

‣ 질병이나 허약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의 이동이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명백한 이

동의 제한을 경험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함(네덜란드 동일함).

‣ 질병이나 장애, 노령에 따른 이유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이 경우에 활동보조인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함. 여기서 질병이나 장애라

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것을 말한다.

③ 평가전문직 

‣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외부 위탁기관의 

판정에 의하여 장애로 인정함(네덜란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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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관리직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니즈평가를 실시함

‣ 의사진단에 의하여 보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하며, 진단

명, 능력평가, 치료예측기간 등이 모두 기술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판정

은 시군구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평가함(노르웨이

의 SAA와 동일함)

‣ 이와 같이 장애평가 및 서비스 결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직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이며, 주치의 판단에 중요성을 두

는 경우도 많음.

④ 평가기준과 척도

‣ 모든 평가에 있어서 평가가이드라인과 같은 매뉴얼이 존재하며, 평가항목

이 정해져있음, 그러나 그 항목들은 매우 유연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협회에서 작성한 가이드라인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가 많음. 

물론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판정기준을 사용하는 곳도 있

음. 이 요강에는 의사진단서, 기능장애, 능력 장애, 사회적 핸디캡 등의 

판정항목이 있고 네덜란드의 판정방법과 동일함.

‣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보행의 곤란, 심신상태의 열악함, 의학적인 판단

에 의하여 이동이 곤란한 경우, 거주환경에 의한 상태악화 등이 기준이 

된다. 이는 아일랜드의 이동수당을 지급할 때의 기준과 동일함.

‣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항목은 적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담당공무

원의 재량에 따라 판정이 다양함.

⑤ 서비스 범위

‣ 서비스의 선택에 대해서는 장애인 자신이 결정권이 있으며, 장애인 당사

자의 의견은 모든 판정과정에 존중된다. 그러나 사정단계에서 신청자가 

충분한 자기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자기보고서를 참고하여 최

종평가가 이루어지나 최종평가는 공무원의 권한으로 인정.

‣ 중요한 요소는 가장 합당한 서비스는 신청자와 평가자의 충분한 조사과

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네덜란드도 동일한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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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등급의 사정이나 구분은 장애인 역량강화에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

은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이용의 방법을 선택항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는 스웨덴의 LSS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서비스는 가능한 이용자와 제공자가 협력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

고 서비스 이용자인 당사자의 의견이 중시됨. 이는 노르웨이의 SAA법에

서 정한 규정과 같음.

⑥ 소결

‣ 활동지원서비스 니즈에 대해서는 현물 또는 현금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

으며, 의료전문직의 평가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직이 공무원 또는 평가

자로 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전문직이 주도권을 가지는 평가방식이 

아닌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당사자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량이 부여된 평가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복지사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C형)

① 제도의 개요

‣ 핀란드의 장애인서비스제공법: 이동, 재가활동지원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장애로 인한 특별지출 지원,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

‣ 스웨덴의 LSS법: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휴양서비스,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자산조사와 자부담은 부과하지 않음, 현금 또는 현물서비스 지급

‣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 LSS와 유사하나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을 모함한 

저소득인까지 포함되어 있음, 최저생계비는 현금지원, LSS법에서는 자신

조사와 자부담이 있으며, 연령제한도 65세 이하는 장애인서비스에서, 65

세 이상은 노인서비스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음.

② 장애의 기준 

‣ 장애란 기능장애 또는 질병에 의하여 장기간에 걸친 일상생활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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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 특별한 곤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핀란드의 장애자서비

스 제공법과 동일함.

‣ 스웨덴의 LSS의 경우는 장애인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속

적으로 곤란을 동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을 장애라

고 규정하지는 않음. 특히, 스웨덴의 사회서비스법은 매우 포괄적으로 

장애를 규정하고 있음.

③ 평가전문직 

‣ 모든 평가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하고, 의학적인 판단기준 등은 스웨덴 서

비스법에서는 요구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스웨덴의 LSS와 핀란드의 장

애인서비스 제공법에서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④ 평가기준과 척도

‣ 평가 판정을 위한 매뉴얼은 없으며, 핀란드 장애인서비스 제공법에서는 

일반적인 정의를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비스별 중증장애란 이동에 곤

란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도 하고, 기능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자라는 

규정에서 공공이동수단을 이용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스웨덴의 LSS에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을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

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소

가 결정한다.

⑤ 서비스 범위

‣ 서비스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LASS법에서는 주당 20시간 이상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

원은 사회보험청에서 지급되는 급여로 하며, 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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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결

‣ 의학적인 판단기준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정과 평가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이다. 특히, 다른 나라들과 달

리 평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장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

지, 어떤 장애유형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고, 전문

가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결정하는 시스템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음.

4) 행정직원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D형)

① 제도의 개요

‣ 영국의 DLA(Disability Living Allowance=장애생활수당): 자립생활을 위하

여 필요한 서비스로서 제공되는 수당으로 연금수혜 연령인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재정상황이나 소득의 정도를 막론하고 장

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장애 관련 특수 서비스 및 

용품 구입에 드는 경비(예를 들자면, 장애인 콜택시, 혹은 도우미 고용, 

장애 특별 용품 등)를 보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동과 성인 모두에게 

지급된다. 수혜 자격으로는 최소한 3개월간 장애(신체 및 정신적 장애 포

괄)를 가지고 있고 향후 6개월간 장애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성을 위해 보조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한다. 신생아의 경우, 

출산 시 장애가 판정되어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 할 수 있다. 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자산조사 등은 수행하지 않으며, 현금으로 지급된

다. 2010년 10월 현재의 장애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 영국의 장애수당지급 수준

등급 장애수당 영역

일상생활보조 이동보조

상 £ 71.40 (127,800원) £49.85 (89,730원)

중 £47.80 (86,040원)

하 £18.95 (34,110원) £18.95 (34,110원)

(£1 : 18,00원 교환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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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회서비스 시스템은 크게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보건복지 

서비스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모든 사회보장성격의 수당은 중앙정부의 

연금노동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 관리 하에 각 도시의 고용사무소(Job Center Plus)를 통해 지

급하는 반면, 장애등록 및 등급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위한 보건 및 복지

에 관련된 서비스는 중앙정부의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주무부

처로,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Social Services)부를 통해 서비스의 전달이 

이루어진다.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장애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

고, 이는 사회보장국의 5가지 심사기준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평가한다.

·현재의 직장생활여부: 월 $860의 수입이 있다면 장애로 인정되기 어렵다.

·최중증장애상태여부: 현재의 건강상태가 기본적으로 직업을 갖지 못할 

만큼 심각한가를 판정한다.

·사회보장국에서 제시하는 장애판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사: 신체부분

의 의료적 케어에 대하여 현재상태의 장애상태를 사회보장국의 장애상태 

기준과 대조하여 판단함.

·이전의 직업수행여부: 건강상태는 중증이나 장애를 입기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만일 할 수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직업수행능력 여부: 장애입기전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

우에는 다름 직업이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사회보장국은 장애인의 의료

적 상태, 연령, 교육, 직업경험, 다른 직업에서 가능한 기술의 유무를 바

탕으로 취업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② 장애의 기준 

‣ 이동수당은 움직여서 이동하는데 곤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케

어부분은 활동보조의 필요와 보호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의 사회보장급여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애란, “영구적이

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현재 활동

에 상당한 제한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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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국(DDS)의 판정기준을 통과하여야만 한다.

③ 장애평가 

‣ 장애의 평가는 평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어떤 케어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면밀하게 판단함. 예를 들어 요리테스를 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가사필요도

를 측정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활동보조의 지원정도를 결정하기도 함.

④ 서비스 신청과 범위

‣ 본인의 서비스 신청에 의하여 장애평가가 이루어지며, 기본적으로 자기

평가방식(Self Management)에 의하여 자신의 활동보조서비스 필요도를 

설명하여 평가함.

⑤ 소결

‣ 행정직원에 의한 장애평가방식은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평가방식을 인정

하면서도 그 서비스 니즈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를 필요로 함.

‣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급여에서 장애판정은 대부분 전문의사가 수행하는

데 문제는 전문가의 전공영역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다. 외과의사

와 정신과 의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이 때문에 장애판정에 다양한 비

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권선진, 2006).

5) 행정직원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E형)

① 제도의 개요

‣ 아일랜드의 CAA(장애인서비스제공법): 노동재해급여제도에서의 요양수

당, 식사, 수면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니즈에 대하여 활동지원서비스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하여 3단계로 판정함.

‣ 프랑스의 ADPA(제3자 보상수당, 2002)는 저 소득자를 위한 활동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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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한다. 이는 활동보조의 니즈를 사정하는 것으로서 어떤 활동보조

를 사용하든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스웨덴의 장애인 수당: 사회보험제도의 케어수당이다. 일상생활의 지원

을 목적으로 16~64세의 장애인에게 지급, 특별한 생활비용 또는 활동보

조를 위하여 사용함.

‣ 포르투갈의 활동보조 급여: 보험제도로서 존재, 비보험제도의 연금수급

자의 활동보조가산, 개인의 요양욕구를 바탕으로 위생과 식사의 제한은 

특별히 없음. 현금급여로 하고 자산조사가 없음.

② 장애의 기준 

‣ 장애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에 대하여 활동보조를 필요로 할 때 지급

하며, 아일랜드의 CAA, 프랑스의 ADPA와 성격이 같음.

‣ 케어 니즈에는 재가서비스의 가사서비스를 강조하여 지원함.

‣ 장애를 평가할 때 의존상태를 2개의 단계로 나타내고 있는데, 먼저는 일

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취침 또

는 심각한 치매증상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평가는 포르투갈의 활동보

조수당을 지급과 동일함.

③ 평가전문직 

‣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모두 행정직원이 의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평가를 함.

④ 평가기준과 척도

‣ 아일랜드의 CAA는 간단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나머지는 담당 직원의 재

량에 맡겨져 있음, 몇 가지의 규정이 있으나 담당직원은 자유롭게 생활

의 욕구평가를 재량으로 해석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프랑스의 ADPA의 경우, 생존을 위하여 불가결한 동작활동이라고 장애를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장애 평가항목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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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RFV)는 무엇이 장애인가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

시하고 있는데, 개별니즈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접근하도록 하고 있

다. 사회보장 담당직원에 의한 케어 니즈의 사정은 시간을 어느 정도 제

공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분하고, 식사, 의복 등의 사정에서는 소비물가지

수가 파악하여 사정에 참고 반영함.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장애인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할 때 고려함.

‣ 스웨덴의 경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관련한 법령으로 3가지의 중요한 

법령이 있는데, 장애인수당은 사회보장제도(RFV), 기능장애인의 원조서비

스법(LSS), 장애인활동지원법(LASS), 사회서비스법(SOL) 이 세 가지 법령은 

지역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법령이며, 이 모두 

운영은 커뮨이라는 기초 자치단체 행정기관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⑤ 서비스신청

‣ 프랑스의 ADPA는 서비스 신청용지에 본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기록하여 제출하고, 아일랜드 CAA에서는 신청할 때 신청인이 장애로 인

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고 활동보조인이 무엇을 해주었으

면 좋겠는가를 기록함.

‣ 또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 어떤 시간대에 필요한지 기록하여 제출

하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 서비스를 제공에 대하여 판단하여 통보함.

 

⑥ 소결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장애평가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지

역의 행정기관 담당자의 재량적인 판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과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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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가 팀의 구성에 의한 엄격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F형)

① 제도의 개요

‣ 스페인의 기초생활수급자의 활동보조가산제도: 기초수급자의 활동보조니즈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고 현금급여를 실시함, 자산조사는 수행하지 않음.

② 장애의 기준 

‣ 해부학적 또는 기능적인 손실에 의하여 중요한 일상생활의 수행에 필요

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이라 하며, 장애나 질병의 정도

구분을 할 때 75%이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함.

 

③ 평가전문직 

‣ 장애평가는 전문가팀에 의하여 팀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짐

‣ 여기서 전문직이라 함은 간호사, 의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

문직을 말하며, 전문가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④ 평가기준과 척도

‣ VM이라 이름 하는 장애평가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케어 니즈사정이 이루

어지고 그것은 신체적 장애(예를 들면 일어섬, 자는 것, 옷 입기, 개인위

생, 개인위생, 먹는 것 등), 커뮤니케이션, 안전성, 인식, 특별한 필요성

(의료적 조치의 필요) 등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최저 

15포인트 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장애로 인정.

⑤ 서비스 범위

‣ 서비스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스페인의 기초수급자의 활동보조

가산제도가 대표적임.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 54 -

 ⑥ 소결

‣ 스페인의 경우, 케어 니즈에 대하여 특별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지만 이

민․사회 서비스법(IMSERSO)에서 급여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의 의무를 수행함.

‣ 급여는 현금급여로 하고 사회보장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완전히 일

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일 경우가 

인정되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애나 질병 정도가 75%이상일 

때 타인의 수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엄격한 판정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임.

‣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비각출 연금은 18~64세 이하의 장

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정도가 75%이상인자를 장애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충분한 소득이 없고 사회적․가정적으로 곤란을 당하

고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국가가 사회보장대상자로 지원함.

7) 전문가 팀의 구성에 의한 유연한 평가를 행하는 국가(G형)

① 제도의 개요

‣ 벨기에의 직접급여제도(direct Payments):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향한 프

라만 기금에 의한 직접급여방식을 실시함. 현금급여로 제공하고 자산조

사는 실시하지 않음.

② 장애의 기준 

‣ 장애는 지적, 정신적, 신체적 또는 감각적 능력의 저하에 의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의 지소 또는 중대한 제한으로 규정함.

③ 평가 및 결정 직원

‣ 전문가 팀에 의하여 장애평가를 수행하고 결정함. 단, 최종적인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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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프라만 기금의 직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④ 기준 및 평가척도

‣ 장애인과 전문가 팀에 의하여 ADL척도, 기타 정보를 통합분석 하여 니

즈평가가 이루어짐, 장애의 등급과 일주일동안, 매일, 활동지원서비스의 

계획안을 제시함.

‣ 여기서 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이 어떤 자립생활을 수행할지에 대하여 진

술하고 계획에 자신의 자립생활계획을 작성함.

‣ 결론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평가와 장애인당사자의 자립생활지원계계획이 

최종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

⑤ 소결

‣ 장애의 평가는 전문가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애

인 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 급여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목적성 급여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

활계획서는 평가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됨.

다. 장애평가방식 국제비교의 시사점

첫째, 선진외국의 장애등록 및 판정제도를 요약하여 보면, 여기서 언급한 

17개국의 대부분이 장애등록 또는 장애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은 조

금씩 다르지만 장애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며, 장애인 증면서 같은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목적에 따라 장애정

의를 내리고 있고, 중증장애 또는 장애유형별 장애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

나 몇 개국에서는 장애라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서비스 필요도에 따

라 전담직원의 사정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도 볼 수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서비스 특히, 자립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심신장애의 특성이나 정도에 따라 서비스의 구분 또는 서비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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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심신의 상태라 하면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의사의 진단서, 전문가의 판단, 본인의 서비스 

필요성 주장 등의 3가지가 고려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의사가 아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장애의 필요성을 사정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복지사 등의 전담직원은 니즈 사정을 수행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진다. 일

본이나 한국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진단을 신뢰하는 사회적 풍조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

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신뢰하고 그 전문성을 신뢰하는 것이

며, 장애라는 내용의 엄격성 보다는 서비스의 필요성을 보다 중시하는 사

회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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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1. 들어가면서

가. 장애자자립지원법의 입법배경

1) 장애인기본법의 성립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개별 법률마다 장애 종별로 분류되어 규정되었다. 따라서 담당하는 

행정전달체계도 각각 달라서 종합적인 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많았

다. 그래서 장애인전체를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의 발전을 꾀하기 위

해 2003년 11월에 지금까지의 심신장애인대책기본법을 개정한 장애인복지

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이 성립하였고 그 해 12월에는 

공포ㆍ시행되었다. 장애인기본법은 그 이후에도 2004년에 장애인 자립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꾀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에서는 노력의

무였던 광역지자체(도․도․부․현)과 기초지자체(시․정․촌)10)의 장애인기본계획

의 책정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2) 장애자자립지원법 제정 

  2003년에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 등을 행정처

분으로서 결정하는 시스템이었던 조치제도가 바뀌었다. 장애인과 장애아동

의 자기결정권의 존중, 서비스 사업자와의 대응한 관계 확립을 꾀하기 위

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것이 지원비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

에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점 그리고 근거법이 여러 

분야로 분리되어 있어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더욱이 지원비 

10) 도․도․부․현은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광역자치단체(광역지자체)로서 우리나라의 시․도에 해당하고, 
시․정․촌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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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도입에 따라 새로운 문제도 발생했다. 지원비 제도 도입에 의한 장

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증가이다. 이용자 증가로 각 자치제의 비용부담

이 급증하였고,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장애종별로 분단되어 있던 장애인복지제도를 장애인기본법

의 이념에 근거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의 관점에서 일원적인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정한 장애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조치제도에서 지원비제도로, 그리고 지원비제

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장애자자립지원법이 2006년 4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장애종별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원

화 시스템이 정비되어 시설과 사업이 재편 되었고 취로지원 등도 강화되

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자립지원법에서 종합지원법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배포한 메니페스토에는 

자립지원법의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에「개정」이 

이루어진다. 2010년 12월 개정 후에도 자립지원법의 근본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11년 7월에는 장애인기본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자립지원법

을 대신할 법률의 검토가 진행되었고 2012년 3월에는 「지역사회에서 함

께 생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애보건복지시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법률

의 정비에 관한 법률 안」이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2012년 6월 20일 참의원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6월 

27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자립지원법의 제목을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

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장애자종합지원법)」로 개정하여 사

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전혀 새로운 법률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

립지원법의 일부개정이고 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국회

의 정치혼란과 재정적자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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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정책적 의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IL)은 인권의 한 표현 또는 시민권의 개념

이 더욱 강조되는 개념체계이다. 자립생활의 근본 개념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장

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

여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여 나아갈 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함을 의미한다.

  자립생활은 자기의사결정(Self-determination)과 선택권(Choice making)이 

그것이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원리에 있어 핵심 사상은, 장애인에게 자신

이 어디서 살 것인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생활양식을 선택할 것

인지,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생활전반에 걸친 여

러 상황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립생활의 개념은 장애인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 모험이나 

그 결과에 따른 위험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성공 또

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체계화되고 발달된 개념으로서, ‘자립생활’은 

미국 장애인복지정책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0년 미국뿐만 아

니라, 전 세계의 장애인복지가 발전되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정표가 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 ADA)’도 그 기

본정신을 자립생활에 두고 있다. 유럽, 일본 등지에서도 일찍이 자립생활

센터(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를 중심으로 자립생활 프로그램이 확

대․발전되는 상황에 있다. ‘자립생활’은 장애인복지정책의 새 지평을 열 

패러다임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전체 장애인의 문제 또는 신체적 장애인의 문제

를 중심으로 접근되어 왔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그다지 고려하지 않

고 이루어져 왔다. 

  일본의 장애인 정책과 운동은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행정편의를 도모한 차별적 시스템과 장애인 정책의 핵

심적 내용은 일본의 모델을 한국식으로 변용한 것들이 많다.

  장애등급제와 본인부담금 등은 일본에서도 폐기되어 가는 추세이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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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등급재심사로 더욱 엄격한 의료적 잣대를 들이대고 본인부담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최근 자립생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자립생활의 이념과 실천전략, 서비스 구성 등에 대하여 충분

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사회문화적․경제적 조건이 상이한 우리나라

에서 그러한 자립생활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실천전략을 모색

해야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11)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자립생활을 정의하면, 자립생활이란 의사결정 또

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납득되는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신변처

리,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에의 참가, 사회적 역할의 수행, 자기결정, 신체적 

및 심리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 포함된다. 여기서 말하

는 자립이란,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대

적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일본의「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법률(이하 “장애자종합지원법”이라 한다)」의 체계 속에서 장

애인의 자립생활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며, 그러한 자립생활제도가 

한국에서 갖는 시사점과 그 과제,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방안에 대하여 시

론적인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다. 분석의 기준(틀)

  본 연구는 주로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체계”에 한정하고, 이 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의 체계”와 공공 행정 전달체

계로서 “공적 행정조직과 인력”의 범위로 하여 그 문제점과 우리나라에

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인력이라 함은 사회

11)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신적, 신체적인 타인에의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족,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자기의 역할을 유지할 능력을 최
대한으로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일련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구성되어야 한다(자립생활연구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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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사회복지의 목적수행을 위

해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종사자를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서비스 공공 행정 전달체계는 행정조직, 전문 인력 등이 

급여의 수요에 따라 적합하게 확립하고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 사

회복지의 개별 법률에 커다란 과제가 되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어떠

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어떠한 복지를 누구에게 요구하고 어떠한 수속을 

밟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또는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해야 할 책임

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직, 어떠한 기관을 통해서 행정을 수

행할 것인가 등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자립생활의 지원을 통

하여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개별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주요내

용을 조문별로 분석하려고 한다.

<그림 3-1>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체계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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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자기권리 주장이나 자기보호가 

어려워, 학대․무시․성적 착취․경제적 착취․법적권리 및 인권의 침해 등에 있

어 다면적인 권리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

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각종 지원과 권리보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

록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표 3-1>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12)

과 같이 본칙 총 10장 1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전체 구성

장 별 제    목 조항 수

제1장  총    칙 6

제2장  자립지원급여 85

제3장  지역생활지원사업 3

제4장  사업 및 시설 8

제5장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기관 8

제6장  비용 5

제7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장애자종합지원법 관계 업무 3

제8장  심사청구 9

제9장  잡 칙 4

제10장  벌 칙 7

부 칙 1

12) 본 표는 일본장애자종합지원법 내용을 중심으로 법조항 구성을 위해 연구자가 배치기준을 재구

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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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절 조 별  내 용

제1장 

총칙 

제1조~

제5조

제1조 (목적) 

제1조의2 (기본 이념)  

제2조 (기초지자체의 책무)  

제3조 (국민의 책무) 

제4조 (정의 : 장애인)   

제5조 (정의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2장

자립지

원급여

제1절

통칙

제6조~

제14조)

제6조 (자립지원급여) 

제7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8조 (부당이익의 징수)  

제9조 / 제10조 / 제11조 (보고 등)  

제12조 (자료의 제공 등) 

제13조 (수급권의 보호)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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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인특별

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15조~제51조

의4)

제1관 시․정․촌심사회 (제15조~제18조)

제15조 / 제16조 (시․정․촌심사회)  

제17조 (공동설치지원)  

제18조 (정령에의 위임) 

제2관 지급결정 등(제19조~제27조)

제19조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 

제20조 (신청)  

제21조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제22조 (지급급여의 결정 등) 

제23조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제24조 (지급결정의 변경) 

제25조 (지급결정의 취소)  

제26조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제27조 (정령에의 위임) 

제3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

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제28조~제31조)

제28조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제29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제30조(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등 급여) 

제31조(개호급여 등 가액의 특례)  

제4관 특정장애인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

급여의 지급(제32조~제35조)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제34조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제35조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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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제36조~제51조)

제36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37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의 변경)

제38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제39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제40조 삭제

제41조 (지정의 갱신) 

제42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제43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기준) 

제44조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기준) 

제45조 삭제

제46조 (변경신고 등) 

제47조(지정사퇴) 

제47조의 2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제48조 (보고 등) 

제49조 (권고, 명령 등) 

제50조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 (공시)

제6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 - 제51조의 4)

제51조의 2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 (보고 등) 

제51조의 4 (권고,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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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역상담지원 

급여, 

특례지역상담

지원 급여,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

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의5~제

51의33조)

제1관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

의 지급(제51조의 5 ~ 제51조의 15)

제51조의 5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상담지원 급

여결정) 

제51조의 6 (신청) 

제51조의 7 (급여여부 결정 등) 

제51조의 8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제51조의 9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제51조의 10(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 

제51조의 11(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제51조의 12 (정령에의 위임) 

제51조의 13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

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제51조의 14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제51조의 15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제2관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제51조의 16 ~ 제51조의 18)

제51조의 16 (계획상담지원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

지원급여비의 지급) 

제51조의 17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제51조의 18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Ⅲ.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 69 -

제4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

호의료비의 지급

(제52조~제75조)

제3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

사업자(제51조의 19~제51조의 30)

제51조의 19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0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1 (지정의 갱신) 

제51조의 2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

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제51조의 23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4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5 (변경의 신고 등) 

제51조의 26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제51조의 27 (보고 등) 

제51조의 28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29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 30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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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제51조의 33)

제51조의 31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2 (보고 등) 

제51조의 33 (권고, 명령 등)

제52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제53조 (신청) 

제54조 (지급인정 등) 

제55조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제56조 (지급인정의 변경) 

제57조 (지급인정의 취소) 

제58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제59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제60조 (지정의 갱신) 

제61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제62조 (진료방침) 

제63조 (광역지자체장의 지도) 

제64조 (변경신고) 

제65조 (지정의 사퇴) 

제66조 (보고 등)  

제67조 (보고, 명령 등) 

제68조 (지정취소 등) 

제69조 (공시) 

제70조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1조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2조 (준용) 

제73조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제74조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제75조 (정령에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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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보장구비의 지급

(제76조)

제76조 (보장구비의 지급)

제6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2)

제76조의2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3장

지역

생활

지원

사업

(제77조~제78조)

제77조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7조의2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제78조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4장

 사업

및

시설

(제79조~제86조)

제79조 (사업의 개시 등) 

제80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

터 및 복지 홈의 기준)

제81조 (보고의 징수 등) 

제82조 (사업의 정지 등) 

제83조 (시설의 설치 등) 

제84조 (시설의 기준) 

제85조 (보고의 징수 등) 

제86조 (사업의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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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장애인복지계획

     (제87조~제91조)

제87조 (기본방침) 

제88조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 / 제89조의 2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의 3 (협의회의 설치)

제90조 (광역지자체의 장의 조언 등) 

제91조 (국가의 지원) 

제6장 비용

      (제92조~제96조)

제92조 (기초지자체의 지급)  

제93조 (광역지자체의 지급) 

제94조 (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 

제95조 (국가의 부담 및 보조) 

제96조 (준용규정) 

제7장 국민건강보험단

체연합회의 장애자종합

지원법 관계 업무

(제96조의2 ~ 96조의4)

제96조의 2 (연합회의 업무) 

제96조의 3 (의결권의 특례) 

제96조의 4 (구분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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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심사청구

(제97조~제105조)

제97조 (심사청구) 

제98조 (이의신청심사회)

제99조 (위원의 임기)

제100조 (회장)

제102조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3조 (심사를 위한 처분) 

제104조 (정령 등에의 위임)

제105조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제9장 잡칙

(제106조~제108조)

제105조의 2 (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06조 (대도시 등의 특례) 

제107조 (권한의 위임)

제108조 (실시규정) 

제10장 벌칙

(제109조~제115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부칙 • 법 시행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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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권리보호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을 수급자로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법의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은 장애인의 권리를 명

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르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체계를 종합하여 법적 고찰을 위해서는 무엇

보다 그 기초가 되는 법상 수급권영역의 권리성 등의 고찰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의 급여와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 구조

를 검토하여 어떠한 권리가 존재하는 가에 대한 것과 이에 법체계의 문제

점을 도출하여 법률에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권리구제 체계를 살펴보려

고 한다.

가.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법의 목적

  법의 목적규정은 법률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목

적이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자종합지원법 제1조에서는 “이 법률은 장애인기본법(법률 제84호)

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신체장애인복지법(법률 제283호), 지적장애인복지

법(법률 제37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64호) 기타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

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

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을 설명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주목적으

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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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규정은 법령의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경우 그 법령의 해석

지침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목적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법령의 개별 조문의 구

체적인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

즉, 대부분 法文의 형태가 “ⓐ를 ⓑ함으로써 ⓒ의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와 ⓑ는 목적 달성의 수

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제도나 사업의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진술되어 있

고, ⓒ는 그 법의 적용대상자(수급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

로써,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

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역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

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옹호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본이념

  제1조의2 (2013년 4월 1일 시행)에서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

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존중

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

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자신의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일상생

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

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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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

벽이 되는 사회의 대상, 제도, 관행, 관념 그 외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

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고 기본이념

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본이념은 사회복지수급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권과 그에 따르

는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권리성에 대

한 직접적인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權利性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규정, 법률안의 목적 규정, 

국가책임 규정 등을 검토해 볼 때, 장애인은 사회복지에 대한 法的 權利는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념적 근거

를 인간다운 생활권에 두고 있으며, 나아가서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적으

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복지수급권에 그 직접적 기초를 두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자신의 가까운 장소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

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

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관계, 제도, 관행, 관

념 그 밖에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

으로 행해져야 한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ㆍ국민의 책무)

에서는 「모든 국민의 장애 유무에 의해 구별되어짐 없이 상호 인격과 개성

을 서로 존중하는 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 공공단체는 제1

조의2에 규정된 기본이념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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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초지자체의 책무

  기초지자체(특별구를 포함하며 이하에서 시․정․촌을 기초지자체라 한다.)

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제2조).

一 .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장애인 또는 장

애아동(이하[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구역의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공공직업안정소 기타의 직업재활(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에 관

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123호) 제2조 7호에 규정되어 있는 직업재활

을 말한다. 이하는 같다)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

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모색하며 필요한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

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二 .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며,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리할 것.

三 .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원활

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의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 및 조정을 행할 것. 기타 장애

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

기초지자체의 책무로서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한 장소에서 거주하고 또

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이 자립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의 구역에 있어 장애인 등의 생활실태를 파악한 

후에, 공공직업안정소 그 밖의 직업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

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의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고 필요한 자립지원급

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권리옹호는 사회정의의 보장과 유지를 목적으로 개인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줄 것, 그리고 무능력 상태에 처해 있거나 배제

되어 온 사람에게 권한과 능력을 배분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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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지자체의 책무

  장애자종합지원법 제2조 2항은 광역지자체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一 .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적절하고 원활히 실

시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할 것.

二 . 기초지자체와의 제휴를 도모하며 필요한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

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三 .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

을 실시할 것.

四 .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

시하는 한편,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

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따라서 이 법에서는 광역지자체의 책무를 (a)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 (b)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

적으로 실시할 것 (c) 장애인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d)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 

(e) 장애인 등의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등으로 하고 있다.

3) 국가의 책무

  이 법 제2조 3항에서 “국가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자립지원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 이 법률에 기초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

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 4항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 생활 지원 사업의 제공 체제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의 「성별, 연령, 장애 정도, 생활의 실태」에 따라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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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정,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가의 지원 등을 

위해 시책을 구성함에 있어,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

견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민의 책무

  이 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등이 그 능

력 및 적성에 맞게 자립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실현에 협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장

애인등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물론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고 귀중한 개인

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한다.  

다. 수급대상자의 적격성
  

1) 서비스의 대상자 

  이 법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적 위험이나 사회문제에 대해서 자기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체

적 인간을 전제로 하는 법 영역이다. 따라서 그것이 어떤 구체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가 확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제4조 1항에서 장애인의 범위(2013년 4월 1일 시행)는 “이 법률상의 [장

애인]란 신체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장애인·지적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

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장애인(발달장애인지원법 

2004년 법률 제167호 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발달 장애인을 포함하며, 지

적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인을 제외한다. 이하 [정신장애인]라 

한다)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질환으

로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장애 정도가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한 정도의 자

로, 18세 이상인 자를 가리킨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빈틈없는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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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장애인 규정(정의)에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질병, 그 밖에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것(난병)으로 장애정도가 노동후생대신이 정한 정

도인 자를 추가하고 있다. 그 범위가 범위 보다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난병환자 등에서 증상의 변동 등에 의해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

득할 수 없었던 일정한 장애를 가진 자도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받

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빠짐없이 포괄하는 차원에서 별도로 

그 서비스대상을 「신체장애인(장애아동 포함),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발

달장애인 포함)」등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4

조 2항에서 규정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 법이 제정 전에는 신체장애인은 신체장애인복지법, 지적장애인은 지

적장애인복지법,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은 발달장애인지원법과 각각의 법률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장애인에 대

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그 때문에 시설이용 하나도 복잡하고 어

려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지원구분

이 법 제21조(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2014년 4월 1일 시행)에서 “기초지

자체는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

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정․촌심사회는 심사 및 판정의 실시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

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범위의 변경하고 있다.

즉 장애등급제를 인정하면서 장애정도가 아닌 장애의 다양한 특성과 그 

밖의 신체 상태에 따라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필요 정도를 나타낸 구분

으로 명확화하기 위하여「장애정도구분」을 「장애지원구분」으로 변경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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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범위 및 장애지원 구분의 개정
① 지금까지의 세 가지 유형(신체, 지적, 정신장애)의 장애에 더하여 발

달장애가 이 법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

② 장애지원 구분의 명칭과 정의 변경(장애지원 구분 자체도 장애의 다

양성을 기본으로 개정)

라. 법의 주요 급여와 서비스

1) 자립지원급여

이 법 제6조에서 자립지원급여에는 개호급여비, 특례개호급여비, 훈련등

급여비, 특례훈련 등 급여비, 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

여비,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보장구비 

및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등급여비 등이 있다.

이 법에서 ‘급여’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

로 ‘급여’는‘ 서비스와 현금 등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① 지급결정 등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하 [개

호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ⅰ)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제19조)

  (1)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

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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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특정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던 거주지(계속하

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처

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

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던 특정시설 입소 장애인은 입소 전의 소재지 (계속입소 장애인은 처

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의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3) 장애아동 입소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조치로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등이 계속해서,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특정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인등의 보호자였던 자가 있었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

애인등에게 보호자인 자가 없거나, 보호자였던 자가 거주지를 보유하지 않

고, 또는 보호자였던 자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장애인등은 그 해당 장

애인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재지였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여기서 장애인등이 입소한 특정시설은 해당 특정시설이 소재한 기

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인등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는 기초지자체에 협력

해야 한다.

ⅱ) 개호급여 등의 급여 신청절차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의

한 지급결정을 받아야 한다. <그림 3-2> 급여신청절차와 같이 지급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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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급여신청절차

  (1) 이 법 제20조에서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 등이 가능하다. 따라

서 지급신청은 장애인 본인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다. 신청을 

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연락처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는 해당 장애아동의 거명, 거주지, 생년월일 그 장애아동

의 보호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항에 규

정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당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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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 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

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지급여부

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

여금 해당결정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

신상태와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케 한

다. 

  (4)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

호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보유할 때에는, 해당 조사

를 다른 기초지자체에 촉탁할 수 있다. 또한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

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위탁을 받은 지정일

반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위탁에 관한 

조사를 수행케 해야 한다.

  (5)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하는 자를 말하며, 상담역, 고문 기타 어떤 명칭을 

쓰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이들 직

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위탁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등의 임원 또는 제3항의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해당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1907년 법률 제

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법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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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급급여의 결정 등

  (1) 이 법 제22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 해당 장애인 등의 개호를 하는 자의 상황, 해당 장애인등의 주변 환

경,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인복지 서비

스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을 한다. 여기서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장애정도,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장

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와 서비스 종류 및 급여량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그 대상자 

심사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의적 심사 우려가 있고 예측가능성이 없다.

  (2) 기초지자체는 지급요구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 또는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지적장애인 갱생상담

소, 정신보건복지센터 또는 아동상담소(이하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이

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급여부결정

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신청에 관

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

부를 결정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별로 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간에 걸쳐 개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양(이하 [지급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초지

자체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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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애인복지 서

비스 수급증(이하 [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ⅳ) 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이 법 제26조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

체가 실시하는 개호급여등 지급결정, 신청 등의 업무에 관해 광역지자체가 

설치한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등을 통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

사판정업무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광역지

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여기서 「〜 를 

둔다.」규정은 광역지자체 심사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적 규정

이라 할 수 있다.

     

②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등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이 법 제28조 1항에서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및 특례개

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재택개호, 중증방문개호, 동행원호, 행동원호, 요양개

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공동생활개호, 시설입소

지원,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및 공동생활지원을 의미한다. 

一 . 재택개호

二 . 중증방문개호

三 . 동행 원호

四 . 행동원호

五 .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六 . 생활개호

七 . 단기입소

八 . 중증장애인 등 포괄지원

九 . 시설입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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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동조 2항에서는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은 다음

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一 . 자립훈련

二 . 취업이행지원

三 . 취업계속지원

四 . 공동생활지원

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지급

  (1)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

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시행자(이하 [지정장애인

복지 서비스 사업자]라 한다) 또는 장애인 지원시설(이하 [지정장애인 지원

시설]이라 한다)에게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또는 희망원로부터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급결

정장애인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 범위 내에 한함. 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이라 한

다)에 소요된 비용(식사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거주 또는 체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에 필

요한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특정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제29조). 이 

법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이란 장애인복지 서비스(장애인 지원시설,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지적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のぞみの園)법(2002년 

법률 제167호) 제11조 1호의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장애인 

종합시설 희망원이 설치하는 시설(이하 [희망원(のぞみの園)]이라 한다) 기

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시

설입소지원 및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이

하는 같다)를 제외한다)를 실시하는 사업을 가리킨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으려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은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이라 한다)

에게 수급증을 제시해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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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비의 가액은 1개월에 대해, 제1호에서 드

는 액수에서 제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

(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

로 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

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합계액

二 .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의 가계의 부담 능력 그 외의 사정을 참작 

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액이 전호에서 드는 액

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 가액)
 

  (4)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장애

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장애인복

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

련 등 급여로서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 등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결정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불할 수 있다. 만일 지불이 있었을 때는 지급결정장애인 

등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이 있던 것으로 본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호급여 

또는 훈련등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 또는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

에 비추어 심사한 뒤 지불한다. 지불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법(1958

년 법률 제192호) 제45조 5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

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ⅱ)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이 법 제30조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제 2호에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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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의 범위 내의 것에 한함)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하여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一 .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

스 등을 받았을 때

二 . 지급결정장애인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이외의 장애인복

지 서비스(다음과 같은 사업소 또는 시설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三 .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여기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소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이하 [기준 해당 사업소]라 한다)를 

의미하며,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이란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

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를 충족하는 시

설(이하 [기준해당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의 가액은, 월당, 그 달에 받은 다

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의 

합산액에서, 각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의 가계부담능력과 기타 사정을 참

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정령에서 정하는 비용이 해당 합계한 액수

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여 남

은 가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一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

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

二 .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기

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특정 비용을 제함) 비용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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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이 법에서는 이용본인부담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도 매우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지원

과 그 밖의 장애인복지서비스비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및 장애아동 가

운데 소득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 시

설에 있어서의 식사·거주에 필요한 비용 가운데 광열비의 일부를 특정장

애인특별급여비로서 지급하게 되었다. 여기서 [시설입소지원]이란 그 시설

에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생활

지원]이란 지역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 주

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식사개호기

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ⅰ) 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이 법 제34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지원 기타 정령으

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특정입소 등 서비스]라 한다)

에 관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인 중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1항에서 [특정장애인]라 한다)

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안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

애인지원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또는 공동생활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입주하고, 해당 지정 장애인 지원 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

업자로부터 특정 입소 등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특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또는 공동생활 지원을 받은 주거에서의 식사제공

에 소요된 비용 또는 거주에 소요된 비용(동항에서 [특정입소 등 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장애인특별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의 지역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그룹홈ㆍ케어 홈 

입소자에 대한 지원을 창설한다(2014년 4월 1일 시행). 공동생활하는 주거

에서 케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개호(케어홈)를 공동생활지원

(그룹홈)으로 일원화한다. 공동생활지원에서 일상생활상 상담을 추가하여 

목욕, 배설, 식사개호와 그 외 일상생활상 원조를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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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의 지급

특례특정장애인특별급여비는 기준해당시설 또는 공동생활주거에 있어 소

요된 식비와 광열비의 일부를 지급한다. 또한 지정장애인시설이란 기준에 

맞으며 광역지자체(도․도․부․현)지사의 지정을 받고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이다. 기준해당시설이란 인원배치기준이나 설비, 운영요건의 

일부만을 충족시킨 시설을 말한다. 

이 법 제35조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정

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또는 기준 해당 시설 또는 공

동생활지원을 받은 주거에서의 특정 입소 등 비용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一 . 특정장애인이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二 . 특정장애인이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④ 지정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 

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

스의 종류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서 

[서비스사업소]라 한다)별로 행한다(제36조).

  취업계속지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신청은 해당특정장애인복지 서비

스의 양을 정해 실시한다.

  광역지자체의 장은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의 소재지를 포함

하는 구역(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애

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구역의 해당 지정장애

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

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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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역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장애

인복지서비스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ⅱ)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

인지원시설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장애인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정함으로써 행한다(제3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인 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의 총원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

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광역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지정

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ⅲ) 지정의 갱신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잃는다. 갱신신청이 있었을 

경우, 동항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일까

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지정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처분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제41조).

ⅳ)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이하 [지

정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

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재활조치를 실시하는 기

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해

당 장애인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42조).

  지정사업자 등은 그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거나 기타 조

치를 강구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 93 -

  지정사업자 등은 장애인 등의 인격을 존중하는 한편,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 등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해야 한다.

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및 지정장애인지원시설 등의 기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 별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一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의사업운영에관한사항으로, 장애인 또는 장

애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인등

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유지 등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또한 지정장애인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ⅵ) 광역지자체장 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

할 때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에게 조언과 원조를 할 수 있다.

2)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

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이 법에서 [상담지원]은, 기본상담지원, 지역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지원을 

말하며, [지역 상담지원]은 지역 이행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을 말한다. 그리

고 [계획 상담지원]이란 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을 말한다.

  또한 [기본 상담지원]은 지역의 장애인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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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등의 개호를 하는 자로부터

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하며, 아울러 이들과 기

초지자체 및 제29조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등과

의 연락 조정(서비스이용지원 및 계속서비스이용지원을 제외한다) 기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ⅰ)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이 법 제51조의 5에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또는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

여비(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비등]이라 한다)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함으로써(제51조

의6 신청) 기초지자체의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등을 지급하다는 취지결정

(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이라 한다)를 받아야만 한다.

(1) 기초지자체의 급여여부 결정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의 심신 

상태, 해당 장애인의 지역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상담지원급여등의 지급의 여부결정(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 12에 대해 [급여여부결정]이라 한다)을 한다(제51조의7).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에 필요할 때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대

로,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급여여부결정과 관련된 장

애인,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대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에게 

지정특정 상담지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의 제출을 요

구해야 한다. 이 경우에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장

애인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 대신에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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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급여여부결정을 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상담지원의 종

류별로 1개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역상담지원급

여등을 지급하는 지역상담지원의 양(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량]이라 한다)

을 정해야 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지원급

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역상담지원 수급자

증(이하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라 한다)을 교부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이 법 제51조의11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초지

자체가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등에 의

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

ⅱ)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이 법 제51조의13에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

비의 지급은, 지역상담지원에 대해서 다음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1)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의 유효기간 안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을 실시

하는 자(이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지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이하 [지정지역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지역상담지원 급여량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동일하다)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지역상담지원급여를 

지급한다(제51조의 14).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은,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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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

급자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는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는 지정지역상담지원 종류별로 지정지역상담지원으

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넘

을 때에는, 해당 실제로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지

역상담지원을 받았을 때는,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

애인이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지역상담

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로써 해당 지역상담지

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 한도에서,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을 대신하여, 해당지정 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지불되었을 때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에게 지역상담지원 

급여비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장이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를 청구했

을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지역상담지원 취급에 관

한 부분에 한한다.)대로 심사 후 지불한다.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이 법 제51조의15에서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가,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효력이 생긴 전날까지의 

사이에, 긴급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경

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정

지역상담지원에 필요로 한 비용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비는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로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비용을 초과 시는, 해당 

현재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Ⅲ.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 97 -

② 계획상담지원급여비 및 특례계획상담지원급여비의 지급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은 계획상담

지원에 대해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ⅰ)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등]

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한 계획상담

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한다.

一 .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

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

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 등을 받았을 때.

二 . 지급결정장애인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 지정특정상

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계속 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는 지정서비스이용지원 또는 지정계속서비스이용 

지원(이하 [지정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의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

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 법에서 [서비스 이용 지원]는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인등 또는 장애인

의 심신상태, 주변 환경, 해당 장애인등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

여, 이용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

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급결정,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또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하 [지급결정 등]이

라 총칭한다)을 받은 후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등, 지정 일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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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원 사업자, 그 밖의 자(다음 항에서 [관계자]라 한다)와 연락 조정 기

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를 담당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것이다.

ⅱ)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기초지자체는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인등이, 지정계획상담지원 이외의 

계획상담지원(이하 이 조에 대해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을 받았

을 경우에, 필요시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준해당계획상담

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ⅰ)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및 일반

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

다(제51조의 19).

  특히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으로써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

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제51

조의23 제1항).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

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지역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신고일 전 1개월 내에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지역상담지원이 계속적으

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Ⅲ.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

- 99 -

ⅱ)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을 하는 자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

한 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특정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제51조의20 제1항). 

  특히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으로써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

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제51

조의24 제1항).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의 사업운영에 기준대로, 지정계획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하였을 때에

는, 해당 신고일 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

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계획상담지원이 계속적으

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ⅲ)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이 법 제51조의22에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

자(이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공공직업 안정소 그 외의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를 도

모하면서, 상담지원을 해당 장애인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

에 따라 항상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제공하는 상담지원의 질을 평가하고,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담지원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사업자는 장

애인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시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인등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한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

는 휴업일의 1개월 전까지,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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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이 법 제51조의31에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의무이행이 확보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

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후

생노동성 장관에게, 기초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

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 장관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

게, 업무관리체제를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

자에게, 보고 또는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명하고, 해

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종업원에게도 출

두를 요구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

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사업소, 사무소 기타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

는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

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제51조의31 2항).

一. 다음호 및 제 3호에 든 지정상담지원사업자 이외의 지정상담지원사

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二. 특정 상담지원사업 만을 운영하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 해당 지

정 관련 사업소가 기초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三.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여기서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

생노동성 장관,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대해 

[후생노동성 장관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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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

비의 지급

① 자립지원의료와 자립지원의료비의 인정과 지급

 

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이 법에서 [자립지원의료]란 장애인 등에 대해 그 심신장애의 완화를 도

모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심신장애 상태의 경감(輕減)을 위해 자립된 일상

생활과 자립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자립지원의료

기관에서 받았을 때는 그 이용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자립지원의료비가 

지원된다. 자립지원의료비는 종래의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육성의료(育成醫
療),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통원의료(精神通院醫療), 그리고 신체장

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갱생의료(更生醫療)를 통합한 것이다.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은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

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의료비를 지

급하는 취지의 인정(이하 [지급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제52조).

  여기서 지급인정을 받으려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 신청은 

광역지자체가 지급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

당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장애인 또는 장애아

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가 없을 경우 또는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

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행

할 수 있다.

ⅱ) 자립지원의료비 인정과 지급

(1) 지급인정 등

  이 법 제54조에서 기초지자체는 신청에 관한 장애인등이 그 심신장애의 

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 장애인 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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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속하는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소득상황, 치료 상황 기타 사정을 감

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지급인정을 행한다. 

  기초지자체 등이 지급인정을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라 한다) 중에서 해당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한다.

  기초지자체는 지급인정을 할 때, 지급인정을 받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의 보호자(이하 [지금인정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에 규정하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전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명칭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립지원의료수급증(이하 [의료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

야 한다.

  과거에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육성의료, 정신보건복지법에 근거한 정신통

원의료, 그리고 신체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갱생의료를 통합한 것이라고는 

해도 그 지급신청절차는 관할에 따라 다르다. 

  자립지원의료비 가운데 육성의료는 실시주체인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직접 자립지원비에 신청한다. 정신통원의료는 기초지자체를 경유하여 실시

주체인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갱생의료는 실시주체가 기초지자체(시․정․
촌)이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 직접 신청한다. 지급인정에 있어 각각의 자

립지원의료의 실시주체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지정자립의료기관을 정하

고 그것을 기재한 수급자증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이용자가 지정자립의

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이 수급자증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2)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이 법 제58조에서 기초지자체 등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지급

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자립

지원의료(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라 한다)를 받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인정장애인에 대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

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한다.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으려는 지급인정장애인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의료수급증을 제시하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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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립지원의료비의 가액은 1개월 당, 제1호에 든 가액(해당 지정자립지원

의료에 식사요양(건강보험법 제63조 2항 1호에 규정하는 식사요양을 말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2호에 드는 가액

의 합산액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생활요양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3호에 드는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 및 생활요양을 제한

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의 예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등의 가계부담능력, 장애의 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

액이 해당 산정한 가액에서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

당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에 한정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

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조 2항에 규정하는 식사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인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三. 해당지정자립지원의료(생활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생활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인 등의 소득상황 기

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인 등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자립

지원의료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이 해당 지

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여, 자립지원의료비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

도 내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인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

관에게 지불할 수 있다. 가령 지불이 있었을 때에는 지급인정장애인 등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3)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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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진료소(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하는 같다) 또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행한다(제59조). 여기서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잃는다(제60조).

(4)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해야 한다(제61조). 또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의 진료방침은 건강보험의 진료방침의 예를 따른다(제62조). 진료방침에 따

를 수 없을 때 또는 적당하지 않을 때의 진료방침은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광역지자체장의 지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하여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요양개호의료비ㆍ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장기요양의료비)는 이용자가 의료를 필요로 함과 동시에 

상시개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자가 주로 

낮에 병원이나 시설에서 기능훈련, 요양관리, 간호, 의학적 관리 하에서 개

호 및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이며, 요양개호 중 의료에 관한 

것이다. 필요한 비용의 요양개호의료비가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가 요양개

호의료를 받은 시설이 기준해당시설인 경우에는 기준해당요양개호의료비

가 지급된다(<그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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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요양개호의료비․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시스템

ⅰ)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결정

을 받은 장애인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자 등으로부터 해당 결정에 관한 요양개호의료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에게 해당 요양

개호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요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제70조 1항).

ⅱ)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특례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급

결정을 받은 장애인이 기준해당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로부터 해당 요

양개호의료(이하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에 대해 해당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를 지급한다(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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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이 법 제73조에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요양개호의

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 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비부담의료

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내용 및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

당 요양개호의료비(이하 이 조 및 제75조에서 [자립지원의료비]라 한다)의 

청구를 수시로 심사하고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을 때

(제70조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비부담의료기관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야 한다.

  광역지자체의 장은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 기본법(1948년 법률 제

129호)에 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하는 국민건강보험진료

보수 심사위원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공비부담의료기관에 대한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지

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 연합회 기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한편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이의신청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ⅳ)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이 법 제74조에서 기초지자체가 지급인정 또는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정을 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신체장애인재활상담소) 기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업무에 

관해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인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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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구ㆍ보장구비의 지급과 판정

 

① 보장구의 개념

  이 법에서 [보장구]란 장애인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고 장기

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수, 의족, 장구,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장구에 대해서는 그 종목을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고 있고, 다음 세 

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신체결손 또는 손상된 기능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것으로 각각의 장애

에 대응하여 설계 및 가공된 것. 

(2) 신체에 장착해 일상생활 또는 취학(취로)에 활용되는 것으로 동일 제품

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

(3) 급여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전문적인 지식이란 의사에 

의한 판단이다).

 

② 보장구비 지급과 이용자 부담

이 법 제76조는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중 장애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

우,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상태를 판단하여 해당 장애인 등이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가 필요한 자일 경우, 해당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의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장구비 지급대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

여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구비를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보장구비의 가액은 1개월 당으로, 동일한 달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

장비에 대해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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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준

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애인등의 가계부담

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기준액의 합계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기초지자체에 비용지급을 

청구한다. 종래에는 보장구의 제작과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기초지자체의 

결정을 받은 이용자 자신이 제작업자나 판매업자에게 먼저 지불하고 기초

지자체가 통상 필요한 금액에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게 되어 있었

다. 2012년 4월 1일부터는 1개월 당 같은 달에 구입 또는 수리한 보장구에 

대하여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비용금액을 합산한 금액

에서 이용자의 가계부담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령에서 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지자체가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정령에서 

정한 금액이 산정한 비용금액에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었을 경우 10%가 적용된다. 즉 이용자가 부담해야만 하는 금액은 최대 

보장구비의 10%이다. 가령 정률부담에서는 중증의 장애가 있으면 있을수

록 그 부담액이 증가한다. 그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10%부담으

로 정하였지만 소득에 따른 월액상한선을 정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이용자

의 실질적인 부담증가를 덜어주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기초지자체는 보장구비의 지급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인 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그 밖의 자립지원급여

① 서비스 이용계획작성비의 지급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자립지원급여의 지급결정을 받고 특히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상담과 지원

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서비스 이

용계획의 작성, 서비스 이용의 알선 및 조정 등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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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이용계획작성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는 지정상

담지원사업자가 기초지자체(시․정․촌)에 청구하고 이 청구에 근거하여 기초

지자체가 지원을 결정하며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원된다. 또한 서비스

이용계획작성비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담이 없다. 서비스이용계획작성비에 

대해서는 <그림 3-4>과 같이 현행법에서 상담지원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림 3-4> 서비스이용 계획서작성 비용의 지급

 

②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급여의 지급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 장애인등이 받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개호보험

법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대상 서비스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각각 후생 

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소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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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를 넘을 때에는, 실제로 소요된 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해

당 비용에 지급된 개호급여 등 및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구비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인등에게,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를 지급한다.

  동일세대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복수가 있는 경우 등에

는 그 세대가 지급하는 비용부담이 크고 가계에 미치는 영향은 경시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부담을 경감하는 관점에서 세대 이용자의 부담을 월액 

부담상한액까지 경감한다. 이용자가 복수가 아닌 경우에도 장애자종합지원

법에 근거한 서비스 및 개호보험제도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용자 부담이 

매우 고액이 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에도 이용본인부담을 경감하

기 위해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비가 지원된다. 

  또한 이 법에 의한 서비스와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로 내용이 동

일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

다. 이것은 서비스의 재원이 세금을 중심으로 한 것에 비해 개호보험제도

는 보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립지원급여에 의한 서비스와 

개호보험제도에 의한 서비스가 별개의 것인 경우에는 이 양자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종래에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보장구의 이용자 부담의 상한은 각각 구

별되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용본인부담 경감을 위해 고액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장구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마. 장애인의 권리구제 절차

  이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위한 권리보호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권 등을 부여하여 장애인차별조사와 인권침해

예방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토록 한다면 입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 제13조(수급권의 보호)에서 “자립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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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에서“조세 기타 공과는 자립지원급여로서 지급받

은 금품에 대해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수급권을 

법규상 보장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보호차원에서 구제절차를 일반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구체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심사청구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도․도․부․현
의 지사)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7조 1항).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등 또는 지역상담지원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

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판정의 불복할 때에 심사청구

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이의신청법이라는 법률이 일반적인 절차를 규

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의 권한으로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복신청

을 한다. 다만 처분한 행정청 자신이 자신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그것을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신청인은 불

만이 남는다. 따라서 행정이의신청법의 특례로서 이 법에 규정을 설치하고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비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

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

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2)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1) 광역지자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청구 사건을 취

급하게 하기 위해 장애인개호급여 등 이의신청심사회(이하 [이의신청심사

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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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의신청심사회의 의원 정수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인원으로 하되, 위원은 수준 높은 인격과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

담 지원급여 등에 관한 처분 심사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

릴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한다.

  광역지자체의 이의신청심사회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신속한 권

리구제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심사회는 장

애인에 대한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급여는 물론 학대․방임․착취․
구금 및 무시 등의 사건에 대한 조사권, 장애인에 관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와 관련된 홍보 및 교육, 

실종 장애인에 관한 임무 등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된다.

②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로 하며,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장

이의신청심사회는 위원간의 호선으로 위원장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전항 규정에 준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사청구기간 및 방식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

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제101조). 이 경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수리했을 때, 원 처분을 한 기초지자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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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를 위한 처분

  이 법 제103조에서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심사청구

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그 출두를 명

령하여 심문하거나 의사 기타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다음 항에서 

[의사 등]이라 한다)에게 진단 기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광역지자체는 출두한 관계인 또는 진단 기타 조사를 한 의사 등

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 또는 보수를 지급

하여야 한다.

5)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장애지원 구분에 대한 처분, 지급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처분, 이용자 부담에 대한 처분으로 구분된다. 

① 장애지원 구분에 대한 처분

· 장애지원 구분에 인정 및 그 변경 인정

② 지급결정 및 지급 결정에 관한 처분

· 개호급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결정 

· 지급결정(서비스 종류, 지급하는 양, 유효기관) 및 그 변경의 결정

· 지급결정 취소의 결정

· 서비스 이용 계획 작성비 지급대상자 등의 인정

· 개호급여비의 지급 결정

· 특례개호급여비의 지급 결정

· 특례훈련 등 급여비의 지급 결정

·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의 지급 결정

③ 이용자 부담에 대한 처분

· 이용자 부담 상한월액의 관한 결정

· 이용자 부담의 재해감면 등의 결정

· 고액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급여결정

· 고충급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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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장애인은 판정의 불복할 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이의신청법이라는 법률이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기초지자체(시․정․촌)가 권한으로 행해진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한 기

초지자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복신청을 한다. 그러

나 처분한 행정청자신이 자신에 대한 불복에 대하여 그 것을 정당한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희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신청인은 불만이 남는다.

 따라서 행정이의신청법의 특례로서 이 법에 규정을 설치하고 기초지자체

의 개호급여비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

호자는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6)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 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제97조 1항(심사청구)에 규

정하는 처분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제105조).

여기서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심사청

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차원에서 너무나 많은 침해가 예상된다.

4.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가. 공공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로 설치되는 주요 공적 행정 

조직 및 전문 인력과 연계하는 서비스 지원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

을 하게 된다. 

이 법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하고 

장애인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목적을 지닌 

전달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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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핵심적인 기구는 시․정․촌심사회, 기간 상담지원센터, 지역활동지원센터 

등이다. 

국가가 사회복지를 구현하는데 노력을 기울임에 따라 公的 行政體系 重
要性이 크게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의 범위가 날

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다양

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의 많은 중앙부처가 사회

복지행정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실제적인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는 생활

하는 현장인 지역사회 속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 국민의 사회복지 욕구의 충족을 위해 참여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다음에서는 이 법의 전달체계 측면에 있어서 공공 행정조직과 역할배분, 

복지서비스신청과 이용절차 등의 전달체계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1) 공적 행정조직의 구조에 대한 분석

장애인복지 서비스제공의 주체는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장애아동 포

함)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인 기초지자체(시․정․촌)로 일원화되었다. 

이전에는 제공되는 서비스종별에 따라 광역지자체(도․도․부․현)가 되거나 기

초지자체가 되는 등 다양하였다. 다만 자립지원의료 가운데 육성의료와 정

신통원의료는 광역지자체가 제공의 주체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에게는 거주하는 기초지자체(시․정․촌)

가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기초지자체(시․정․촌)에서 가능한 

것은 기초지자체가 역할을 하는 것이 행동반경이 좁은 이용자에게도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다. 이 법에서는 <그림 3-5>와 같이 공공 행정과 서

비스전달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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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장애자종합지원법의 공공 행정과 서비스전달체계

  

2) 시정촌심사회

① 설치운영

  심사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에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시․정․촌 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15조).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지원(제26조 2항)은 지방자치법 제252조의14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지급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경우, 장애인등의 의견청취 등)에 의하여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광역지자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

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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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그리고 개호급여등의 지급결정(제19조 1항)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등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하 [개호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심사회 위원의 정수

  시․정․촌심사회 위원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

되, 위원은 장애인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는 같다)이 임명

한다(제16조).

③ 공동설치지원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7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공동 설치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자체 상

호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를 공

동설치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그 원활한 운영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

언,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제17조).

3)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① 설치운영

  기간상담지원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

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

설을 말한다(제7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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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

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

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개

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

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업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초지자체는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

치할 수 있다(제77조의2 제2항).

  기간 상담지원 센터는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장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

스 지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센터의 설치․운영의 의무조항을 지방재정 사정과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 등을 감안한 정책시행이 가능하도록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다. 

 

② 위탁운영

  기초지자체는 일반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자에게,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 있

다(제77조의2 제3항). 가령 위탁을 받은 자는,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기간상담지원센터

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는 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

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정장애인복지사업자등, 의료기간, 민생위원법 

(1948년 법률 제198호)에 정한 민생위원, 신체장애인복지법 제12조의3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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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신체장애인상담원, 지적장애인

복지법 제1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적장애

인상담원,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고, 또는 파견하는 사업의 

관계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에 노력해야만 한다.

  한편 위탁을 받아 기간상담지원센터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그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제77조의2 제6항).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

①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홈의 설치 및 운영

  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 2항에 있어 같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홈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제80조 1항). 여기서 지역활동지원센터

의 경우,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와의 교류를 촉진, 다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리고 [복지 홈]이란 주거를 구하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

로 주택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 기준(제80

조)의 업무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기관운영의 효과성 측면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기간상담지원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하

는 것이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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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와 지역활

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및 복지 

홈에 관한 방의 평면적

三.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

절한 처우 및 안전확보와 비밀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 것과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등의 안전확보 및 비밀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관한 이용 정원

광역지자체가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제80조 2항).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치자는 동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보고의 징수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 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 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을 영

위하는 자 또는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의 설치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또는 그 사업소 또는 그 시설을 방문

하여 그 설비 또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81조).

③ 사업의 정지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사업, 특정상담

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 시행자가 이 장의 규정 또는 해당규정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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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그 사업에 관하여 부당이

득을 꾀하거나 그 사업관계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하였을 때, 또는 신체

장애인복지법 제18조의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1조

의7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사업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82조 1항).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자 또는 지역활동지원

센터 또는 복지 홈의 설치자가 해당 규정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복지 홈이 제80조 1항 기준[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시설이 필

요한 것에 한한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또는 신체장애인복지법 제

18조의2,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1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21조의7 규정에 위반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설치자에 대해 그 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의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5) 장애인지원 시설의 설치 등

① 설치운영

  (1) 국가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제83조 1항). 장애인지원 시

설을 설치하는 것은 법규상 강행적 설치되어야 한다. 이 법에서 장애인 지

원시설은 장애인에 대해 시설입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입소지원 이

외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설(희망원 및 제1항의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

에게 신고한 뒤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

률 제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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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② 시설의 기준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제84조 1항).

一 . 장애인지원시설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처

우 및 안전확보와 비밀 유지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한 것

四 . 장애인지원시설에 관한 이용 정원

③ 국가 등 이외의 자가 설치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인지원시설

은 제1항의 기준을 사회복지법 제65조 1항의 최저기준으로 보고, 동법 제

62조 4항, 제65조 3항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보고의 징수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운영을 적정

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시설의 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

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

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그 시설을 방문하여 설비 또는 장부 서

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제85조 1항).

⑤ 사업의 정지 등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지원시설의 설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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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이 제84조 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할 경우는 그 사

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제86조 1항). 여기서 광역지자체의 장

은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나.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배분 

다음 <표 3-2>와 같이 기초지자체(시․정․촌)와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하고 있다. 

<표 3-2> 기초지자체(시․정․촌)과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분담

광역지자체

(도․도․부․현)

육성의료 및 정신통원의료비의 지급결정 등, 광역지자체

(도․도․부․현) 지역생활사업실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 

등의 지정,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심사청구 

및 장애인개호급여비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기초지자체

(시․정․촌) 지원

기초지자체

(시․정․촌)

개호급여비, 훈련 등 급여비, 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용, 

자립지원의료비, 보장구비등의 지급결정 등, 지역생활지원

사업의 실시, 기초지자체(시․정․촌) 장애인복지계획의 책정

① 기초지자체(시․정․촌)

기초지자체(시․정․촌)의 역할은 개호급여비, 훈련등급여비,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 자립지원의료비, 보장구비등의 지급결정 등, 기초지자체 지역생활

지원사업의 실시,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책정 등이다. 다만 정신통

원의료비에 관한 자립지원의료는 광역지자체의 관할이지만 그 신청은 기

초지자체를 경유하여 광역지자체에 신청한다.

② 광역지자체(도․도․부․현)

광역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은 육성의료 및 정신통원의료비에 대한 지급

결정 등, 광역지자체 지역생활사업의 실시,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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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심사청구 및 장애인 개호급여비 

이의신청심사회의 설치, 그리고 기초지자체(시․정․촌)에 대한 지원이다. 또한 

장애인 서비스사업자 등에 대한 지도 및 감사도 광역지자체의 역할이다. 적

절한 운영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는 권고, 및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

가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나 장애인 서비스에 관해 부정 또는 

심한 부당행위를 했을 때는 지정효력의 일부 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1) 지역생활지원사업

①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제77조 1항).

一. 장애인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계발을 위한 사업

二.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의 가족, 지역주민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장

애인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三. 장애인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

에 대해 장애인,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인 등을 개호하는 자에 대한 상

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

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

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인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다)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

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인으로서,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

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五. 장애인에 관련된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에 정한 후견, 보좌 및 보조업

무를 적정 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용을 꾀하기 위한 연수 사업

六.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기타 장애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 

기타 일상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해 의사소통지원 등(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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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장애인 등과 기타의 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는 같다)의 파견, 일상생활 상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로 후생노동성 장관이 정하는 것의 급여 또는 대여 기

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七.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는 사업

八. 이동지원사업  

 이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등이 원활히 외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등의 이동을 지

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九. 장애인 등을 지역활동지원센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다

니게 하며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기회의 제공, 사회와의 교류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

하여 사회와의 교류를 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기초지자체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 외에, 현재 주거를 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복지 홈 기타 시설에서 해당시설의 

방실 기타 설비를 이용하게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

업 기타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

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1)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실시체제의 정비상황,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초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항 각호에 든 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제77조 

2항).

(2)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사업

으로 제77조 1항 3호, 6호 및 7호에 든 사업 중 특히 전문성이 높은 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및 특히 전문성이 높은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

성하여, 또는 파견하는 사업,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의 파견에 관련된 

기초지자체와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기타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으

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제7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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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지자체는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

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지원을 제공

하는 자 또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도를 하는 자를 육성하는 사업 기타 

장애인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

업을 행할 수 있다.

2) 사업 및 시설

① 사업의 개시 등

(1) 광역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제79조 1항).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二. 일반 상담지원 사업 및 특정 상담지원 사업

三. 이동지원사업

四. 지역활동지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

五. 복지 홈을 경영하는 사업

  (2)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전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전 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을 폐지 또

는 휴지하려 할 때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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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의 설치 등(제83조)

1. 국가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

에게 신고한 뒤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1951년 법

률 제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인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

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복지계획

  이 법 제87조는 기본방침 개인별지원계획 작성기간, 지원계획의 개시 및 

효력 인정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① 후생노동성의 기본방침

  (1) 후생노동성 장관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공체제를 정비하고,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

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

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三. 다음 조 1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 및 제89조 1

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四. 기타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본지침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본기침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장애인등 및 그 가족, 다른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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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후생노동성 장관은 장애인등의 생활실태, 장애인등이 처한 환경의 변화,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속히 기본지침을 변경하도록 한다.

  (5) 후생노동성 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②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1) 이 법 제88조 1항에서 “기초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

하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

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二 .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

획상담지원 종류별로 필요한 양을 예상

三 .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항에 대해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一 . 전 항 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

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로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二 . 전 항 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

계획상담지원 및 동항 제3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다른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 내의 장애인 등

의 숫자, 그 장애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4) 기초지자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에 있는 장애인등의 심신상황, 처

해진 환경, 기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들 사항을 감안하여 기초

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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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기본법 제11조 3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인계획, 사회복지법 제107조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지역

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제8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이하 이 항 및 

제89조 6항에서 [자립지원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을 때,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립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8) 장애인기본법 제34조 4항의 지방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한 기

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해

당 지방장애인 시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9)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0)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이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초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장애인복지계획의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1)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 장관의 기본방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장애

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관점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89조 1항).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제89

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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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二 .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별로, 해당 구역의 각 년도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량의 예상

三 .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지원시설 필요 입소정원 총수

四 .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2)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항 각 호외에도, 다음 사항

에 대해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一 . 전항 제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

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二 . 전항 제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

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三 . 지정장애인지원시설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구하

는 조치에 관한 사항

四 . 전항 제2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

원 또는 동항 제4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

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

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인기본법 제11조 2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계획, 사회복지법 제108조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지역

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계획에 상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

애인의 퇴원 촉진을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5) 광역지자체는, 협의회를 설치하였을 때,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6)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장애인기본법 제34조 1항의 지방장애인시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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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광역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2항 각호 사항(광역지자체 장애인복

지계획의 동조 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에는 해당 각호 사항을 포함한다)

에 대해서,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광역지자체 장애인

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장애인등의 지원체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관계단체 및 장애인등의 복지, 의료, 교육 또는 

고용에 관한 직무 종사자, 기타 관계자(다음 항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

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89조의3 제1항). 여

기서 협의회는, 관계기관 등이 상호연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장애인등의 

지원 체제에 대한 과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응한 체제정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⑤ 국가의 지원

  국가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또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 정해진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이 원활

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에 힘써야 한다(제91조).

4) 비용

① 기초지자체의 지급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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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

(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

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94조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三 .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

되는 비용

四 .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五 .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六 .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광역지자체의 지급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제93조).

一 .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 광역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 법 제94조 1항(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에서 광역지자체는 정령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

분을 부담한다(제9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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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제92조 1호, 2호 및 5호에 드는 비용 중,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부

담해야 할 것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및 고액

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

분별 인원수, 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장애인등의 인원수 기

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하 [장

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 액이라 한다)의 25/100.

一.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인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인 특별급여

(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지역상담 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94조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五.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 92조 3호 및 4호에 든 비용의 25/100

三.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

요되는 비용

四.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6호에 

드는 비용(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25/10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의 부담 및 보조

  국가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제95조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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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의 50/100

二.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3호 및 

4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三.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1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가 행하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법 제252

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제51

조의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9 및 제51조의10의 규정에 의해 기초

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한 사무의 50/100 이내.

二.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지급하

는 비용중 제92조 6호 및 제93조 2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이내.

5)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장애인 자립지원법 관계업무

① 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그 밖에 제29조 7항(제34

조 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의14 제7항 및 제51조의

1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개호급여, 훈련등

급여, 특정장애인특별급여, 지역상담지원급여 및 계획상담지원급여의 지불

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 의결권의 특례

연합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업무(다음 조에서 [장애인 종합지

원법 관계업무]라고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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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약대로 

의결권에 관한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구분 경리

  연합회는 이 법 관련 업무에 관한 경리를 기타 경리와 구분하여 정리해

야 한다.

다. 복지서비스 신청과 이용절차

1) 개호급여 등의 급여 신청

  먼저 개호급여 등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

련 등 급여를 말한다.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

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① 본인, 보호자, 대리인의 신청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림 3-5>와 같이 기초지자체(시․정․
촌)에 신청해야 한다(제20조).

  즉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지자체에 의한 지

급결정을 받아야 한다. 지급결정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지급신청이 필요하

다. 따라서 지급신청은 장애인 본인과 장애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한

다. 신청을 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성명, 거주지, 생년월일, 

연락처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는 해당 장애아동의 거명, 거주지, 생년월일 

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의 관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신청하는 곳은 지급결정을 하는 기초지자체이며, 즉 신청자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이다. 장애인 본인과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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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명확할 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현재 생활지의 기초

지자체가 지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기초지자체에 신청을 한다. 또한 장

애인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자신이 아니어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

능하다. 

  

② 신청시의 거주지 특례

  지급결정은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시․정․
촌)가 실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

가 실시한다(제19조 2항).

  장애인 지원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신

청은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 한다. 이 경우에 

지급결정은 입소 전에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입소하고 있는 시설은 그 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장애인

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는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만 한다. 적법

한 지급신청을 받을 기초지자체는 최초의 절차로서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을 한다.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

원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및 특정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인 지원시설, 희망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 시설입소 장애인에 대해서는 처음으

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

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

던 특정시설 입소 장애인은 입소 전의 소재지 (계속입소장애인은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시설의 입소 전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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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급여의 신청절차

2)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조사

다음에서는 일본 장애지원구분의 인정(판정) 체계를 <그림 3-7> 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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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장애정도(지원) 구분의 심사과정

위 <그림 3-5>는 개인의 신체기능과 개인의 환경적 욕구가 표현되는 일

본의 판정체계, 그리고 특별한 상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의 시․정․촌
심사회는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엄청난 차이로 다가오게 된다. 장애인의 권

리가 기존의 획일적 전달체계 속에서 어떻게 묻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

는 사례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주목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립생활의 

내용을 확장하고 전체 장애인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현실적 과제이며, 

반대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없이 자립생활의 발전은 없는 것이다.

① 장애인심신의 상태파악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인 등의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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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구분의 인정을 행한다(제21조).

  신청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수속을 한다. 

가장 진행하는 절차가 장애지원 구분 인정조사이다.

  기초지자체는 신청이 있었을 때,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항에 규정

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신청에 관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

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

해 조사하게 한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지정일반상담지원사

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반 상담지

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20조 2항).  

  이 인정조사는 기초지자체가 하되, 다만 원거리의 다른 기초지자체에 거

주하는 신청자의 경우는 거주지의 기초지자체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경우

도 있다. 또한 지정상담지원사업소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시․정․촌심

사회는 심사 및 판정의 실시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인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인정조사의 내용

  인정조사는 장애인본인, 장애아동의 보호자와 면접하고 장애지원 구분, 

장애종류 및 정도 그 밖의 심신의 상황, 생활환경 등에 대하여 진행한다.

  조사내용은 개황상황, 조사, 그 밖의 특기사항 등이다. 개황조사의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인정받은 각종 장애등급 등

②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상황

③ 지역생활관련(외출빈도, 사회활동참가의 상황 등)

④ 취로관련(취로상황, 취로경험, 취로희망의 유무)

⑤ 일일활동관련(주로 활동하는 장소)

⑥ 개호관련(개호자의 유무, 개호자의 건강상태 등)

⑦ 거주관련(생활장소, 거주환경)

⑧ 그 밖의 서비스종류 또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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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지원 구분의 판정

(1) 1차 판정

인정조사를 마치면 그 내용을 컴퓨터소프트에 입력하여 결과를 얻는다. 

조사결과가 지급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의견서의 내용과 차이가 있

을 경우 기초지자체(시․정․촌)는 인정조사원 등에 내용을 재확인한다. 인정

조사원은 기초지자체의 직원 또는 기초지자체가 위탁한 지정상담지원사업

자 등이며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서 연수를 마친 전문가를 의미한다. 

개호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이후 2차 판정으로 진행된다. 훈련 등 급여의 

신청에 대해서는 1차 판정결과에 따라 장애지원구분의 인정이 진행된다. 

또한 감안사항 조사에는 이용자의 의향을 청취하고 잠정급여가 진행된다. 

여기서 잠정급여란 지급결정전에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이것이 타당한지 

어떤지 판단하여 좋으면 그대로 이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2차 판정

  2차 판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개호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이다. 2차 판정은 

시․정․촌심사회에서 한다. 이 심사판정은 1차 판정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의

견서 등을 자료로 한다.

  시․정․촌심사회는 장애지원구분에 근거하여 1차 판정에서 제시된 장애지

원 구분에 맞는지 어떤지 그리고 맞는 경우에는 어느 구분에 맞는가를 심

사하고 판단한다. 시․정․촌심사회는 장애지원구분의 유효기간을 정할 때 의

견을 제시하고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할 때도 의견을 제시한다.

  시․정․촌심사회의 심사판정을 거처 수정의 필요가 없는 경우는 2차 판정

으로 장애지원 구분이 확정된다.

3) 시․정․촌심사회에 의한 확인 내용

① 시․정․촌심사회의 역할

  시․정․촌심사회 위원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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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16조 1항). 시․정․촌심사회는 조례에서 정해진 정수위원회에 의해서 구

성된다.

  위원은 장애인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

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임명한다(제16조 2

항). 위원은 장애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학식 경험자로 기초지자체의 장에 

의해 임명된다.

  시․정․촌 심사회의 임무는 개호급여의 심사대상자인 장애인이나 장애아동

에 대하여 1차 판정 시에 행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특기사항이나 의사의 

의견서 내용과 모순이 없는 검토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1차 판정의 결과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변경을 한다. 이 때 변경의 타

당성을 검증하는 것도 기초지자체(시․정․촌) 심사회의 역할이다. 또한 필요

에 따라 훈련급여 등이 필요한 이용 등에 대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인정의 유효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② 1차 판정의 확정ㆍ변경에서 지급결정으로

  시․정․촌 심사회에 의해 1차 판정의 결과가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1차 판

정의 결과에 근거하여 사회활동참가유무나 개호인에 관한 상황 그리고 거

주사항 등을 파악하는 감안사항조사가 행해지고 이용자의 의향을 청취한다. 

그리고 훈련등급여에서는 잠정지급이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적정한지 어떤

지 확인을 한 후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에 대하여 1차 판정의 결과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후의 1차 판정의 결과가 2차 판정의 결과가 되고 훈

련 등의 급여와 동일하게 감안사항 조사가 행해지며 지급결정이 된다. 

4) 지급결정에서 서비스이용까지

① 서비스 이용계획의 작성

  이 법 제22조 4항(지급여부의 결정 등)에서는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

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신청에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동의 보호자에게, 제51조의17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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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 법 제51조의17(계획상담지원 급여액)에서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해

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한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

용에 대하여 계획상담지원 급여비를 지급한다.

一.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신청과 관련된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제51조의7 제4항(제51조의9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대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

하도록 요구된 제51조의6 제1항 또는 제51조의9 제1항의 신청과 관련

된 장애인,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

(이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

스이용지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

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 등을 받았을 때.

二 . 지급결정장애인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인이 지정특

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을 받았

을 때.

  그리고 동법 제22조 5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아울러 기초지자체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

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

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이 지급결정을 받으

면 서비스를 지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받는 단계에 

들어간다. 다만 급작스럽게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먼

저 이용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를 결정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 계획을 작성

한다. 서비스 이용계획은 이용자 자신이 작성할 수도 있지만 광역지자체

(도․도․부․현)가 지정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와 상담할 수도 있다. 또한 스스

로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담만이 아닌 지정상담

지원사업자의 작성을 의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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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용의 지급

  지급결정을 받고 서비스이용계획을 작성해도 특별히 계획적인 지원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기초지자체(시․
정․촌)에서 서비스이용작성계획의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기초지자체에서 지급결정통지를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에 서비

스이용계획작성비 지급신청을 한다. 작성비지급결정이 있을 때는 지정상담

지원사업자에게 작성을 의뢰하고 사업자와 계약한다. 

<그림 3-8> 서비스이용계획 작성비용의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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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전달체계의 과제  

가. 장애인 권리보호의 과제

1) 국가 책임 규정의 문제

국가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증진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장애자종합지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급여가 公共財라는 개념에서 장애

인복지증진의 주체가 국가라는 관점과 일치한다. 즉, 모든 국민의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그 내용에 따라 행위규범과 조직규범으로 구분해서 그 임의성과 강제성을 

살펴보면 단연코 임의규정(재량규정)이 많다. 

2) 재량성 인정에서의 특수성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법에 의한 기속의 정도에 의해 구별하면 재량행

위와 기속행위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 문제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은 다르

지만, “할 수 있다”(任意規定)를 재량행위, “하여야 한다.”(强制規定)를 

기속행위로 보았다.

  이 법에서는 임의규정(24개 조항)보다는 강행규정(55개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의 기속에 따른 복지실천의 의지가 강하게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3) 명령 등 하위법령에의 위임 

  이 법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대한 위임조항은 하위법

령으로 위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령이나 후생노동성령으로 위임한 조

항이 지나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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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현금․서비스․현물지원 구체적 조항에 있어서도 하위법령 등에 위임

한 사례가 많이 있다. 물론 위임규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중요한 

조항에 대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함으로써 국가책임의 회피성격은 물론 국

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4) 권리구제 절차의 문제

  법치주의는 미리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그러나 보호받아야 할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에

는 그 구제절차를 마련해 주는 것도 그 내용으로 한다(이애자, 1995). 이 

법의 대부분은 그 규율대상의 특수성에 기인한 탓인지, 여하튼 매우 엉성

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령 그런 규정이라도 실질적으로 국

민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제97조(심사청구) 제98조 (이의신청심사회) 제102조(기초

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3조(심사를 위한 처분) 제105조(심사청구와 소송

의 관계)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들과 비교해 볼 때 그나마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제도적 장치로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통일적인 법체계 미비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에 대한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체계는 기존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과 비교할 때,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이므로, 기본적 수

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장애자종합지원법에 따라 통일적인 입법

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서 장애인의 수급권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선적으로 자립생활의 수급권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조성하는 

입법부터 전개하여야 한다. 前提要件이 성숙되면 현행 장애자종합지원법을 

全面改正하든지 간에 권리 보장을 위하여 기존 장애인복지관련 법령과 조

화있게 통일적인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이 

우리의 현실에 規範力이 발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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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지만 기본권의 보장이 具體的 權利性을 획득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이 산재하여 있는 조항을 기계적으로 종

합할 수 없지만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자종합지원법을 비롯하여 장애인 관

련법령은 기초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의 

法典”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가 경제여건의 지속적인 호전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의 비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고, 빈곤자의 自活意志를 향상시키지 못

하고 있음은 국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본래의 목적과는 괴리되어 그 

기능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사회복지의 전달체계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복지수급자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민주성과 효과성에 역점을 둔 장치가 되어야 한다

는 전제 아래, 현행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의 드러난 행정체계의 과제

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이원화 

  장애인복지 서비스 행정체계는 국가에 의해 정해진 정책방향, 기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집행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행정체계에 

의해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수직적이며, 二元化된 행정체계에 의

해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에 있는 

장애인복지부서의 업무수행 문제점이 피드백을 통해 후생노동성 부처에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며, 중앙부처는 일선기관의 행정보다는 중앙부처의 

행정편의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기

초로 하여 실질적인 급여의 제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행정체계, 즉 조

직,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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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역할에 있어 국가위임의 과다 

  중앙집권과 관련하여 행정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할 가운데 중앙

부처의 위임사무 비중이 과다하여 행정계층간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역할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결여되어 있

음은 물론이고 위임에 대한 법령의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으며, 아울러 기

존의 구분상태에서 지방으로 역할이양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국가가 실질

적으로 권한이 있는 역할을 이양하는데 소극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양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 및 정보와 기술 등이 부족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 의무의 여부를 가리고 대국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범위, 즉 자율권의 범위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중앙부처에 의한 감독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을 배제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따르는 비용부

담의 주체를 명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구분

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성이 있다. 

3)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조정 미흡 

  현재 장애인복지행정의 집행체계가 통일성 있게 상호관련 속에서 이루

어지지 않는 커다란 원인 중의 하나는 복지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치

료적 방법으로 대처했던 까닭에 각 복지문제와 제도마다 소관부처가 다르

게 편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의 주무관청이 후생노동

성인데, 집행기관은 총리부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시정촌과 도도부현)에 맡

겨져 있어, 중복통제를 받게 되는 것도 큰 원인이다.

4) 통합적인 공공 행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 수립이 필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제시한 모든 장애인 복지 정책의 중심은 장애인

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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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

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행정

과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

려한 통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다. 

① 공공 행정의 전달 체계

  우선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각 지자체 내에 장애인을 위한 행

정을 전담하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조직을 마련하여 행정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만 장애인들이 기존의 장애인 복지 행정으로부터 소외

되지 않고,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요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환경이 구축

될 것이다.

② 장애인 서비스 전달 체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서비스의 분절성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가족들은 접촉하는 기관에 항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기관중심의 서비스에 만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분절적인 서비스의 비효과성은 기관마다 같은 종류의 서비스가 반복

적으로 제공되며 소비자에게 우호적이지도 않고, 기관주도의 서비스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분절성의 문제와 비효과성을 강조하면서, 적절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재

설계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one-stop shopping(service)”이다. 이것은 장

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신건강, 교육, 재활관련 서

비스 등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분

절적인 서비스에서 통합적이고 지원적인 서비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well being)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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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비스 전달체계와 함께 또 다른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의 시사점
  

  앞에서는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을 체계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법적 

구성체계는 물론 그 내용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은 기존 장애자자립지원법보다 구체적이고 상세

하게 보완하는 법률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지자체가 

장애인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임무와 제공방식에 대한 절차뿐만 아니라 서

비스의 효과적인 제공방식과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를 명시하여 서비스이

용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은 오랫동안 장애인기본법 안에서 장애인시책을 강구하여 

왔으나 시대적 욕구와 필요에 따라 최근에 장애자종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다. 아직까지 제도가 성숙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애인

에 대한 특성과 지원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제도는 매우 취약한 

부분으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 제정에서 다음

의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제도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신체장애

인복지법, 지적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률로서, 이 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사업 기타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을 근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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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근거법률로서 제시되며, 

시설생활이 아닌 지역자립생활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자립’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

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었다. 가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의 도

움이 없이는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본인이 자립하고 정책적인 측면에

서 후방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립지원이 아니라는 것

이며, 본인에게 정률부담(10%)의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문제는 중증장애인

일수록 비용부담이 커지므로 자립을 하고자 해도 자립을 할 수 없는 제도

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IL)에서 말하고 있는 자

립생활 이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정책적 판단이 문제라고 제도의 이

념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木下 大生; 2012, 大胡田 誠; 2012).

  

  둘째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자측면에서 고

찰해 본 결과, 법적 구성체계는 물론 그 내용측면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복

잡하다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으로는 재가개호․요양․방문․목욕․활동보조 등 10

여 개의 서비스로 구성된 개호급여가 있다. 취업과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 지원으로는 자립훈련․취로이행지원․공동생활지원 등으로 이뤄진 훈련 

등 급여가 있고, 이동과 지역생활 적응, 주거를 제공하는 지역생활지원사

업 등으로 나뉜다.

  즉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크게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를 모두 포함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서비스와는 서비스 범위가 다른 것

이 큰 특징이다.

  이 법 제28조에서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➀ 재택개호 

➁ 중증방문개호 ➂ 동행 원호 ➃ 행동원호 ➄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➅ 생활개호 ➆ 단기입소 ➇ 중증장애자 등 포괄지원 ➈ 시설입소지

원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또한 훈련등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은 ➀ 자립훈련 ➁ 취업이

행지원 ➂ 취업계속지원 ➃ 공동생활지원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

여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또한 ⑤ 보장구 급여가 지원되고 있다. 이 법에

서 보장구 급여는 개호보험법에서 지급되고 있는 개호용품을 포함하고 있

으며, 중증장애인 만을 위한 특수한 재활공학기구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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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의사전달 장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장구 지급만이 아니라 

보장구 수리비용을 보조해 주는 이점도 있다. 특히, 보장구는 고가이므로 

이용자가 최대 10%로 부담함으로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

고, 전동휠체어 등의 필요성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

나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는 본인부담제도(최대 10%정률부담제도)를 두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급여

에 대하여 최대 10%의 정률부담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부담

률의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본인 부담금 문제는 시설이용 장애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데, 요양서비스 부분에 있어 추가적으로 동반되는 식사비용이나 요양수발

을 위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급여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대상자는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정

신장애인과 장애아동이 포함된다.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서비

스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였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

소되었고 서비스 대상도 명확해졌다는 평가이다. 난병장애로 판정된 경우

도 신체기능 평가에서 등급판정을 받으며, 서비스 지원대상자가 됨으로써 

포괄적으로 대상을 넓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개호서비스와 훈련급여비, 자

립지원의료비, 자립지원 훈련급여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보장구 지급이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

호보험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동휠체어나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

한 보장구 및 주택개조서비스 비용까지 이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생겼고, 예산

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책의 강구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강구하지 않

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일본의 복지서비스에서 이 부분은 명

확히 하고 있기는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그 규정을 명시하

고 있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국가25%, 

도․도․부․현(都道府県) 25%, 시․정․촌(市町村) 25%의 재정분담을 명시하고 있

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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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기간상담지원센터와 지역활동지원센터를 제도화하였다는 것이

다. 이 부분은 장애인부모들이 오랫동안 요구하였던 부분이다. 장애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복지센터에서는 소외되어 왔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지원받기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와 편견이 많아서 복지기관에서 조차도 차

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데 이 센터가 전국에 설치되고 나서는 이러한 문

제를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제정을 통하여 보건, 복지, 의료,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가능해 졌고, 조사연구, 전문가의 육성, 장애인단체 지원 등

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익은 결국 장애인의 

보호자나 당사자에게 자립생활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평생 부모가 자녀

를 책임지는 사회에서 평생 사회가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근거가 

생겨났다고 하는데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교

육, 거주, 직업 그리고 여가생활 등을 통하여 자립생활지원이 지역사회에

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도 

자립과 탈시설화라는 개념이 장애인복지 현실과 상관없이 이념화되어 정

착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장애자종합지원법을 제정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통해 생애주기별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

사점을 주는 것이 많다.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수립하

고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모델을 제시해 주었다. 장애인을 가장 우선

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함으로써 전체 장애인의 복

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법률은 오늘날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과는 확연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

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신체적 장애인의 욕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시행되고 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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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 전체를 지원하기보다는 특정 장애인 개인에게만 서비스가 치중되

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외국의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기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개인이 직접 찾아다니는 방식이 아닌 기관

이 직접 개인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개인 중심에서 가족 중심으로, 분절

적인 서비스가 아닌 통합적인 서비스로, 신체적 장애인은 물론 정신적장애

인을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향후 수립해야 할 장애인 정책은 변화의 흐름들을 바탕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강조하고, 그 가족과 함께 서비스가 제공

되어야 하는 등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중요시 여기는 장애인 지원 종합서

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Ⅳ.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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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애인자립생활의 정착방안

1. 한국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현황 및 문제점

가. 지원현황

1) 자립생활지원 정책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한 국내법은 아직 미비하며 탈시설과 자립

생활을 위한 분명한 공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정부의 ‘장

애인정책발전 5계년 계획’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독거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활동보조인의 역량 강화, 활동

보조지원대상 확대 등 활동보조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 

2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활동보조지원 대상을 2012년 35,000명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거주서비스와 낮 시간 지역생활 지원 시설(그룹홈, 단기

보호시설, 생활시설)을 ‘장애인거주시설’로 통합하고, 기존 대규모 장애

인시설을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 또는 복합타운 형태의 시설 등으

로 기능개편을 유도하며, 거주 서비스 신규 수요에 대비 소규모 시설 확

충, 2012년까지 다가구 매입 공급을 6,500호, 기존주택 전세 5,800호를 공

급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 및 사회복지와 연계된 주거서비스 지원 계획 

등 탈시설과 관련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및 주택서비스 확대 추진하

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09년 석암재단 베데스타요양원의 시설거주인들이 시설

비리와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마로니에 8인의 노숙농성 투쟁의 성과로 서

울시는 서울복지재단에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생활시설 입소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개별적 전

환서비스의 체계적 연계와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정상화 및 삶의 질 향상

을 도모에 있다. 즉, 장애인의 생활시설 입소부터 퇴소, 지역사회 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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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마로니에 8인의 투쟁으로 2009년부터는 그 지급대상을 ‘어느 정도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설장애인’으로 변경하여 ‘탈시설-자립생활’ 장애

인 당사자에게 일시불로 500만원의 탈시설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탈시설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탈시

설 계획 및 지원 업무를 맡을 ‘탈시설전환국’과 같은 담당부서가 존재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민간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자립생활 지원이 꾸준히 확대⋅시행되고 있는데, 이들 센터

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립생활 실

천의지를 드높일 수 있는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며,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통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동료상담, 권익옹호활동, 정보

제공,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조활동, 체험홈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활동지원제도의 현황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장애인정책의 발전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자립으로의 확장, 전문가중심의 서비스 모형에서 장애당사자 인권 

운동으로의 전환, 그리고 선진국의 경험으로부터 전 지구촌으로의 확산 등

은 자립생활패러다임이 갖는 학술적 및 정책적 중요성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장애

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 체계이다. 자립생활을 

요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의 하나

로서 활동보조서비스(Personal Assistance Services)가 있다. 많은 장애인들

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권을 지닌 채 스스로 통제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사회 및 환경의 지원 중 하나로서 활동

보조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전국적으로 

제도화되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0월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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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장기요양의 개념으로 변경되어 장애인활동급여 지원제도로 새롭

게 시작되었다(보건복지부 2012).

<표 4-1> 활동지원제도와 활동보조서비스 주요 내용 비교 

구분
활동보조서비스

('07.04월~'11.09월)
활동지원제도('11.10월~)

신청 자격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ㅇ 만 6세~만 65세 미만 1급 장애인

장애등급 
심사

ㅇ 신규 신청자는 모두 심사
ㅇ 신규 신청자 심사
 - 다만, 와상상태 등 심사 제외

대상자 선정
ㅇ (방문조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ㅇ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
ㅇ (심의) 특별자치도･시･군･구 수급 자격 

심의위원회 : 직장･학교생활 등 복지
욕구 고려 추가 선정 가능

ㅇ (선정) 특별자치도･시･군･구
긴급활동 
지원

ㅇ 없음
ㅇ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경

우에 수급자 선정 전 신속하게 활동
지원급여 제공

급여 내용
ㅇ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 등)

ㅇ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량

ㅇ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지원
 - 1등급 80만원(100시간)
 - 2등급 64만원(80시간)
 - 3등급 48만원(60시간)
 - 4등급 32만원(40시간)
ㅇ 독거특례：64만원, 16만원

ㅇ 기본급여(활동지원등급별 지원)
  - 1등급 86만원(103시간)
  - 2등급 69만원(83시간)
  - 3등급 52만원(63시간)
  - 4등급 35만원(42시간)
ㅇ 추가 급여
  - 독거：최중증 664천원(80시간), 
          중증 166천원(20시간)
  - 출산 664천원(80시간)
  - 자립준비 166천원(20시간)
  - 취약가구, 학교･직장생활 83천원(10

시간)

본인 부담금
ㅇ 기초：무료, 차상위：2만원
ㅇ 차상위 초과：소득수준에 따라 

4~8만원

ㅇ 기초：무료, 차상위：2만원
ㅇ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
  - 기본급여액의 6~15%(6/9/12/15%)
* 상한：국민연금 A값의 5%(11년 91,200원)
  - 추가급여액의 2~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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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
갱신

ㅇ 없음
ㅇ 원칙 2년, 연속2회 이상 동일 등급 

판정 시 2회부터 3년

활동지원 
기관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별도의 시설 및 인력기준 없음

ㅇ 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지정
ㅇ 최소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설정

제공 인력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ㅇ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시도 지정

ㅇ 활동보조인(교육 수료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ㅇ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시도 지정

시행 주체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ㅇ 보건복지부, 지자체
ㅇ 관리운영기관
  -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및 국민연금공단 

3) 자립생활센터의 현황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자립생활운동의 성과로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제

도화되었으며, 1997년 일본의 자립생활운동가인 나카니시의 소개로 우리나

라에 처음 소개되었고 2000년 가을 일본 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후원으로 

한국자립생활지원기금이 조직되어 최초의 자립생활센터인‘피노키오자립

생활센터’와 ‘광주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개소를 필두로 많은 자립생활

센터가 생겨나 현재 약 200여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있다. 현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두 개의 협의체

가 있다. 

사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2012년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국고지원(각 1억5천만원)을 받는 센터는 전국

에 35곳에 불과하며, 서울시의 경우 국고 4곳과 시비로 20개의 자립생활센

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신청기관은 2배수에 이르며, 지원기관으로 선

정되지 못해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 20여 곳에 이른다.

4) 장애인연금제도의 현황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근거해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

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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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대상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과 재산을 합산 금액(소득인정액) 선정기준(2012년도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551,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881,600원)이하인 자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

급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모든 대상자에게 매월 최고 

94,600원씩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

격의 연금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5만원의 추가급여가 이루어진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수당과 달리 임금상승

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2

만원씩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원에서 8만

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며 차차상위 계층은 2만원을 

신규로 받게 되었다. 향후 장애인 연금은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작년 실태조사 기준 평균 월 

23만원)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나. 문제점

1) 권리로 인식되지 못하는 자립생활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

법 등 사회복지 또는 장애인과 관련한 현행 법률에서 장애인의‘탈시설-자

립생활’권리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직접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법률은 장애인복지법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탈시설-자립생활’

권리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을뿐더러 이를 위한 지원규정이 제도

적 체계를 이루지 못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아 그 실

효성을 거두지 못한 채 선언적⋅임의적 문구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당사자의‘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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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을 전환하기 보다는 여전히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보호하는‘시설수용’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과 관련한 현행 법률들의‘장애’와‘장애인’에 대한 

개념정의를‘신체적, 정신적, 지적, 감각적 손상’이라는 의료적 모델과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

하고 실질적인 사회 참여의 저해’라는 사회적 모델 개념이 모두 포함되

도록 개정해야 하며,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립생활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정부의 장애인정책이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적 관점으

로의 패러다임의 전환되어야 한다.

2) 타당하지 않은 장애등급 판정

한국의 장애인은 의학적 판정에 기초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규

정되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판정을 받고 있다. 이는 서비

스가 필요한 정도 혹은 직업적 능력을 나타내주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예를 들어,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법률 제10682호)은 

제2조(정의) 제1호와 제2호에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규정. 동 규정에

서 장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중증장애인은“장애인 중 근

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직업생활과 근로 능력을 고려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각 조항의 위임규정을 근거로 동법 시행령은 제3조와 제4조 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 및 제도에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근로 능력에 대

한 고려가 사라지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의 경우에서만 보더라도, 현행 법령 및 제도 하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장애인의 근로능력은 「장애인복

지법」 상의 장애등급에 의존하여 직무나 서비스 내용과는 무관하게 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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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애종류별, 장애등급별로 각각의 서비스의 필요량과 수급자격이 평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 체계를 갖추어야 개별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다.

국내 자립생활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장애수당, 장애인연

금제도,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과 관련한 모든 정책과 그에 따른 서

비스가 198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에 따른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등급제도는 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욕구를 

무시하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장애인의 몸을 낙인화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시스템이다.

3) 충분하지 않은 활동지원 급여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신청 자격은 기존 활동보조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현재, 서비스 대

상 연령인 6세~64세의 1급 등록장애인 전체는 약 15만 명으로 이 가운데 

현행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약 5만 명(기존 3만 5천명, 신규 

1만 5천명) 정도로, 전체 1급 등록 장애인의 약 3분의 1 정도가 해당된다. 

하지만 활동지원제도가 별도의 판정체계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

므로 기존 장애등급에 따라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더불어, 현행 활동지원제도 규정에 따르면, 개인 신고시설, 미신고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및 주․단기 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

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보호시설 이용 장

애인은 이용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적 특

성으로 인해 장애인의 병원 입원 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염려로 인해 병

원에 입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현행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의 연령기준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원칙적으로 만 6세 미만아동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제도가 제공되

지 않는다. 즉, 6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활동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과는 다르게 월 40 ~ 60 

시간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이라고 하더

라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성인 장애인 보다 더 많은 급여량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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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놨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최대원, 2012). 

무엇보다, 현행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

등적으로 지급된다. 즉, 법적으로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 및 재

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기준이 

15%의 한도 내이기 때문에 부담 수준을 그 이하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15%의 최대치로 그 기준을 설정했다는 점과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수입까지 자부담 판단 기준으로 

본다는 문제가 있다(원종필, 2011). 무엇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본인

부담금이 월 최대 4만원에서(2009년) 8만원으로(2010년), 그리고 2011년 11

월부터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를 합칠 경우 약 12만원까지 인상됨에 따라 

이용 장애인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것 또한 문제

로 지적되고 있다(최대원, 2012).

4) 제도화 되지 않은 자립생활센터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체계, 원 가정에서 자립하는 성인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나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생산량과 품질은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전국 200여개 이상 자생적으로 설립된 장애인자립

생활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지원체계가 제대로 작

동하기는 어렵다. 

탈시설-자립생활 초기 정착 과정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과정에

서 심리적 지지와 활동보조 등 실질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무 공간, 예산과 인력, 서비스의 질 등은 충분

하지 못하다. 자립생활센터 제도화를 통해, 자립생활서비스 신청권한을 활

성화하고 시․군․구청에서 개인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립생활지원 체계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자립생활센터는 전 장애영역을 포괄하

지 못하고 있다. 현행 시각, 청각,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장애인자립생

활운동의 이념에 의해 당사자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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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등급제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유럽위원회보고서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17개 국가의 장

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에 대하여 개괄하였으며, 이러한 장애등급제의 다양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비스지원을 위한 행정의 편리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도 장애등급제를 유지하여 한다는 논리는 주장될 수 있지만 장애

등급제와 서비스의 니즈사정에 대한 상관성에서 객관성을 찾아보기 힘들

고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장애서비스별 장애대상 규정을 정하

는 국가가 많은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의 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장애등급제 고찰을 

통하여 함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3가지로 요약되었으며, 선진외국의 17개 

국가의 제도에서 장애등급제는 7가지의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장애판정에 있어서 엄격한 판정과 관리를 수행하는 나라들

은 의료모델에 근거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였고, 유연한 등급 판정 체계를 

가지는 나라들은 활동지원서비스에 관련된 수당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판정에 관여하는 전문 인력으로 의사

를 비롯한 의료전문가가 관여하는 모델의 경우 장애판정이 엄격하였고, 사

회복지사나 행정 공무원 등이 장애정도 사정에 관여하는 경우는 매우 유

연하게 대처하였으며, 장애를 굳이 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고, 필요

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경

우와 직접급여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팀에서 장애사정을 주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의료모델이 사회적으로 공인되고 신뢰성과 객관성이 높지만 의사

의 전공에 따른 의견 다르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라고 해서 

객관적이고 사회적 신뢰성이 반드시 높다고 볼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현재 엄격한 장애등급과 판정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장애등급을 연계시키는 것은 하지 않고 

장애서비스별 지원정도를 판정하는 체계를 장애자종합지원법 체계에서 운

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장애지원구분을 하기 위하여 106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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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서비스 정도구분을 시행했었지만 정도구분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결국 2013년 4월부터는“장애자종합지원법”의 시행으로 장애인등급제와

는 별도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있어서는 장애자종합지원법에서 서비스

지원 판정을 시․정․촌에서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하는 제도에서 서비스를 지

원하기 위한 지원구분으로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등급제의 개선방향

에 대하여 선진국 17개국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등록 및 판정제도에

서 장애등록은 필연적으로 유지하되, 엄격한 규정으로 장애를 등급화 하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때, 충분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점진적으로 서비스별 지원구분을 구축하고 획일적인 판정체계는 개선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서비스와 장애등급을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장애등급을 서비스의 지

원기준으로 수행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시스템은 즉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선진 외국의 경우, 하나의 장애판정결과를 모든 복지서비스에 연계하여 

일괄적으로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는 행정편리

성은 있으나 장애인을 등급화 하여 차별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신청자격을 1급으로 한정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는 선진국의 장애판정모델을 고찰해 볼 때 시

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 외국처럼 복지 서비스별 지원기준

을 정하고 무엇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인을 보고, 분석하여 필요한 서비

스를 필요한 장애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속에 공공 행정의 편리성

이 녹아 있으며, 통합적으로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점진적으

로 구축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장애라는 특수성을 신체적 기준의 의학적 

판단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에서 장애를 보고, 

WHO의 ICF모델에서처럼 활동과 참여 영역에서 자립생활의 달성과제가 무

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자립생활에 맞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전문가로 일

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 함께 사정하고 지원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구분이 아니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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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의 불편함을 복지서비스라는 철학 속에서 케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면 현행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은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다.

3. 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자립생활지원은 단순히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다. 자립생활을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득보장, 대인원조서비스, 물리적, 심리적 환경의 개

선, 장애인 당사자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의 4대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제도는 이 중에서 대인원조서비스에 해당하며, 

활동지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림 4-1> 자립생활을 수행하기 위한 4대 요소

첫째, 장애등급제와 연관된 서비스 판정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양적인 서

비스의 확대를 통하여 중증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생활 지원에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철학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현행 1급 장애인만이 서비스 신청 대상자가 되고 있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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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시급히 개선의 필요성

이 있다고 본다.

둘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공단과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방안 및 자

원동원 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하는 연결고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

다.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자활후

견기관이나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서비스 기관이 전혀 

연계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활동지원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 수익을 올리는 사업으로 계속되어 진다면 자립생활지원이라는 철학

적 가치는 없어지고 무한경쟁의 시장원리 속에 녹아들어갈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은 서비스를 위한 상품화가 되어갈 것이다. 따라서 장

애인서비스의 특수성과 자립생활의 철학을 되돌아보고 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구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문제이다. 일본은 2006년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자부담의 문제 때문에 전국적으로 

헌법소원이 이루어 졌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위험 소요에 대하여 타협을 

제시하고 새로운 서비스체계를 약속하였다. 그 결과 2012년 7월에 장애자

자립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법률체계인 “장애자종합지원법” 체

계로 바뀌었고 2013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의 자부담 문제를 개선할 시기에 왔다고 보여 진다.

4. 자립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일본은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분야에서 이용계약방식을 도입하였고 질 관

리 측면에서 제3자 평가방식을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에 도입하여 체계화 

시켰다. 이러한 일본의 동향은 우리나라에 의미하는 바가 크며,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제3자 평가 방

식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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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본의 사회복지서비스에 제3자 평가방식 도입

1) 일본의 제3자 평가시스템

평가기준은 도․도․부․현의 추진조직이 개발하는데「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각의 도․도․부․현이 각각 시설종별에 따라 

공통평가기준을 근거로 하여 평가기준을 개발하는데, 공통평가 기준은 크

게  3개 영역, 5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한다. 

① 공통평가기준

ⅰ) 복지 서비스의 기본방침과 조직을 평가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이념과 

기본방침, 계획의 책정 그리고 관리자의 책임과 리더십으로 하고 각각 

세부적으로 지표화 한다.

ⅱ) 조직의 운영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경영상황의 파악, 인재

확보 및 양성,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교류와의 연대로 하여 각각 세부

적으로 지표화 한다.

ⅲ)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실시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하위영역을 이용자 본위

의 복지서비스, 서비스 질의 확보, 서비스시작과 계속, 서비스 실시계획의 

책정, 이용자 본위의 복지서비스로 하여 각각 세부적으로 지표화 한다.  

② 부가기준

구체적인 서비스내용과 제공과정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설종별마다 판단

기준, 평가기준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포인트, 평가 시 중점사항을 부가

기준으로 작성한다.

③ 평가방법 및 평기기관의 자격

ⅰ) 제3자 평가는 서면조사 및 방문조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

때 이용자의 의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업소 평가와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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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조사를 실시한다. 먼저 계약에 의해 평가를 신청한 담당 사업

소에 대한 서면조사를 한다. 서면조사는 평가기관에서 송부된 사업소

의 사전 평가표, 기본 조사표 등의 사전 제출 자료에 근거, 방문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실시한다. 이때, 사업소의 기능과 특징을 이해하는 동

시에 평가조사자간에 방문조사 때 중점적으로 확인할 평가항목이나 유

의점을 사전협의하고 공유한다.

ⅱ) 방문조사 때에는 평가기준을 토대로 사업소 관리자, 직원과 이용자 각

각에 대한 사정청취(청문:Hearings)와 서면조사에 의해, 그 조치의 달성 

상황을 조사한다. 이용자의 의견과 만족도 평가 등 이용자 의향의 파

악은 중요하다. 사업소 내를 시찰하고, 하드면의 조치나 직원의 업무 

상황 등을 확인하고, 평가 조사를 실시한다.

ⅲ) 제3자 평가 결과의 정리는 서면조사와 방문조사 종료 후, 조사 결과의 

정리회의를 가진다. 평가결과의 정리는 제3자 평가의 공정․중립성을 확

보하는 관점에서 평가조사자의 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ⅳ) 평가결과의 공개는 제3자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보고받은 도․
도․부․현 추진조직이 「복지서비스 제3자 평가결과의 공표 가이드라

인」을 토대로 해당 사업소의 동의를 얻어 제3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ⅴ) 제3자 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요건으로는 첫째, 법인격을 가지고 있을 것, 

둘째, 조직운영 관리업무를 3년 이상 경험한 자 중 1인과 복지․의료․보
건 분야의 유자격자 혹은 학식경험자로서 해당업무를 3년 이상 경험한 

자 중 1인을 평가조사자로 설치할 것, 셋째, 사업내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속하는 평가조사자 일람, 사업내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공개할 것,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제3자 평가를 받는 

사업자의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대응태세를 갖출 것 등이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의 추진조직으로 전국사회복

지협의회에 평가사업보급협의회, 평가기준 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서

비스 제3자 평가사업의 추진 및 도․도․부․현의 추진조직에 대한 지원을 실

시한다. 또한 도․도․부․현(都道府県）의 추진조직으로서 도․도․부․현 사회복지

협의회, 공익법인 또는 도․도․부․현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로 하며, 도․
도․부․현 추진조직은 사업의 전국적인 질의 균일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 

도․도․부․현에 한 개씩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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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제3자 평가사업의 추진체계

<그림 4-2> 일본의 제3자 평가시스템

일본은 <그림 4-2>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모든 영

역에 제3자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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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정부가 

구축한 홈 페이지 사이트(http://www.wam.go.jp/)를 통하여 모두 공개 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개호서비스(활동지원

서비스) 등의 서비스기관 정보는 물론 평가결과를 자세하게 조회할 수 있

도록 공개하고 있고, 소비자인 이용자가 자유롭게 기관을 살펴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관정보와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 품질에 대

한 것은 물론 기관의 인프라와 위치, 직원규모, 분야별 서비스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3자 평가의 실제 흐름은 아래

의 그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그림 4-3> 일본의 제3자 평가의 실제흐름도

 

위 <그림 4-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본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는 약 1개월간 진행되며, 매우 면밀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평가는 

크게 사업체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평가로 이

루어지며, 조직경영에 대한 평가는 평가기관이 작성한 설문에 제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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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경영자가 기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것을 분석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용자가족 및 본인의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평가는 서비

스제공에 대한 만족도와 이의신청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평가기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한 조사도 정부

가 실시하여 평가기관의 적법성과 신뢰도, 객관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즉, 일본의 제3자 평가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기업이나 단체가 표준 평가방식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방식에 대하여 정

부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기관이 객관성을 가지고 

평기기관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본의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정도(지원) 구분과 개호급부 판정 등과 같은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분석과 사정 및 평가는 시․정․촌심사회에서 맡고 있다. 

사정은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장애정도(지원)를 구분하는 

것으로 현행 국내 장애등급심사에 해당하는 절차이며 이후에 희망자에 한

해 서비스 판정인 2단계 개호급부판정이 이루어진다. 사정 이후 장애인 당

사자의 감안 사항 조사와 서비스 의향 청취를 마치면 서비스 지급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케어플랜과 서비스 이용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준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제3자 모니

터링이 시행된다. <그림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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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본 장애인종합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에 따른 서비스 전달체계는 시․정․촌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장애정도(지원) 구분과 개호급부 판정 등과 같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과 사정 및 평가는 시․정․촌 심사회에서 맡고 있다. 

사정은 보통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장애정도(지원)을 구분하는 

것이며 이후에 희망자에 한해 2단계 개호급부판정이 이루어진다. 사정 이

후 장애인 당사자의 특이사항 조사와 서비스 의향 청취가 마치면 서비스 

지급결정이 이루어진다. 수급자가 인증서를 교부 받고 서비스 제공자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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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이용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계획 안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

에 준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자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일본의 자립지원서비스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욕구와 서비

스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시․정․촌심사회에서 장애인의 욕구를 판정하

고 장애지원구분과 서비스 이용계획 초안이 마련된다. 서비스 이용계획 초

안은 차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되나 이전에 지방자치

단체의 심사회에서 지역생활, 취업, 일상생활, 활동보조인 그리고 거주 등과 

같은 감안사항과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등에 대한 고려사항 인정 그리고 서

비스 의향 청취를 통해 우선적인 안이 마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여가 

직접적이다. 또한 제공자에 대한 비용지급을 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

어서 장애인의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 있다.

<그림 4-5> 국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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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립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비교할 때, 국내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는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욕구 사정, 서비스

지원의 판정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 등의 업무가 유관기관

에 분산되어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나뉘어져 있다.

또한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요 제도인 활동지원제도와 연금제도는 장애

등급심사와 별도로 이루어진다. 장애등록, 장애연금, 활동지원 등과 같은 

자립생활지원 주요 제도에 시․군․구와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보건복지정보개

발원 등이 서로 그 역할을 나누고 있으며, 이들 제도를 모두 고려할 때 제

도 간에 이음이 매끄럽지 못하여 이용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

장애등록과 장애연금제도에 있어서 시․군․구는 접수창구와 지금결정 그리

고 통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적인 권한은 갖고 있으나 실무적인 능력

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활

동지원의 경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와 비교할 때, 무엇보다 장애인의 삶의 질을 책임져야 하는 시․군․구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서비스 전달체계

에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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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지자체중심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시․군․구는 전문적인 장

애지원심사위원회를 둔다. 장애지원심사위원회는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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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장애연금, 활동지원 자격을 사정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장애등록을 위한 장애등급심사, 활동지원을 위한 방문조

사, 그리고 장애인 근로능력 판정 등을 연금공단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

하고 이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분석, 사정, 평가 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무적인 기능을 확보했을 때, 장애등록 및 심사제도와 활동지원 및 

연금과 같은 다양한 급부가 일원화 되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임성의 

전제 아래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인정 절차에서, 서비스 희망복지원단은 장애인지원 서비스 전문

가 및 주요 기관대표로 구성된 사례회의를 주례하여, 자립생활지원에 필요

한 적절한 장애지원 정도를 인정하고 개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포

괄적인 실천계획을 작성한 이후 이에 필요한 서비스의 지급 결정을 내린

다. 이후 민간장애인지원기관과 자립생활센터 등이 서로 적절한 조화를 통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충

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현행 바우처시스템을 유지하되 그 모

니터링을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이 맡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장애인의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의 장애인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장점과 현재 우리

나라가 갖추고 있는 장애인지원서비스의 인프라를 통합한 가장 이상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 할 것이다. 이처럼 지방자체단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 

지원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체단체의 주

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므로 시․군․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로 남는

다. 시․군․구의 장애지원심사위원회와 희망복지지원단은 장애인을 위한 사

례관리 전문조직을 산하에 두고 연금공단 및 고용공단의 판정과 조사 결

과를 한데 모아 분석․평가하고 개별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역사회 서

비스를 실제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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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연금공단중심 제3자 지원형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현실적으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의 분석, 사정, 평가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등록, 장애연금 그리고 활동지원 제

도 모두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미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조건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지원센터는 장

애정도, 활동지원자격 그리고 자산조사 및 근로능력 평가를 일원화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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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 장애인에게 전달함은 물론 장애인에

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자산조사와 근로능력은 

해당 시․군․구 및 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

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대략적으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가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 및 공공기관에 서비스 지급을 의뢰하여 서비스가 제공되

도록 하며 나아가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자

립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통합모형은 매우 현실적인 구상이나, 장애

인의 자립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시․군․구가 서비스를 책임 있게 인정하지 

않고 다만 지급의뢰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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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자립생활센터중심 당사자주도형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책임 그리고 주도성(User Control)을 높이기 

위해서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당사자 중심 모형을 구상해볼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 

기관으로 자립생활협의체를 조직하고 협의체가 공무원 및 학계전문가 그

리고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장애사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정도, 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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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그리고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모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 자립생활센터의 합법성(legitimation)과 책무성

(accountability)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모형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국민연금

공단을 중심으로 제시된 통합모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또한 그대로 배태

되어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시․군․구가 서비스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에 비껴나 있으며 서비스 지급을 자립생활협의체가 시․군․구
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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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에 대하여 2012년도에 제정된 

“장애자종합지원법”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장애판정모델을 검토하며, 한

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적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시작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선진국의 17개 국가의 장애판정제도에 대하여 고

찰하였고,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에 있어서 단순히 자리생활센터를 지원하

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자

립지원은 소득보장과 고용연계, 활동지원서비스, 사회참여지원, 지역사회의 

베리어 프리정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는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특히, 장애등급제와 관련하여 볼 때, 자립지원의 

상위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적 기조를 지향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선진국의 장애평가모델고찰의 적용방안

  선진국의 장애판정모델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과 같이 

의학적 판단기준을 중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연한 장애평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사회복지사가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장애서비스 필요도를 판단하는 국가도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장애등급제와 판정체계는 획일적

인 판정에서 포괄적 사정평가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직업평가서, 가정조사서 등을 서류로 받고, 시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장애지원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사정과 함께 

전담공무원이 장애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식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방

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량강

화와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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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 분석과 시사점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의 정책패러다임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일본

이 지원비제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재활정책에서 자립지원정책으로 바뀌었

던 것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2005년에 장

애자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장애서

비스 등급제, 자부담문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등 현재 우리나라

가 맞이하고 있는 문제로 인하여 자립지원법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급기

야는 헌법소원이 이루어졌고, 2010년 1월 장애자자립지원법 위헌소송 원고

단∙변호단과 후생노동성 간의 화해가 성립되어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기본합의서에서는 「후생노동성은 신속히 응능부담(정률부담)제도인 장

애자자립지원법을 늦어도 2013년 8월까지 폐지하고 새롭고 종합적인 복지

법을 제정한다고 하였고 2년간의 검토를 통하여 장애자종합지원법을 새로

이 제정하고 2013년 4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자자립지원법을 폐지하고 새

로운 법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 법률은 정치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던 법으로 민주당이 집권한 2009년 

중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배포한 매니페스토에는 자립지원법 폐지를 공헌

하였다. 그럼에도 2010년 12월에「폐지」가 아닌「개정」이 이루어진다. 

2010년 12월 개정 후에도 자립지원법의 근본적인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2011년 7월에는 장애자기본법 개정에 근거하여 자립지원법을 대신할 법

률의 검토가 진행되었고, 2012년 3월에는「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

도록 새로운 장애보건복지시책을 진행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이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2년 6월 20일 참의원본회의에

서 가결되어 성립되었고 6월 27일 “장애자종합지원법”이 공포되었다.

가. 장애자종합지원법의 핵심내용

장애자자립지원법의 패러다임은‘보호’에서‘자립’으로 바뀌었다. 즉 

장애자종합지원법은 지역생활과 취업을 증진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

본적인 철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장애자기본법의 기본적 이념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장애유형별로 다른 법률에 기초하여 제공되어 오던 복지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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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비용부담의 의료 등에 대하여 공통의 제도아래서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립지원급여의 대상자, 내용, 절차 등 지역생활 지원사

업, 서비스의 구축을 위한 계획 작성, 비용의 지급 등을 지급한다.

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요점

1) 기본이념의 명확화와 충실화

장애자 및 장애아가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기본적인 인권을 향

유하고 귀중한 개인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상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공생

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자 및 장애아가 가능한 자신

과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을 받으며 사회참가의 기회가 확보됨과, 어디서 누구와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생하는 것을 방해 받지 않고, 장애자 및 장애아에게 있어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장벽이 되는 사회의 대상, 제도, 관행, 관념 

그 외의 모든 것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계획적으

로 행해져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장애자의 범위의 확대

빈틈없는 제도적 지원을 위해 장애자 규정(정의)에 치료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질병, 그 외의 특수질병 가운데 정부령으로 정한 것으로 장애 

정도가 노동후생대신이 정한 정도인 자를 추가했다. 따라서 난치병환자 등

에서 증상의 변동 등에 의해 신체장애자 수첩을 취득할 수 없었던 일정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장애복지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

- 188 -

3) 장애 정도 구분을 장애 지원 구분으로 변경

장애의 정도가 아닌 장애의 다양한 특성과 그 외의 신체상태에 따라 필

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필요 정도를 나타낸 구분인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 정도 구분」을 「장애 지원 구분」으로 변경하였다.

4) 중증장애인방문개호의 대상 확대

중증방문개호의 대상자를 「중증 신체부자유자 등으로 상시 개호를 필요

로 하는 장애자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으로서 그 범위를 확대했다. 

후생노동성령에서는 현행 중증지체부자유자에 중증지적장애자와 중증정신

장애자가 추가될 예정이다.

5) 공동생활개호의 공동생활원조로 일체화

공동생활을 하는 거주에서 케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동생활개호

(케어 홈)를 공동생활지원(그룹 홈)으로 일원화한다. 공동생활지원에 일상

생활에서의 상담을 추가하여 목욕, 배설, 식사개호와 그 외 일상생활상 원

조를 하도록 했다.

6) 지역이행지원 대상의 확대

지역이행(移行)지원 대상에「지역생활로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한 것」이 추가되었다.

7)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추가

장애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연수나 개발사업, 의사소통 지원자

의 육성사업, 그리고 성년후견제도(후견, 보좌, 보조) 사업을 적절히 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 등이 지역생활지원사업 으로 추

가되었다.



                                                                           Ⅴ. 결론

- 189 -

8) 서비스기반의 계획적 정비

장애복지 서비스 등의 기반정비가 계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정한 기본지침과 시․정․촌, 도․도․부․현이 정한 장애복지계획에 장애복지서비

스 등의 제공체제 확립에 관한 목표사항, 지역생활지원사업 종류마다 실시

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로 하였다. 자립지원협의회의 명칭은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자나 그 가족의 참가를 명확히 했다.

9) 지정장애복지 서비스 등의 지정 결격요건 추가

지정장애자복지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 지정일반상담지원사

업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결격요건으로 「노동에 관한 법률규

정으로 정령에 정한 내용에 의해 벌금형에 처하여, 그 집행이 끝났고, 또

는 집행을 받을 것이 없어질 때까지의 자인 경우」가 추가되었다.

다.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법의 시사점

장애자자립지원법은 정상화와 지역자립지원이라는 선진적인 복지의 이념

에 기초하여 ‘보호’에서 ‘자립’이라는 페러다임을 내걸고 ①장애자복

지서비스의 일원화, ②장애자가 더욱 일하는 사회 만들기, ③지역의 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④공평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속과 

기준의 투명화/명확화, ⑤급증하는 사회서비스 등의 비용을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시스템 강화, ⑥이용한 서비스 양과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담. 

⑦국가의 재정책임의 명확화라는 7가지의 세부목적을 명시하고 제도를 구

축하였다. 그러나 일본사상 초유의 위헌소송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서비스이용증가에 

따른 제정압박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급증하는 서비스의 이용증가에 대한 

제정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급

여에 대하여 10%의 정률부담을 의무화 하였고 그 10%의 부담이 장애자자

립지원법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장애자자립지원법

이 단기간에 장애자종합지원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유는 3가지이며 이는 

우리나라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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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애자본인과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연대가 목적으로 이념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보호’에서 ‘자립’이라는 복지이념은 장애자도 인

간으로 존엄을 유지하고 사회에서 공생해야 한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

그러나 이용한 서비스 양과 소득에 따른 공평한 부담이라는 재정압박을 

해결하려는 세부목표로 인하여 경제적인 지불능력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사회에서의 공생이 한정 될 수밖에 없다는 이념의 모순은 장애자

와 그 가족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장애자

본인과 가족들의 불신은 일본의 장애자복지제도의 빈번한 개정으로 이어

져 국가와 제도에 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결국 장애자자립지원법에 대

한 초유의 전국동시 위헌소송이 일어났다.

둘째, 급격한 재정압박을 피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적정한 

유지이다.

조세제도로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급격한 이용증가는 국가제정의 

큰 압박 요인이다. 2003년 지원비제도가 시행된 이후 1년 6개월 만에 홈 

헬퍼 서비스 수요자가 1,6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용자의 범위를 적절하

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무분별한 이용자의 증가를 간과하는 것

은 부적절한 제도운영이며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

다는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다. 

셋째, 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의 지원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그 방법으로 케어메니지먼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케어메니저는 다

양한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로 대상자의 케어의 질 향상은 물론 비용에 

대한 조정도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질 관리와 양 관리의 

서비스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통합적인 사례관리 모형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부는 국민적 이해와 설득, 합의에 대한 과정에 중시해야 한다.

제도설립과 개정 등에 있어 장애인본인과 가족에 대한 상황이해를 바탕

으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합의해 가는 과정 없이 제도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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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정착은 없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정책에서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부

족했다. 그 예로 장애자자립지원법 시행 후에 전국적인 헌법소원이 이루어

진 이후 후생노동성은 뒤늦게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저소득층 

이용자의 본인부담증가’와 ‘임금과 실비부담액의 역전현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장애인본인과 가족에게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따라서 

정부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그 실태조사를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

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여 준다.

3. 우리나라의 자립생활 정착방안에 대하여

본 연구는 제4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로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와 선

진국의 장애평가 모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검토 가능한 전달체계 적용

방안 3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모형이다. 이는 일본의 

장애자종합지원제도에서 모범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는 조세제도로 대부분 운영되

고 있고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조세 제도로 운영하는 실태이다.

따라서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예산과 책임주체, 서비스 관리라는 

측면에서 공적책임이 중요하고 예산의 배분에서도 공적책임을 비켜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제도를 분석하

고 제시한 첫 번째 모형으로 지자체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모형이다. 일본

의 사례를 고찰하여 내린 결론으로 제일 먼저 검토하여 적용할 모델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둘째, 공단중심형 서비스 전달체계모형이다. 이 모형은 현행 연금공단에

서 장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결국 예산이나 서비스 결정은 지자체

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완전 독립형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서비

스 조정 연계의 기능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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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당사자 중심형 서비스 구축모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술한바와 

같이 장애인단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이해관계의 심화 등으

로 현실성은 미흡하지만 자립생활의 선진모델들은 당사자 중심 모형구축

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을 

검토하여야 하는데, 무엇보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자립생활의 하위요

소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와 인프라가 지원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현행처럼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는 수준에서는 불가능하며, 광의의 자립생

활지원에서 소득보장, 거주, 이동, 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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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일명: 장애자종합지원법)

1. 장애자종합지원법

(헤이세이 17년(2005) 11월 7일 법률 제 123호)

(헤이세이 24년(2012) 6월 20일 제정 6월 27일 공표, 2013년 4월 1일 시행)

제 1 장  총칙(제1조~제5조)

제 2 장  자립지원급여

제 1 절 통칙(제6조~제14조)

제 2 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

장애자특별급여 및 특례특정 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 1 관 시․정․촌 심사회(제15조~제18조)

  제 2 관 지급결정 등(제19조~제27조)

  제 3 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제28조~제31조)

  제 4 관 특정장애자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제32

조~제35조)

  제 5 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 및 지정

상담지원사업자(제36조~제51조)

  제 6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제51조의 4)

제 3 절 지역상담지원 급여,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 1 관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지역상당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

의 5~제51조의 15)

제 2 관 계획상담지원 급여 및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의 지급 (제51조

의 16~제51조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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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제51조

의 19~제51조의 30)

제 4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제51조의 33)

   

제 4 절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제52조~제75조)

  

제 5 절 보장구비의 지급(제76조)

제 6 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 2)

제 3 장 지역생활지원사업(제77조~제78조)

제 4 장 사업 및 시설(제79조~제86조)

제 5 장 장애인복지계획(제87조~제91조)

제 6 장 비용(제92조~제96조)

제 7 장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의 장애자종합지원법 관계 업무(제96조의 

2~96조의 4)

제 8 장 심사청구(제97조~제105조)

제 9 장 잡칙(제106조~제108조)

제 10 장 벌칙(제109조~제115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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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장애자기본법(쇼와 45년(1970) 법률 제 84호)의 기본적 

이념에 따라, 신체장애자 복지법(쇼와 24년(1949) 법률 제 283호), 지적장애

자복지법(쇼와 35년 법률 제 37호),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쇼와 25년 법률 제 123호), 아동복지법(쇼와 22년 법률 제 164호) 기

타 장애자 및 장애아동의 복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는 개인으로서 존중받는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급여, 지역생활지원

사업 기타지원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자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꾀하는 한편, 장애유무에 관계없이 국민이 서로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1조의 2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

한 지원은 모든 국민이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소중한 개인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아래 모든 국민이 장

애의 유무로 인해 격리되는 일없이, 서로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공생

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장애자 및 장애아동이 가능한 친숙한 환

경 속에서 필요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확보되며 지역사회에서 타인과의 공생을 

방해하거나 또한 장애자 및 장애아동에게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상에서 

장벽이 되는 사회 속의 사물, 습관, 관념 기타 일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종

합적․계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책무)

제2조 기초지자체(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동문)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一. 장애자 스스로가 선택한 장소에 거주하거나 또는 장애자 혹은 장애

아동(이하[장애자 등]이라 한다)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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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기초지자체구역의 장애자 등의 생활실태

를 파악하고, 공공직업안정소 기타의 직업재활(장애자의 고용촉진 등

에 관한 법률(쇼와 35년 법률 제 123호) 제2조 제 7호에 규정되어 있

는 직업재활을 가리킨다. 이하는 같다)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

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모색하며 필요한 자립지원급

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실시할 것.

二.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한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처

리할 것.

三. 의사소통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자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 장애자 등에 대한 학대의 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 및 조정을 행할 것. 기타 

장애자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것.

2. 광역지자체는 이 법률의 실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

一.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이 적절하고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

원을 할 것.

二. 기초지자체와의 제휴를 도모하며 필요한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것.

三. 장애자 등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중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것을 실시할 것.

四.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장애자 등의 권리옹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장애자 등의 권리옹호를 위

한 지원이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에 필요

한 조언, 정보의 제공 및 기타 지원을 할 것.

3. 국가는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자립지원급여, 지역생활

지원사업 기타 이 법률에 기초한 업무가 적절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필요한 조언, 정보의 제공 기타 지원을 

해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애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 생

활 지원 사업의 제공 체제의 확보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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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책무)

제3조 모든 국민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자 등이 그 능력 및 적성

에 맞게 자립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에 협력해야 한다.

(정의)

제4조 이 법률상의 [장애자]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정신장

애자(발달 장애자 지원법 (헤이세이 16년(2004년) 법률 제 167호) 제2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발달 장애자를 포함하며, 지적장애자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장애자를 제한다. 이하 [정신장애자]라 한다) 중 18세 이상인 자 및 치

료법이 확립되지 않은 질병, 기타 특수질환으로 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장

애 정도가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정도의 자로 18세 이상인 자를 가리킨다.

2. 이 법률 상 [장애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장

애아동을 가리킨다.

3. 이 법률 상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보호자를 가리

킨다.

4. 이 법률 상 [장애지원 구분]이란 장애자 등의 장애의 다양한 특성, 기

타 심신상태에 대해 필요한 표준적인 지원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후생노동성에서 정하는 구분을 가리킨다.

제5조 이 법률 상 [장애인복지 서비스]란 재택개호, 중증방문개호, 동행

원호, 행동원호, 요양개호, 생활개호, 단기입소, 중증장애자 등 포괄지원, 

공동생활개호, 시설입소지원, 자립훈련, 취업이행지원, 취업계속지원 및 공

동생활지원을 가리키며,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이란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자 지원시설,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지적장애자 종합시설 희망원(の

ぞみの園)법(헤이세이 14년(2002) 법률 제 167호) 제11 조 제 1호 규정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국립 중증장애자 종합시설 희망원이 설치하는 시설(이

하 [희망원(のぞみの園)]이라 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서 실시하는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시설입소지원 및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하동문)를 제한다)를 실시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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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가리킨다.

2. 이 법률 상 [재택개호]란 장애자 등에 대해 재택입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이 법률 상 [중증방문개호]란 중증의 지체부자유자 그 외 장애자 상시

개호가 필요한 장애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재택욕, 배설 또는 식사개

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편의 및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를 종합

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이 법률상 [동행 원호]란, 시각 장애로, 이동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 등으로, 외출 시에 해당 장애자 등에 동행하여, 이동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동의 원호(援護)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법률 상 [행동지원]란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행동 상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자 등으로 상시개호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장애자 등이 

행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원호, 외출 시 이동 

중의 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이 법률 상 [요양개호]란 의료가 필요한 장애자로 상시개호가 필요함

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자에 대해 주로 주간에 병원 기타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기능훈련, 요양 상의 관리, 간호, 의

학적 관리 하의 개호 및 일상생활 상의 지원 제공을 말하며, [요양개호의

료]란 요양개호 중 의료에 관한 것을 말한다.

7. 이 법률 상 [생활개호]란 상시개호가 필요함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

진 자에 대해 주로 주간에 장애자 지원시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입욕, 배설 또는 식사의 개호,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의 기회제공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을 말한다.

8. 이 법률 상 [단기입소]란 재택으로 개호를 실시하는 자의 질병 기타 

이유로 장애자 지원시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의 단기입

소가 필요한 장애자 등을 해당시설에 단기 입소시켜 입욕, 배설 또는 식사

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9. 이 법률 상 [중증장애자 포괄지원]이란, 상시개호가 필요한 장애자 중, 

그 개호가 필요한 정도가 현저히 높은 자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재택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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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 법률 상 [시설입소지원]이란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장애자에 대해 

주로 야간에 입욕, 배설 또는 식사개호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

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1. 이 법률 상 [장애자 지원시설]이란 장애자에 대해 시설입소지원을 실

시하는 한편, 시설입소지원 이외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실시하는 시

설(희망원 및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한다)을 말한다.

12. 이 법률 상 [자립훈련]이란 장애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신체기능 또는 

생활능력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

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 법률 상 [취업이행지원]이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자에 대해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생산 활동 기타 활동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4. 이 법률 상 [취업계속지원]이란 통상적인 사업소에 고용되기 어려운 

장애자에 대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 활동 기타 활동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그 지식 및 능력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 기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5. 이 법률 상 [공동생활지원]이란 지역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장애자에 대해, 주로 야간에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할 주거에서 상담, 

입욕, 배설, 식사개호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6. 이 법률상 [상담지원]이란 기본상담지원, 지역 상담지원 및 계획 상

담지원을 말하며, [지역 상담지원]이란 지역 이행 지원 및 지역 정착 지원

을 말하며, [계획 상담지원]이란 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

원을 말하며, [일반 상담지원 사업]이란 기본 상담지원 및 지역 상담지원 

중 어느 쪽이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하며, [특정 상담지원 사업]이란 기본 

상담지원 및 계획 상담지원의 어느 쪽도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이 법률 상 [기본 상담지원]이란 지역의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제

반 문제에 대해서 장애자 등 장애아의 보호자 또는 장애자 등의 개호를 

하는 자로부터의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을 하며, 아

울러 이들과 기초지자체 및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부록-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 203 -

서비스 사업자 등과의 연락 조정(서비스 이용 지원 및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을 제외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18. 이 법률 상 [지역 이행 지원]이란 장애자 지원 시설, 희망원 혹은 제

1항 혹은 제 6항의 후생노동 성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장애자 

또는 정신과병원(정신과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전용 병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89 조 제 4항에 대해 같다)에 입원하고 있는 정신 장

애자 기타 지역으로 생활을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대해 주거의 확보 기타 지역에서의 생

활로 이행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상담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

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9. 이 법률 상 [지역 정착 지원]이란 거택에서 단신 기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상황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자에 대해 해당 장애자와 상시

의 연락 체제를 확보하고, 해당 장애자에 대한 장애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

어난 긴급한 사태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상담 그 외의 편

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 이 법률 상 [서비스 이용 지원]이란 제 20조 제1항 혹은 제24조 제 1

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자 등 또는 제51조의 6 제1항 혹은 제51조의 9 

제 1항의 신청에 관련되는 장애자의 심신상태, 주변 환경, 해당 장애자 등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이용하는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19조 제 1항

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다음 항에서 [지급결정]이라 한다), 제24조 제 2항

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의 변경결정(다음 항에서 [지급결정의 변경결정]이

라 한다), 제51조의 5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다음 

항에서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이라 한다) 또는 제51조의 9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다음 항에서 [지역 상담지

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라 한다) (이하 [지급결정 등]이라 총칭한다)을 

받은 후에,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일반 상담지원 사업자 기타의 

자(다음 항에서 [관계자]라 한다)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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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지원의 

종류 및 내용, 이을 담당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

재한 계획(이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1. 이 법률 상 [계속 서비스 이용 지원]이란 제1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

해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 혹은 장애아의 보호자(이하 [지급결정 장애자 

등]이라 한다) 또는 제51조의 5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을 받은 장애자(이하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자]라고 한다)가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또는 제51조의 8에서 규정하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계속해서 장애 복지 서비스 또

는 지역 상담지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 

또는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자에 관련된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이 

항의 규정에 의해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동문)이 적절한지 어떠한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간 마다,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해당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장애자의 지역 상담지원의 이

용 상황을 검증하고, 그 결과 및 해당 지급결정에 관련된 장애자 등 또는 

해당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과 관련된 장애자의 심신상태, 주변환경, 해

당 장애자 등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의 장애 복지 서비스 또는 지역 상담

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一. 서비스 등 이용 계획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계자와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것.

二. 새롭게 지급결정 혹은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 또는 지급결정의 변

경결정 혹은 지역 상담지원 급여 결정의 변경결정이 필요하다고 인

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등에 관련된 장애자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결정 등에 관한 신청을 권장하도록 할 것.

22. 이 법률 상 [자립지원의료]란 장애자 등에 대해 그 심신장애의 완화

를 도모하고,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이 법률 상 [보장구]란 장애자 등의 신체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고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수, 의족, 장구,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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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 법률 상 [이동지원사업]이란 장애자 등이 원활히 외출할 수 있도

록 장애자 등의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5. 이 법률 상 [지역활동지원센터]란 장애자 등에게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와 의 교류를 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6. 이 법률 상 [복지 홈]이란 주거를 구하는 장애자에 대해 저렴한 요금

으로 주택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함과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

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 2 장 자립지원급여

   제 1 절 통칙

(자립지원급여)

제6조 자립지원급여는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지역 상담지원

급여, 특례 지역 상담지원급여, 계획 상담지원급여, 특례 계획 상담지원 급

여,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보장구비 

및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제7조 자립지원급여는 해당 장애상태에 대해 개호보험법(헤이세이 9년

(1997) 법률 제 123호) 규정에 의한 개호급여, 건강보험법(다이쇼 11년

(1922) 법률 제 70호)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기타 법령에 기초한 급여로 정

령에서 정하는 것 중 자립지원급여에 상당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정령에

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해당정령에서 정하는 급여 이외의 급여로 국가 또

는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으로 자립지원급여에 상당하는 조치가 행해졌을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

(부당이익의 징수)

제8조 기초지자체(정령에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자립지원의료비 지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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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는 광역지자체로 한다. 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는 허위 기타 부정

한 수단으로 자립지원급여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자로부터 그 자립

지원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제29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

업자 등,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일반 상담지원 사업자, 

제51조의 17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 또는 

제 54 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하 이 항에서 [사

업자 등]이라 한다)가 거짓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지역 상담지원급여, 계획 상담지원 급여, 자립지원의

료비 또는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등에 대

해 그 지불한 금액을 반환케 함과 동시에 그 반환액의 14/100를 추가하여 

반환케 할 수 있다.

3. 전항 규정에 의한 징수금은 지방자치법(쇼와 22년(1945) 법률 제 67호) 

제 231 조의 3 제 3항에서 규정하는 법률로 정하는 세입으로 한다.

(보고 등)

제9조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자, 장애아

동의 보호자, 장애자 등의 배우자 혹은 장애자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기타 그 세대에 속하거나 속했던 자에 대해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질문케 할 수 있다.

2.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을 행할 경우, 해당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3. 제1항 규정에 의한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제10조 기초자자체 등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자립

지원급여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자립지원의료, 요양개호의

료 혹은 보장구의 판매 혹은 수리(이하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는 이 혹은 이를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자에 대해, 보고 혹

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

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해당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을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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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 동조 제

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 장의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에 관

한 조사 등)

제11조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

할 때에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장애자 혹은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

호자였던 자에 대해 해당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 혹은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를 명하

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질문케 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을 행한 자 혹은 이를 사용한 자에 대

하여 그 자립지원급여대상 서비스 등에 관한 보고 혹은 해당 자립지원급

여대상 서비스 등의 제공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

하거나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 대해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3. 제9조 제2항 규정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동조 제3항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자료의 제공 등)

제12조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자, 장애

아동의 보호자, 장애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장애자 등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기타 그 세대에 속하는 자의 자산 또는 수입상황에 대하여 관공서에 대해 

필요한 문서의 열람 혹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은행, 신탁회사 기타

의 기관 혹은 장애자의 고용주 기타 관계인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급권의 보호)

제13조 자립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

제14조 조세 기타 공과는 자립지원급여로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부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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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례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 특정장애

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 1 관 시·정·촌 심사회

(시·정·촌심사회)

제15조 제26조 2항에서 규정하는 심사판정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기

초지자체에 제19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

회(이하 [시․정․촌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6조 시․정․촌심사회 위원의 정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

로 정한다.

2. 위원은 장애자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 

중에서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아래와 같다)이 임명

한다.

(공동설치지원)

제17조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7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설치에 대한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하여, 기초지

자체 상호간에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시․정․촌심사회를 공동설치 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그 원

활한 운영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언 기타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령에의 위임)

제18조 이 법률에 정해진 것 외에 시․정․촌심사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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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관 지급결정 등

(개호급여 등의 지급결정)

제19조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이

하 [개호급여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으려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

호자는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을 지급하는 취지의 결정(이하 [지급결정]

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지급결정은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체가 실

시한다. 단,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거주지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

에는 그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실시한다.

3. 전항 규정에 관계없이 제29조 제1항 혹은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80조 제2항 혹은 지적

장애자복지 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입소조치가 취해져 장애자 지원

시설, 희망원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

설에 입소한 장애자 및 생활보호법(쇼와 25년(1950) 법률 제 144호)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입소한 장애자(이하 이 항에서 [특정시설입소장

애자]라 총칭한다)에 대해서는, 그 자가 장애자 지원시설, 희망원, 제5조 제

1항 혹은 제6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시설(이하 [특정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기 전에 보유하

던 거주지(계속하여 2 이상의 특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특정시설입소장애자

(이하의 항에서 [계속입소장애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

정시설의 입소 전에 보유한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다만,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거주지가 없거나 확실치 않았던 특정시설 

입소장애자는 입소 전의 소재지 (계속입소장애자는 처음으로 입소한 특정

시설의 입소 전 소재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4. 전 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동복지법 제24조의 2 제1항 혹은 제24조

의 2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아 입소 급여비를 지급받고 있거나 또는 

동법 제27조 제1항 제3호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동법 제31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호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

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5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자 등이, 계속해서, 제29조 제1항 혹은 제30조 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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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 제2항 

혹은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소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생활보호법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특정 시설에 입소했을 경

우에는,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자 등의 보호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보호자였던 자]라 한다)가 있었던 거주지의 기초지자체가 지급

결정을 내린다. 다만, 만 18세가 되기 전날까지 해당 장애자 등에게 보호자

인 자가 없거나, 보호자였던 자가 거주지를 보유하지 않고, 또는 보호자였

던 자의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은 장애자 등은, 그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

세가 되기 전날까지 소재지였던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린다.

5. 전 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장애자 등이 입소한 특정시설은 해당 

특정시설이 소재한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자 등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

리는 기초지자체에 협력해야 한다.

(신청)

제20조 지급결정을 받으려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이 있었을 때, 다음 조 제1항 및 제22조 제1

항 규정에 따라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동항에 규정한 지급여부결정을 

내리기 위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직원으로 하여금 해

당신청에 관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면접하고, 그 심신상태와 

주변 환경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케 한다. 이 경

우 기초지자체는 해당조사를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일

반 상담지원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전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

자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는 자로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위탁에 관한 조사를 수행케 해야 한다.

4.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여기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상

담역, 고문 기타 어떤 명칭을 쓰는지에 관계없이 법인에 대해 업무를 집행

하는 사원, 이사, 집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지배력을 보

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동문.) 혹은 전항의 후생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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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이들 직책에 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위탁업무에 관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등의 

임원 또는 제 3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자로 해당 위탁업무에 종사하

는 자는 형법(메이지 40년(1907) 법률 제45호) 기타 벌칙의 적용에 있어 법

령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으로 본다.

6. 제2항의 경우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해당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

호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보유할 때에는, 해당 조사

를 다른 기초지자체에 촉탁할 수 있다.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제21조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 1항의 신청이 있을 때, 정령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자 등의 장애지원 구

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의 결과에 기초하여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을 행한다.

2. 시․정․촌심사회는 전항의 심사 및 판정의 실시에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심사 및 판정에 관한 장애자 등 그 가족, 의사 기타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지급급여의 결정 등)

제22조 기초지자체는 제20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장애자 등의 장애지원 

구분, 해당 장애자 등의 개호를 하는 자의 상황, 해당 장애자 등의 주변 

환경,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의 장애인복지 서

비스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개호급여 등의 지급 여부의 결정(이하 이 조 및 제27조에서 [지급여부결정]

이라 한다)을 한다.

2. 기초지자체는 지급요구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정․촌심사회 또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7항에 규정하

는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제74조 및 제76조 3항에서 [신체장애자 갱생상

담소]라 한다), 지적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6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갱생

상담소,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정신보건복지센터 혹은 아동상담소(이하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이라 

총칭한다)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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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 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급여부결정

에 관한 장애자 등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지급여부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후생노동성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제 20조 제 1

항의 신청에 관련된 장애자 또는 장애아의 보호자에게, 제51조의 17 제1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 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하는 장애자 또

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 대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해도 좋다.

6. 기초지자체는, 전 2항의 서비스 등 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릴 때,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별로 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기간에 걸쳐 개호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양(이하 [지급량]이라 한다)을 정해야 한다.

8.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을 내렸을 때,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기재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수급증(이하 [수급증]이라 한다)를 교

부해야 한다.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제23조 지급결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급결정의 유

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한해 효력이 있다.

(지급결정의 변경)

제24조  지급결정장애자 등은 이미 받은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

비스의 종류, 지급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대해 해당 

지급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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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제22조 제 1항의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해 필요할 때

에는 지급결정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결

정에 관한 지급결정장애자에 대해 수급증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제 1항을 제한다), 제 20조(제 1항을 제한다) 및 제22조(제 1항

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

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는 제 2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을 행함에 있어 필요할 때

에는 장애지원 구분의 변경 인정을 할 수 있다.

5. 제21조의 규정은 전항의 장애지원 구분변경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

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한다.

6. 기초지자체는 제 2항의 지급결정 변경결정을 행한 경우, 수급증에 해

당 결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반환한다.

(지급결정의 취소)

제25조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지급결정

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제2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정장애인

복지 서비스 등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二.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기초지자체 이

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를 제한다)

三.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

이 제20조 제2항(전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한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때.

四.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소에 관한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해 수급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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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의 지원 등)

제26조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전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해 광역

지자체가 설치한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을 통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지원을 행한다.

2. 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14 제1항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심사판정업무(제21조 (제24조 제 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22조 제2항 및 제 3항(이들 규정을 제24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 4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및 

제51조의 7 제2항 및 제 3항(이들 규정을 제51조의 9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심사회가 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95 조 제2항 제 1호에서도 마찬가지)를 행하는 광역지자

체에 해당 심사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개호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심사회(이하 [광역지자체 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3. 제16조 및 제18조 규정은 전항의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제2항 중 [기초지자체의 장(특별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

하동문)]은 [광역지자체의 장]으로 본다.

4.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에 위탁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제21조 및 

제2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들 규정 중 [시․정․촌심

사회]를 [광역지자체 심사회]로 본다.

(정령에의 위임)

제27조 이 관에서 정하는 바 외에 장애지원 구분에 관한 심사 및 판정, 

지급결정, 지급여부의 결정, 수급증, 지급결정의 변경결정 및 지급결정의 

취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3 관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개호급여, 특례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

제28조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



                                              부록-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전문번역본

- 215 -

비스에 관하여 다음 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一. 재택개호

二. 중증방문개호

三. 동행 원호

四. 행동원호

五. 요양개호(의료에 관한 것을 제함)

六. 생활개호

七. 단기입소

八. 중증장애자 등 포괄지원

九. 시설입소지원

2. 훈련 등 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 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一. 자립훈련

二. 취업이행지원

三. 취업계속지원

四. 공동생활원조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

제29조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

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시행자(이하 [지정장애

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라 한다) 혹은 장애자 지원시설(이하 [지정장애자 지

원시설]이라 한다)에게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또는 희망원로부터 시설장애인복

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지급

결정장애자 등에 대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시설장애인복

지 서비스(지급량 범위 내에 한함. 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된 비용(식사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거주 혹은 체재에 필요한 

비용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 또는 창조적 활동 혹은 생산활동에 필

요한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특정비용]이라 한다)를 

제한다)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으려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은 후생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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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지정장애자 지

원시설 또는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

게 수급증을 제시해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비의 가액은 1개월에 대해, 제1호에서 드

는 액수에서 제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서

비스의 종류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통상 필요로 하는 비용

(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에 대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

요로 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

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필요로 한 비용의 액수)의 합계액

二.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의 가계의 부담 능력 그 외의 사정을 참작 

하고 정령으로 정하는 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액이 전호에서 드는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 가액)

4.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지정장애

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장애인복

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해 개호급여 또는 훈

련 등 급여로써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결정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지불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이 있었을 때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대하여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이 있던 것으로 본다.

6. 기초지자체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으로부터 개호급여 또

는 훈련 등 급여의 청구가 있을 때는 제3항 제1호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

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

한 부분에 한함) 또는 제44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

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함)에 비추어 심사한 뒤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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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에 관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쇼와 33년 (1958) 법률 제 192호) 제45조 제5항에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8. 위의 각항에 정하는 바 외에 개호급여 및 훈련급여의 지급 및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등의 개호급여 및 훈련 등 급여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

제30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제 2호에 규정하

는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지급량의 범위 내의 것에 한함)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함)에 대하여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一.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

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二. 지급결정장애자 등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이외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다음과 같은 사업소 또는 시설에 의해 시행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를 받았을 때.

가 -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동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를 충족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소(이하 [기준 해당 사업소]라 한다)

나 - 제44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또는 동조 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

영에 관한 기준에 정하는 사항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

를 충족하는 시설(이하 [기준해당시설]이라 한다)

三. 기타 정령에서 정할 때.

2. 광역지자체가 전항 제 2호 가 및 나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

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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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의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자 등

에 대한 안전 확보 및 비밀 보장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기준해당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3.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훈련 등 급여의 가액은, 월당, 그 달에 받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가액

의 합산액에서, 각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의 가계부담능력과 기타 사정

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한 가액(해당정령에서 정하는 비용이 해당 합계한 

액수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

여 남은 가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전조 제3항 제 1호의 후생노동대신이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

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

二.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당 기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함)에 대해 후생 노

동대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기

준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된(특정 비용을 제함) 비용을 넘을 

때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필요로 한 비용).

4. 전 2항에 정한 것 외에 특례개호급여 및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개호급여 등 가액의 특례)

제31조 기초지자체가 재해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특별사정으로 

인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움을 인정한 지

급결정장애자 등이 받는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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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의 [가액)]은, [가액)의 

범위 내에서 기초지자체가 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전항에 규정된 지급결정 장애자 등이 받는 특례개호급여 또는 특례 

훈련등급여의 지급이 전조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항의 [--을 공

제하고 남은 액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이 정한다]는, [-의 범위 내에서 기

초지자체가 정한 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 4 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32조 삭제

제33조 삭제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34조 기초지자체는 시설입소지원, 공동생활원조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항에서 [특정입소 등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지

급결정을 받은 장애자 중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자(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1항에서 [특정장애자]라 한다)가 지

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자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이하 [지정장애자

지원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또는 공동생활 원조가 이뤄지는 곳에 입주

하고, 해당 지정 장애자 지원 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

로부터 특정 입소 등 서비스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특정장애자에 대해 해

당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또는 공동생활 원조를 받는 주거에서의 식사제공에 

소요된 비용 또는 거주에 소요된 비용(동항에서 [특정입소 등 비용]이라 한

다)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장애자특별급여를 지급한다.

2. 제29조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의 지급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 방법은 정령으로 정

한다.

3. 전 2항에 정하는 바 외에,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 또는 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의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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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

제35조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할 때에는 특정장애자에 대

해 해당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 혹은 기준 해당 시설 또는 공동생활원조

를 받는 주거에서의 특정 입소 등 비용에 대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一. 특정장애자가 제 20조 제 1항의 신청을 한 날부터 해당 지급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 긴급 기타 불가피한 이유로 지정장애

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

二. 특정장애자가 기준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2.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해 필요

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5 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 

및 지정상담지원 사업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지정)

제36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은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사

업소(이하 이 관에서 [서비스사업소]라 한다)별로 행한다.

2. 취업계속지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전항

의 신청은 해당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정해 실시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요양개호

에 관련된 지정신청에 있어서는 제7호를 제외한다) 중 어느 것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을 해서는 안 된다.

一. 신청자가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한 자가 아닐 경우

二.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및 기능 및 인원이 제

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三. 신청자가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조례에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

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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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서비스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四. 신청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또는 집

행을 받지 않게 되기 전의 자일 때.

五. 신청자가 이 법률 기타 국민의 보건의료 혹은 복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그 집행을 마치거

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되기 전의 자일 때.

五의 2. 신청자가 노동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관해 정령으로 정한 것 의

해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자의 경우

六. 신청자가 제50조 제 1항(동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해

당 지정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는 해당 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절

차법(헤이세이 5년(1993) 법률 제 88호) 제15조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던 날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법인의 임원 또는 그 서비스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사용인(이하 [임원 등]이라 한다)

이었던 자로 해당 취소일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하며, 

해당 지정취소를 당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통지가 있던 

날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관리자였던 자로 해당 취소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일 때. 다만, 해당 지정취소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취소의 해당지정 취소처분이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가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처 상황 기타 해

당 사실에 관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정도

를 고려하여,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지정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다.

七. 신청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신청자(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

에 대해 같다.)의 주식(株式)의 소유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신청자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이하 이 호에 대해 [신청자의 

모 회사 등]이라 한다), 신청자의 모 회사 등이 주식의 소유 기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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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인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또는 해당 신

청자가 주식의 소유 기타 사유로 인해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

며, 혹은 그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관계자로서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해진 것 중, 해당 신청자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가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

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어 그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다만, 해당 지정취소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취소의 해당지정 취소 처분이 된 사실 및 해당 

사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업무 관리 체제의 정비에 대한 대처 상황 기타 해당 사실에 관

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정도를 고려하여,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지정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상당한다

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다.

八. 신청자가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통

지가 있던 날부터 해당 처분일자 또는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 사이에 제46조 제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4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신청을 한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자를 제한다)로, 해당 신청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

을 때.

九. 청자가 제48조 제1항(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

는 제51조의 27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일로부터 청문 

결정 예정일(해당 검사 결과에 따라 제50조 제1항 또는 제51조의 29 

제1항 혹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청문 실시 

결정을 전망한 날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지자

체의 장이 해당 신청자에게 해당 검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특정일

을 통지했을 경우의 해당 특정일을 말한다)까지의 사이에 제46조 제

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폐지 

신고를 한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상당하는 이유가 있는 자를 제외

한다)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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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제46조 2항 또는 제51조의 25 제2항 

혹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신청이 있던 경우로, 신청자

가 동호의 통지일 전 60일 이내에 해당신고에 관한 법인(해당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법인을 제한다)의 임원 등 또는 해

당 신고에 관한 법인이 아닌 자(해당 사업의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자를 제한다)의 관리자였던 자로, 해당 신고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十一. 신청자가 지정신청 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일 때.

十二. 신청자가 법인으로 그 임원 등 중 제4호에서 제6호까지 또는 제8

호부터 전호까지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十三. 신청자가 법인이 아닌 자로, 그 관리자 중 제 4호에서 제6호까지 또

는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4. 광역지자체가 전항 제 1호의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한다.

5. 광역지자체의 장은 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대해 제 1항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신청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의 소

재지를 포함하는 구역(제8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정하

는 구역으로 한다)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이 동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

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광역지자체 혹은 해당구역의 해당 지정장애인복

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

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지정의 변경)

제37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특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한 것

에 한한다)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양을 증가

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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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조 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전항 규정의 변경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

제38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자지원시설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 및 해당 장애자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을 정함으로써 행한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의 해당 

신청에 관한 지정장애자 지원시설의 입소정원의 총원이 제 89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필요량에 이미 도달해 있거나, 해당 

신청에 관한 사업자의 지정으로 이를 초과할 때, 기타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의 달성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제29조 제1항

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3. 제36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은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자지원시

설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 지정의 변경)

제39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는 제29조 제1항의 지정에 관한 시

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종류를 변경하려 할 때 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입

소정원을 증가시키려 할 때에는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자지원시설에 관한 동항의 지정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전항의 지정변경신청이 있었을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삭제

(지정의 갱신)

제41조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지원시

설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을 잃는다.

2. 전항의 갱신 신청이 있었을 경우, 동항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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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

을 때에는 종전의 지정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 처분이 있

을 때까지 유효하다.

3. 전항의 경우, 지정이 갱신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4.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제 1항의 지정 갱신에 준용한다. 이 경

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의

책무)

제42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및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

자(이하 [지정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

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자 등의 의사결정 지원에 배려함과 

동시에 기초지자체,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재활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한 제휴를 도모하며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해당 장애자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자 

등의 입장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정사업자 등은 그 제공하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거나 

기타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력해야 한다.

3. 지정사업자 등은 장애자 등의 인격을 존중하는 한편,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자 등을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

해야 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기준)

제43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 

별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

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가 전2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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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

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

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의사업운영에관한사항으로, 장애자 또는 장애아

동의 보호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의 확보, 장애자 등

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 등에 밀접하게 관련

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관한 이용 정원

4.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제46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 신고를 할 경우, 해당신고일전 1개월 이내에 해당지정 장

애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던 자로써, 해당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

도 계속해서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

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 장애

인복지서비스 사업자와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조정 및 기타 편의를 제공

해야 한다.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기준)

제44조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는 광역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정

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가 전2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은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이용,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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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4.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설치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퇴를 할 

때는, 동조에서 규정하는 예고 기간의 개시일의 전날에 해당 시설장애인복

지 서비스를 받고 있던 자로서, 해당 지정의 사퇴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

당시설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

게는 필요한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

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45조 삭제

(변경신고 등)

제46조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중단했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재개할 때에는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

고해야 한다.

2.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업일의 1개월 전까지, 그 취지를 광역지지자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

다.

3.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는 설치자의 주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

일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정사퇴)

제47조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은 3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친 뒤 그 지정

을 사퇴할 수 있다.

(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 조정 또는 원조)

제47조의 2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제43조 제4항 또

는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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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와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장애 복지서비스사업자, 지정장애자지원

시설의 설치자 기타 관계자에게 조언과 원조를 할 수 있다.

2. 후생 노동대신은 동일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 장

애자 지원 시설의 설치자에 대해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 규

정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에 있어서, 제43조 제4항 또는 제44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원활한 편의제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장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또는 해당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지

정 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광역지자체의 구역을 넘어서 광역적

인 견지에서 조언 및 원조를 할 수 있다.

(보고 등)

제48조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였던 자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혹

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의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 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사업에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 2항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 

3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3. 제 2항의 규정은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권고, 명령 등)

제 49 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기

한을 정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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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해당 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4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경우, 해

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가, 다음의 각 

호(희망원의 설치자는, 제 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 대해서도 같다)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해, 기

한을 정해,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一.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

해 제44조 제 1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44조 제 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정장애자 지원시설

등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 장애 복지 서

비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44조 제 4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전 2항의 기간 내에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부터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

은 지정사업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관한 조

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

를 공시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또는 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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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행한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제1

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희망원의 설치자는, 제3호를 제외한다)의 경우

의 어느 쪽에 해당하든지, 그 취지를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혹은 

상담지원사업소 또는 시설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50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제29조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36조 제3항 제4호부터 제5호의 2

까지, 제1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2조 제3항 규정에 위반했을 때.

三.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있어 제43조 제1항의 광역지

자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四.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3조 제2항의 광역지자체의 조례

에서 정하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설비 및 운영에 관한 기

준에 따라 적절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

었을 때.

五. 개호급여 혹은 훈련 등 급여 또는 요양개호의료비의 청구에 관하여 

부정이 있었을 때.

六.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또

는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명령이 있었음에도 따르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

七.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의 종업원이 제4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가 요구되었음에도 응하

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

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의 종업원이 그 행위를 한 경

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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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29조 제1항의 지

정을 받았을 때.

九. 전 각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이 법률 기

타 국민의 보건의료 혹은 복지에 관한 법률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이들 법률에 기초한 명령 혹은 처분에 위반했을 때.

十. 전 각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十一.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등 중 지정

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 효력을 정지하려 할 때, 이전 5

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十二.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관리자가 지

정취소 또는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려 할 때, 이

전 5년 이내에 장애인복지 서비스에 관하여 부정 또는 현저히 부

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2. 기초지자체는 자립지원급여에 관한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한 지정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전항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때

에는 그 취지를 해당지정에 관한 서비스사업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의 장

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전 2항의 규정은 지정장애자지원시설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

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공시)

제51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一. 제29조 제1항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장애자지원

시설로 지정을 했을 때.

二.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의 신고가 있을 때.

三. 제47조 규정에 의한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사퇴가 있을 때.

四. 전조 제 1항(동조 제 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

해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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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2 지정사업자등은 제42조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가 이행되

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지정사업자 등은 다음의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대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을 신고해야 한다.

一. 다음호에 든 지정사업자 등 이외의 지정사업자 등 광역지자체의 장

二.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이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의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사업자 등 (희망원 설치자를 제외한다. 제4항, 

다음 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51조의 4제 5항에 대해서도 같다) 또

는 희망원 설치자 후생노동대신

3. 전항 규정에 의해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은, 그 신고사항 변경 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대로, 속히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

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에 서는 [후생노동대신 등]이라 한

다) 에 신고해야 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지정사업자등은, 동항 각 호의 구분변경

에 따라, 동항의 규정대로 해당신고를 한 후생노동대신 등 이외의 후생노

동대신 등에 신고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그 취지

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등에도 신고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

도록, 서로 밀접한 관계를 도모하도록 한다.

(보고 등)

제51조의 3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

당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동조 제4항의 규정대로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동항의 규정대로 신고한 지정사업자등을 제한다)가 동조 제 1항의 규

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등

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

사업자 등 혹은 해당 지정사업자등의 종업원에게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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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해당지정사업자 등의 해당지정에 관한 

사업소 또는 시설, 사무소 기타 지정장애인복지서비스 등의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관련된 지정을 한 광역지자체의 장(다음 조 제 5항에 대해 [관계 광역지자

체의 장]라 한다)와 밀접한 연계 하에 실행해야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실시되었거나 또는 하려고 하는 지정에 관련

된 지정사업자등의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할 필

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제1항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

청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은 전항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

1항의 권한을 사용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그 결

과를 해당권한의 사용을 요청한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서,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4 제51조의 2 제 2항의 규정대로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동조 제4항의 규정대로 신고를 받은 후생노동

대신 등은 동항의 규정대로 신고한 지정사업자 등을 제한다)이, 동조 제1

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

하고 있지 않을 시에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권

고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항 규정대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

고를 받은 지정사업자등이, 동항의 기한 내에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 등은, 제 1항의 규정대로 권고를 받은 지정사업자 등이, 정

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지정사업자

등에 대해, 기한을 정해서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대로 명령을 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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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생노동대신은, 지정사업자 등이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대로, 해당 위반내용을 관련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절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계

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비의 

지급

제1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지역상담지원 급여액등의 상담지원 급여결정)

제51조의 5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또는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액 등]이라 한다)를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장애자는, 기초

지자체의 지역상담지원 급여액등을 지급하다는 취지결정(이하 [지역상담지

원 급여결정]이라 한다)를 받아야만 한다.

2. 제19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대해 준

용한다. 이 경우에서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신청)

제51조의 6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받고자 하는 장애자는,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제 20조(제 1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신청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급여여부 결정 등)

제51조의 7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1항의 신청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신

청과 관련된 장애자의 심신 상태, 해당 장애자의 지역상담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역상담지원

급여등의 지급의 여부결정(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 12에 대해 [급여여부결

정]이라 한다)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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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대로, 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등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시․정․촌심사회,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등 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기관은 동항의 의견을 서술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급여여

부결정과 관련된 장애자, 그 가족, 의사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기초지자체는 급여여부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대로 전조 제 1항의 신청과 관련

된 장애자에게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정특정 상담지원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장애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경우 동항의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 대신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등의 이용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6. 기초지자체는 전 2항의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제1항

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해당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감안하

여 급여여부결정을 한다.

7.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상담지원의 

종류별로 1개월 단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역상담지원

급여등을 지급하는 지역상담지원의 양(이하 [지역상담지원급여량]이라 한

다)를 정해야 한다.

8.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역상담지원급여

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

(이하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이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제51조의 8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이라 한다)내에 한해 그 효력이 있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제51조의 9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는, 실제로 받고 있는 지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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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원 급여결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지역상담지원급여량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제51조의 7 제1항의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감안,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는, 해당 결정과 관련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

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20조(제1항을 제한다) 및 제51조의 7(제1

항을 제한다)의 규정은, 전 항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에 대

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는, 제2항의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정을 했을 경

우, 지역상담지원 수급자 중에 해당결정과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이것을 

반환해야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

제51조의 10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한 기초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

우, 해당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련된 장애자가, 제51조의 14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二.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갖

게 되었을 때(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과 관련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외의 기초지자체의 구역 내에 거주

지를 갖게 되었을 때는 제외됨.).

三.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과 관련된 장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51조

의 6 제2항 및 전조 제 3항에 대해서 준용하는 제 20조 제 2항의 규

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

四. 그 외 정령으로 정할 때.

2. 전항 규정대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는 후생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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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취소와 관련된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광역지자체에 의한 원조 등)

제51조의 11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행하

는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 9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업

무에 대해서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등에 의한 기술적사항에 

대해 협력, 기타 기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원조를 해야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51조의 12 제51조의 5부터 전조까지 정한 것 외에 지역상담지원 급여결

정, 급여여부결정,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변경결

정 및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취소에 관한 필요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제51조의 13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은, 지역상담지원에 대해서 다음 조 및 제51조의 15의 규정에 의해 지급하

는 급여로 한다.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4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역상담지

원 급여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이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 지

정에 관련된 지역상담지원(이하 [지정지역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때

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

자에게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지역상담지원 급여량의 범위 내에 한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도 동일하다.)으로 소요된 비용에 대해 지역상

담지원급여를 지급한다.

2.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는 후

생노동성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역상담지원 

수급자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는다. 다만, 긴급한 경우

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3.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은 지정지역상담지원 종류별로 지정지역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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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넘

을 때에는, 해당 실제로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4.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

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때는 기초지자체는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지역상

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으로써 해당 지역상

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액 한도에서 해당 지역상담지

원 급여결정 장애자를 대신하여 해당지정 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5. 전항 규정에 의해 지불되었을 때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에

게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6. 기초지자체는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장이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을 청구

했을 때에는, 제 3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51조의 23 제 2항

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

(지정지역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대로 심사 후, 지불한다.

7.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대로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8. 전 각 항에 정하는 것 외에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및 지정일반

상담지원사업자의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관계에 필요사항은 후생노

동성령으로 정한다.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5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가 제51조의 6 

제1항을 신청한 날로부터 해당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의 효력이 생긴 전

날까지의 사이에 긴급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받았을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로 한 비용을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다.

2. 특례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은 전조 제3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

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로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에 필요비용을 

초과 시, 해당 현재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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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정한다.

3. 전 2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례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관계에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2 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제51조의 16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및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은, 계획상담지원에 대해 다음 조 및 제51조의 18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로 한다.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7 기초지자체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자(이하 [계획상담지원 대

상장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규정

한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한다.

一. 제22조 제4항(제24조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의해,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 0조 제1항 

혹은 제24조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자 혹은 장애아의 보호자 

또는 제51조의 7 제4항(제51조의 9 제3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대로, 서비스 등 이용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된 

제51조의 6 제1항 혹은 제51조의 9 제1항의 신청과 관련된 장애자, 

기초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이하 [지정

특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로부터 해당지정과 관련된 서비스이용지

원(다음 항에서 [지정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경우이며, 

해당 신청에 관한 지급결정 등을 받았을 때.

二. 지급결정장애자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 장애자 지정특정상

담지원사업자로부터 해당지정에 관한 계속서비스이용지원(다음 항에

서 [지정계속 서비스이용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2.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은, 지정서비스이용지원 또는 지정계속서비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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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하 [지정계획상담지원]이라 한다)의 통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대로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해당 지정

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

원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3.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지정계

획상담지원을 받았을 때, 기초지자체는 해당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

이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

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으로써 해당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에게 지급액의 한도 내에서, 해당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4. 전항 규정에 따라 지불된 경우, 계획상담지원대상 장애자 등에게 계획

상담지원 급여액이 지급된 것으로 본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부터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청구받았을 때 제 2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 및 제51조의 24 제2

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지정계획상담지원 취급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 비추어 심사 후 

지불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에 관한 사무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7. 전 각 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 및 지정특

정상담지원사업자의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한다.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

제51조의 18 기초지자체는 계획상담지원 대상장애자 등이 지정계획상담

지원 이외의 계획상담지원 (제51조 24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동조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

업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하는 사업소만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 대해 [기준해당계획

상담지원]이라 한다)를 받았을 경우, 필요 시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

에 따라,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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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은 본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대해, 전조 

제2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로 해당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기준해당계획상담지원에 소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가 정한다.

3. 전 2항에 정하는 것 외에 특례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지급에 관계된 

필요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3 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19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상담지원의 종류 및 일반상담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일반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

2. 제36조 제3항(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36조 제3항 제1호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자]라는 것은 [법인]

으로 재해석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제51조의 20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

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종합적으로 상담지원을 하는 자로

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준한 자의 신청에 따라, 특정상담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소(이하 이 관에 대해 [특정상담지원사업소]라 한다) 별로 

한다.

2. 제36조 제3항(제4호, 제10호 및 제13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

우에 제36조 제3항 제1호 중 [광역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자]라는 것은 

[법인]으로 재해석하거나,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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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갱신)

제51조의 21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

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면 이들의 효력을 잃게 된다.

2. 제41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전 2조의 규정은, 전항에 지정된 갱신에 대

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책무)

제51조의 2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및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이하 

[지정상담지원사업자]라 한다)는, 장애자 등이 자립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자 등의 의사결정지원에 배려함과 동시에 

기초지자체, 공공직업 안정소 그 외의 직업 재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

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를 도모하면서, 상담지원을 해당 장

애자 등의 의향, 적성, 장애의 특성 기타 사정에 따라 항상 장애자의 입장

에 서서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제공하는 상담지원의 재질을 평가하고, 그 

밖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상담지원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3.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장애자 등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시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의한 명령을 준수하고, 장애자 등을 위해 충실히 그 직무

를 수행해야 한다.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3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지역상담지

원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

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정지역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제51조의 2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에는, 해당신고일 전 1개월 내에 해당 지정

지역상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

에게는, 필요한 지역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일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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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기준)

제51조의 24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마다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

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보유해야 한다.

2.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

원의 사업운영에 기준대로 지정계획상담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3.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를 했을 때, 해당 신고일 전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계획상

담지원을 받고 있던 자로, 해당 사업의 폐지 또는 휴업일 이후에도 계속 

해당지정계획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계

획상담지원이 계속적으로 제공되도록 다른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그 외 

관계자와의 연락 조정 기타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의 신고 등)

제51조의 25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이 있

었을 때, 또는 휴업한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을 재개했을 때는,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로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

에 신고해야 한다.

2.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

업일의 1개월 전 까지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3.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이 있었을 때, 또

는 휴업한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재개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한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4.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는 해당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을 폐지, 또

는 휴업하려고 할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폐지 또는 휴

업일의 1개월 전 까지 그 취지를 기초지자체의 장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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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의 장등에 의한 연락조정 또는 원조)

제51조의 26 제 47 조의 2의 규정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실시하는 

제51조의 2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에 대해 준용한다.

2. 기초지자체의 장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의한 제51조의 24 제3

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

사업자 기타 관계자 상호간의 연락 조정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

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한 조언 혹은 원조를 할 수 있다.

(보고 등)

제51조의 27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시에는 지정

일반상담지원사업자 혹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지정

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 대해 [지

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라 한다)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혹은 해당지정

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 혹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였

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고,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

고, 또는 해당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에 관한 장소를 방문하

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의 장은 필요 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혹은 지정특정상

담지원사업자였던 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

업원(이하 이 항에 대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였던 자등]이라 한다) 에 

대해 보고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지정

특정상담지원 사업자 혹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

업원 혹은 지정특정상담지원 사업자였던 자 등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며 

또는 해당직원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

자의 해당지정에 관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 사무소 기타 해당 지정계획상

담지원의 사업에 관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

을 검사할 수 있다.

3. 제9조 제 2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 시, 동

조 제3항의 규정은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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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28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

에 든 경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한을 정하

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一. 해당지정과 관련되는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

능 또는 인원이 제51조의 23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51조의 23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지역상담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51조의 23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2. 기초지자체의 장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다음의 각 호에 든 경

우에 해당할 때,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고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一. 해당 지정과 관련된 특정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이, 제51조의 24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二. 제51조의 24 제 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정계획상담지원사업을 운영

하고 있지 않을 경우 해당 기준을 준수할 것.

三. 제51조의 24 제3항에서 규정하는 편의제공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편의제공을 적정하게 실시할 것.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 기초지자

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했을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상담

지원사업자가 전 2항의 기한 내에 응하지 않았을 시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를 받은 지정일반상담지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기초지

자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받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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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해 명령했을 

때,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6.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지급에 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한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에 든 경우의 어느 쪽에 해

당할 때, 그 취지를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 사업소 소재지의 광역

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 29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 관한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하고, 또는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19 제 2항에 대해 준용하는 제36

조 제3항 제5호, 제0호의 2 또는 제 12호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

二.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2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三.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해당 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 제51조의 23 제1항의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四.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3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지역상담지원의 사업운영기준에 준한 지정지역상담지원

의 사업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관해서 부정이 있었을 때.

六.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7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령받고도 이에 응

하지 않았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七.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과에 관한 일반상담지원사업

소의 종업원이, 제51조의 27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요구에도 불

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

으며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

절하고, 방해 또는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지정에 관한 일반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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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에는 제외

된다.

八.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

정을 받았을 때.

九.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이 법률 기타 

국민복지에 관한 법률로 정령으로 정한 것 또는 이러한 법률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했을 때.

十.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지역상담지원에 

관해 부정이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十一.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일반상담지원사업소를 관

리하는 자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지정취소 또는 지

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정지를 하려고 할 때 이전 5년 이내에 

지역상담지원에 관해서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2. 기초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에 해당할 경우 해당 지정특

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을 취소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0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6조 

제3항 제5호의 2 또는 제 12호의 어느 쪽 사항에 해당될 때.

二.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三.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특정 상담지원 사

업소의 종업원의 지식 혹은 기능 또는 인원에 대해서 제51조의 24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없을 때.

四.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4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사업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

정계획상담지원사업을 운영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五. 계획상담지원 급여액의 청구에 대해서 부정이 있었을 때.

六.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51조의 2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또는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령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보고를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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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 또는 해당 지정과 관련되는 특정상담지원사

업소의 종업원이 제51조의 27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두요구를 받고

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도 답변치 않거나, 

혹은 허위답변을 하거나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절하고 

방해하거나 혹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에 관한 특정상담지원

사업소의 종업원이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

해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에는 

제외된다.

八.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부정한 수단으로 제51조의 17 제1항 제1

호의 지정을 받았을 때.

九. 전 각 호에 든 경우 외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이 법 그 외 국

민의 복지법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준한 명령 혹은 처분

을 위반했을 때.

十. 전 각 호의 경우 외에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가 계획상담지원에 관

해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十一.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임원 또는 그 특정 상담지원 사업소를 

관리하는 자 그 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용인 중 지정취소 또는 지

정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 이전 5년 이내에 계획상

담지원에 관한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자가 있을 때.

3. 기초지자체는, 지역상담지원 급여액 지급에 관한 지정지역상담지원을 

한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항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취지를 해당 지정과 관련된 일반상담지원사업소 소재지의 광역지자체

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시)

제51조의 30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一. 제51조의 14 제1항의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二. 제51조의 2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가 있었을 때.

三.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했

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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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一. 제51조의 17 제1항 제1호의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를 지정했을 때.

二. 제51조의 2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가 있었을 때.

三.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했

을 때.

제 4 관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업무관리체제의 정비 등)

제51조의 31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제51조의 22 제3항에 규정하는 의무

이행이 확보되도록,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2.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

하는 자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업무관리체제의 정비에 관

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一. 다음호 및 제 3호에 든 지정상담지원사업자 이외의 지정상담지원사

업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二. 특정상담지원사업 만을 운영하는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로 해당 지

정 관련 사업소가 一의 기초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자는 기초지자

체의 장에게

三. 해당 지정 관련 사업소가 2개 이상의 광역지자체 구역에 소재하는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3. 전항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

경이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즉시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관

에 대해 [후생노동대신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4.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는 동항 각 호에 든 

구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항 규정에 따라 해당 신고를 한 후생노동대신 

등 이외의 후생노동대신 등에 신고할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

라, 그 취지를 해당 신고한 후생노동대신 등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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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 3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

도록, 서로 밀접한 관계를 도모한다.

(보고 등)

제51조의 32 전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

생노동대신 등에 있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원사업

자를 제외하다.)에게 동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보고 혹은 장부서류 그 외

의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명하고,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 혹은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종업원에게도 출두를 요구 또는 해당 직원이 관계

자에게 질문하고, 또는 해당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해당 지정에 관한 사업

소, 사무소 기타 지정지역상담지원 혹은 지정계획상담지원 제공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해당 지정일반상담지원

사업자에 관해서 지정을 한 광역지자체의 장(다음 조 제5항에 대해 [관계 

광역지자체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해서 

지정을 한 기초지자체의 장(이하 이 항 및 다음 조 제 5항에 대해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이라 한다)와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의 권한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과 밀접한 연계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

정일반상담지원사업자에게 전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

비가 필요할 때 후생노동대신에게, 기초지자체의 장은 이미 하였거나 또는 

하려고자 하는 지정에 관련된 지정특정상담지원사업자에게 동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관리체제의 정비가 필요할 때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1항의 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

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의 요구에 따라 제1항의 권한을 사용했을 때

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권한을 사용하도록 

요구한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대해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에 대해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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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명령 등)

제51조의 33 제51조의 31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은, 해당 신고를 한 지정상담지원사업자(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 

받은 후생노동대신 등에 대해서는 동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정상담지

원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동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있지 않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원

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해당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적

정한 업무관리체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 등은 전항 규정에 의해 권고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

정상담지원사업자가 동항의 기한 내에 이에 불응했을 때는 그 취지를 공

표할 수 있다.

3. 후생노동대신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고 받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정상담지

원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권고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후생노동대신 등 은 전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 그 취지를 공

시해야 한다.

5. 후생노동대신 또는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상담지원사업자가 제 3항

의 규정명령에 위반했을 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위

반내용을 관계 광역지자체의 장 또는 관계 기초지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4 절 자립지원의료비, 의료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

개호의료비의 지급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인정)

제52조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기초지자체의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는 취지의 인정(이하 [지

급인정]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2. 제19조 제2항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급인정에 대해 동조 제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실시하는 지급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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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53조 지급인정을 받으려 하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후생

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청은 광역지자체가 지급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정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거주지 기초지자

체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거주지가 없을 경우 또는 거주지

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그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 소재지의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여 행할 수 있다.

(지급인정 등)

제54조 기초지자체는 전조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장애자 등이 그 심신장

애의 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또한 해당 장애자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소득상황, 치료 상황 기타 사정

을 감안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지급인정을 행한다. 다만, 해당 장애자 등

이 자립지원의료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의료를 전상병자 특

별원호법(쇼와 38년(1963) 법률 제 168호) 또는 심신상실 등의 상태로 중대

한 타해 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헤이세이15년(2003) 

법률 제 110호)의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기초지자체 등이 지급인정을 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기

관]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자립지원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정한다.

3. 기초지자체는 지급인정을 할 때, 지급인정을 받은 장애자 또는 장애아

동의 보호자(이하 [지금인정장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조에 규정하는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전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명칭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자립지원의료수급증(이하 [의료수급증]이라 한다.)을 교부해

야 한다.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제55조 지급인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지급인정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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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기간]이라 한다) 내에 한해 유효하다.

(지급인정의 변경)

제56조 지급인정장애자 등은 이미 받고 있는 지급인정에 관한 제 54 조 

제2항 규정으로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지자체 등에 대해 지급인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기초지자체 등은 전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동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인정의 변경인정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기초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의료수급증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3. 제19조 제2항 규정은 기초지자체 등이 행하는 전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에, 동조 제3항부터 제 5항까지의 규정은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전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

으로 정한다.

4. 기초지자체 등은 제 2항의 지급인정변경의 인정을 한 경우에는 의료

수급증에 해당 인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뒤 반환해야 한다.

(지급인정의 취소)

제57조 지급인정을 한 기초지자체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지급인

정을 취소할 수 있다.

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그 심신장애상태로 보아 자립지원의료

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

二. 지급인정장애자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기초지자체 등 

이외의 기초지자체 등의 구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게 되었을 때(지급

인정에 관한 장애자가 특정시설에 입소함으로써 해당 기초지자체 이

외의 기초지자체 구역 내에 거주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는 제외한

다).

三.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 1항의 규

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四. 기타 정령으로 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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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인정을 취소한 기초지자체 등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취소에 관한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의료

수급증의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

제58조 기초지자체 등은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지급인정의 유효

기간 내에 제 54 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정해진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서 

해당 지정에 관한 자립지원의료(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라 한다)를 받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인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한다.

2.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으려는 지급인정장애자 등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의료수급증을 제시하고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자립지원의료비의 가액은 월당, 제1호에 든 가액(해당 지정자립지원의

료에 식사요양(건강보험법 제 63 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 2호에 드는 

가액의 합산액,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생활요양(동조 제2항 제2호에 규

정하는 생활요양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포함될 때에는 해당액 

및 제 3호에 드는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 및 생활요양을 제한다)

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의 예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가계부담능력, 장애의 

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

하는 가액이 해당 산정한 가액에서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

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식사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

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 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식사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자 등

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三. 해당지정자립지원의료(생활요양에 한한다)에 대해 건강보험의 요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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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건강보험법 제 

85 조의 2 제 2항에 규정하는 생활요양표준부담액, 지급인정장애자 

등의 소득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가액을 

공제한 가액.

4. 전항에 규정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에 따를 수 없을 때 

및 이를 따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때, 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방법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지급인정에 관한 장애자 등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자

립지원의료를 받을 때, 기초 지자체 등은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지정자립지원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에 대하여, 자립지원의료비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지급해야 할 가액

의 한도 내에서 해당 지급인정장애자 등을 대신하여 해당 지정자립지원의

료기관에게 지불 할 수 있다.

6. 전항 규정에 의한 지불이 있었을 때에는 지급인정장애자 등에 대해 

자립지원의료비의 지급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

제59조 제54조 제2항의 지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 

혹은 진료소(이들에 준하는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동문.) 또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의해 동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립지원의료의 종류별로 행한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

가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一.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또는 약국이 건강보험법 제 63 

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보험의료기관 혹은 보험약국 또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혹은 시설이 아닐 때.

二.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혹은 약국 또는 신청자가 자립

지원의료비의 지급에 관하여 진료 또는 조제의 내용이 적절치 않을 

염려가 있어 여러 번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또는 제6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았을 때.

三. 신청자가 제6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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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전 3항 이외에 해당 신청에 관한 병원 혹은 진료소 또는 약국이 지

정자립지원의료기관으로 현저히 부당할 때.

3. 제63조 제3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 및 제7호를 제한다)의 규정은 지

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의 갱신)

제60조 제54조 제2항의 지정은 6년마다 갱신하지 않으면, 기관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잃는다.

2. 건강보험법 제68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의 갱신에 준용한다. 이 경

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책무)

제61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

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진료방침)

제62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진료방침은 건강보험의 진료방침의 예를 

따른다.

2. 전항에 규정하는 진료방침에 따를 수 없을 때 및 적당하지 않을 때의 

진료방침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광역지자체의 장의 지도)

제63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하여 광역지자

체의 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변경신고)

제64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해당 지정에 관한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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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의 사퇴)

제65조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은 1개월 이상의 예고기간을 거쳐 그 지정

을 사퇴할 수 있다.

(보고 등)

제66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자립지원의료의 실시에 관해 필요할 때에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혹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 

의사, 약사 기타 종업원이었던 자(이하 이 항에서 [개설자였던 자 등]이라 

한다)에 대해, 보고 혹은 진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

를 명하고,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 혹은 관리자, 의사, 약사 기타 

종업원(개설자였던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출두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

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대해 

설비 혹은 진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3.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보

고 혹은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을 때, 광역지자체의 장은 해당 지정자립지

원의료기관에 대한 기초지자체 등의 자립지원의료비 지불의 일시 정지를 

지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보고, 명령 등)

제67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1 조 또는 제62

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실시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제61조 또는 제

62조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그 권고를 받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동항기간 내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3. 광역지자치의 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지정자립지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

았을 때에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자에 대해 기한을 정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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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에 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4. 광역지자체의 장이 전항 규정에 의한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5. 기초지자체는 지정자립지원의료를 행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개설

자가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하고 적절한 자립지원의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취지를 해당 지정에 관한 의료기관 소재지의 광역지

자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정취소 등)

제6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에 관한 제54조 제2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그 지정의 전부 혹은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59 조 제2항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

하게 되었을 때.

二.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59 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제36조 제3항 제4호, 제5호의 2까지,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어느 것

인가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三.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1 조 또는 제 62 조의 규정을 위반했을 

때.

四. 자립지원의료비의 청구에 관하여 부정이 있었을 때.

五.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 제 66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보고 혹은 진

료기록,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

르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했을 때.

六.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설립자 또는 종업원이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고, 동항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 답변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혹

은 기피했을 때. 다만,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종업원이 그 행

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의 개설자가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다했을 때를 제한다.

2. 제50조 제1항 8호에서 제12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지정자

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효력정지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

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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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제69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그 취지를 공시해야 한다.

一. 제54조 제2항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을 지정했을 때.

二.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동조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것을 제한다)가 있었을 때.

三.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지정사퇴가 있었을 때.

四. 전조 규정에 의해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했을 때.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0조 기초지자체는 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지

급결정을 받은 장애자가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에 지정장애인복지 서비

스사업자 등으로부터 해당 결정에 관한 요양개호의료를 받았을 때에는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에게 해당 

요양개호의료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요양개호의료비를 지급한다.

2. 제58조 제 3항에서 제6항까지의 규정은 요양개호의료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

제71조 기초지자체는 특례개호급여(요양개호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관

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가 기준해당사업소 또는 기준해당시설로부터 

해당 요양개호의료(이하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급결정에 관한 장애자에 대해 

해당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기준해당 요양개호

의료비를 지급한다.

2. 제58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은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준용)

제72조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지정장애인복

지 서비스사업자 등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사업 

혹은 기준해당시설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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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심사 및 지불)

제73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 요양개호의료를 행하

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 또는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를 행하는 

기준해당 사업소 혹은 기준해당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비부담의료기관]이

라 한다)의 진료내용 및 자립지원의료비,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

양개호의료비(이하 이 조 및 제75조에서 [자립지원의료비]라 한다)의 청구

를 수시로 심사하고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제58조 제 5항(제 7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규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공비부담의료기관은 광역지자체의 장이 내리는 전항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 광역지자체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공비부담의료기관이 청구할 수 

있는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 

기본법(쇼와 23년(1948) 법률 제 129호)에 정하는 심사위원회, 국민건강보

험법에 정하는 국민건강보험진료보수 심사위원회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심사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4. 기초지자체는 공비부담의료기관에 대한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지불에 

관한 사무를 사회보험진료보수 지불기금, 연합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6. 제1항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의료비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

이의신청법(쇼와 37년(1962) 법률 제160호)에 의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광역지자체의 원조 등)

제74조 기초지자체가 지급인정 또는 자립지원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는 취지의 인정을 하는 데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요구에 응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이 절

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해 그 설치하는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기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협력 기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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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자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정령에의 위임)

제75조 이 절에 정하는 것 외에 지급인정, 의료수급증, 지급인정의 변경

인정 및 지급인정의 취소 기타 자립지원의료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 5 절 보장구비의 지급

제76조 기초지자체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었을 경

우,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자 등의 장애상태를 보아, 해당장애자 등이 보

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가 필요한 자일 경우, 해당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장구비 지급대상장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구비를 지급한

다. 다만, 해당 신청에 관한 장애자 등 또는 그 속하는 세대의 세대원 중 

정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득이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2. 보장구비의 가액은 월당으로 동일한 달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장

비에 대해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

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에는 해당 보장구

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기준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해당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애자 등의 가계부담능력 기

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기준액의 합계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3. 기초지자체는 보장구비의 지급에 필요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

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제19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기초

지자체의 인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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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6. 전 조항에 정하는 것 외에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6 절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제76조의 2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 장애자 등이 받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개호보험법 제24조 제 2항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의 대상 서비스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각각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넘을 때 실제로 소요된 가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

다)에서 해당 비용에 지급된 개호급여 등 및 동법 제 20조에서 규정하는 

개호급여 등 중에서 정령으로 정한 것 및 보장구비의 합계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이 현저하게 고액일 경우에는,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에게, 고

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를 지급한다.

2. 전 항에서 정하는 것 그 밖에,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의 지급 

요건, 지급액 기타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사항

은, 장애 복지 서비스 및 보장비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부담이 

가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한다.

제 3 장 지역생활지원사업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7조  기초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一. 장애자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계발을 위한 사업

二. 장애자 등, 장애자 등의 가족, 지역주민 등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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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애자 등이 자립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한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

三. 장애자 등이 장애인복지 서비스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며 자립적 일

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장애자,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장애자 등을 

개호하는 자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조언 기

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자 등에 대

한 학대방지 및 그 조기발견을 위해 관계기관과 연락조정 기타 장애

자 등의 권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다음 호의 것을 제외한다)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 이용의 관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는 것

이 유용하다고 인정된 장애자로써, 성년 후견 제도의 이용에 소요되

는 비용을 보조받지 못하면 성년 후견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

五. 장애자에 관련된 민법(메이지 29년(1896년) 법률 제89호)에 정한 후

견, 보좌 및 보조업무를 적정 하게 실행할 수 있는 인재육성 및 활

용을 꾀하기 위한 연수 사업. 

六. 청각, 언어기능, 음성기능 기타 장애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장애

자 등 기타 일상생활의 영위에 지장이 있는 장애자 등에 대해 의사

소통지원 등(수화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해당 

장애자 등과 기타의 자 간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하 같음)의 파견, 일상생활 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용구로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의 급여 또는 대여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七.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는 사업

八. 이동지원사업

九. 장애자 등을 지역활동지원센터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

에 다니게 하며 창조적 활동 또는 생산활동기회의 제공, 사회와의 

교류촉진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2.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실시체제의 정비상황 

기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관련 기초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 기초

지자체를 대신하여 전항 각호에 든 사업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 외에, 현재 주거를 구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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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에 대해 저렴한 요금으로 복지 홈 기타 시설에서 해당시설의 방실 

기타 설비를 이용케 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 기타 

장애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

업을 행할 수 있다.

(기간(基幹) 상담지원 센터)

제77조의 2 기간 상담지원 센터는, 지역상담지원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기관으로써, 전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든 사업 및 신체장애자복지

법 제9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지적장애자복지법 제9조 제 5항제 2호 및 

제3호 및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 업무를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초지자체는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일반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자 기타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4. 전항의 위탁을 받은 자는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5. 기간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자는 제1항의 사업 및 업무를 효과적으

로 실시하기 위해 지정장애인복지사업자 등 의료기간, 민생위원법 (쇼와 

23년(1948년) 법율 제 198호)에 정한 민생위원,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2조의 

3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신체장애자상담원, 지적장

애자 복지법 제15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은 지

적당애자상답원,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를 양성하고, 또는 파견하는 사

업의 관계자 기타 관계자와의 연계에 노력해야만 한다.

6. 제3항 규정에 의해 위탁을 받아 제 1항의 사업 및 업무를 실시하기 

위해 기간 상담지원 센터를 설치하는 자(그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 혹

은 그 직원 또는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

에 관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78조 광역지자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생활지원

사업으로 제77조 제1항 제3호, 제 6호 및 7호에 든 사업 중 특히 전문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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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상담지원에 관한 사업 및 특히 전문성이 높은 의사소통지원을 행하

는 자를 양성하여 또는 파견하는 사업, 의사소통지원을 행하는 자의 파견

에 관련된 기초지자체와의 상호간의 연락조정 기타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

한 사업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행한다.

2. 광역지자체는 전항에 정하는 바 외에 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상담지

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복지 서비스 혹은 상담지원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들에 대해 필요한 지도를 하는 자를 육성하는 사업 기타 장애

자 등이 자립적인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4 장 사업 및 시설

(사업의 개시 등)

제79조 광역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할 수 있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二. 일반 상담지원 사업 및 특정 상담지원 사업

三. 이동지원사업

四. 지역활동지원센터를 경영하는 사업

五. 복지 홈을 경영하는 사업

2.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전

항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3. 전 항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국가 및 광역지자체 이외의 자는 제1항 각호에 드는 사업을 폐지 또

는 휴지하려 할 때 미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기준)

제80조 광역지자체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시설이 필요한 것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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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이 조 및 제 82 조 제 2항에 있어 같다.),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가 전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와 지역활동

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및 복지 홈

에 관한 방의 평면적

三.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에 대한 적절

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과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 등의 안전 확보 및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

련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것

四.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확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에 관한 이용 

정원

3. 제 1항의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와 지역활동지원센터 및 복지 홈의 

설치자는 동항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고의 징수 등)

제81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자 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할 때에는 장애

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 사업, 특정상담지원사업 혹은 이동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자 혹은 지역활동지원센터 혹은 복지 홈의 설치자에 대

해,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케 하거나, 혹은 그 사업소 혹은 그 시설

을 방문하여 그 설비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

의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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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정지 등)

제82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일반상담지원사업, 특

정상담지원사업 또는 이동지원사업 시행자가 이 장의 규정 혹은 해당규정

에 기초한 명령 혹은 이에 기초한 처분에 위반했을 때, 그 사업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꾀하거나 그 사업관계자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했을 때, 또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 그 사업의 제

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자 또는 지역활동지

원센터 혹은 복지 홈의 설치자가 이 장의 규정 혹은 해당 규정에 기초한 

명령 혹은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했을 때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 

지역활동지원센터 혹은 복지 홈이 제80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

었을 때 또는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 혹

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 규정에 위반했을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설치자에 대해 그 시설의 설비 혹은 운영의 개선 또는 그 사업의 정지 

혹은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시설의 설치 등)

제83조 국가는 장애자지원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는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먼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 사항을 광역지자체의 장에

게 신고한 뒤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는 사회복지법(쇼와 26년

(1951) 법률 제 45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전 각항에 정하는 것 외에 장애자지원시설의 설치, 폐지 또는 휴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기준)

제84조 광역지자체는 장애자지원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야 한다.

2. 광역지자체가 전항의 조례를 결정할 때에는, 제1호에서 3호까지의 사

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제 4호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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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

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한다.

一. 장애자지원시설에 배치하는 종업원 및 그 인원수

二. 장애자지원시설에 관한 거실(방)과 병실의 평면적

三. 장애자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및 안전 확보와 비밀 보장에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써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한 것

四. 장애자지원시설에 관한 이용 정원

3. 국가,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자지원시

설은 제1항의 기준을 사회복지법 제65조 제1항의 최저기준으로 보고, 동법 

제62조 제 4항, 제65조 제3항 및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보고의 징수 등)

제85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자지원시설의 운영

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할 때 해당시설의 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의 보고 

혹은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요구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혹은 그 시설을 방문하여 설비 혹은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케 할 수 있다.

2. 제9조 제2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질문 또는 검사에 동조 제3항 

규정은 전항 규정에 의한 권한에 준용한다.

(사업의 정지 등)

제86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자지원시설의 설비 

또는 운영이 제84조 제1항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할 경우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의 장은 전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때는 문서로 그 이유

를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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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장애인복지계획

(기본방침)

제87조 후생노동대신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활지원사업 제공체제를 정비하고,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

침]이라 한다)을 정한다.

2. 기본방침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상담지원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기본적 사항

二.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의 지역생

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三.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및 제89조 제

1항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

四. 기타 자립지원급여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3. 후생노동대신은 기본 지침안을 작성하거나 또는 기본기침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먼저 장애자 등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후생노동대신은 장애자 등의 생활실태, 장애자 등이 처한 환경의 변

화,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필요할 때에는 신속히 기본지침을 변경하도록 

한다.

5. 후생노동대신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지체 없

이 공표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8조 기초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 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이하 [기초지자체 장애인

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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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二. 각 년도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

상담지원 종류별로 필요한 양을 예상

三.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

항에 대해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一. 전 항 제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

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로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二. 전 항 제2호의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

계획상담지원 및 동항 제3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

에 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 내의 장애자 등

의 숫자, 그 장애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5. 기초지자체는 해당 기초지자체 구역에 있는 장애자 등의 심신상황, 처

해진 환경, 기타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이들 사항을 감안하여 기초

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6.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자기본법 제11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장애자계획, 사회복지법 제107조에 규정하는 기초지자체 지역

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7.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8. 기초지자체는 제89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이하 이 항 및 

제89조 제6항에서 [자립지원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했을 때,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먼저, 자립지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9. 장애자 기본법 제34조 제4항의 지방장애자시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한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장애자 시책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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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미리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11.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지체 없이 이를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8조의 2 기초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제2항 각호 사항(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제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 해당 각호 사항을 포

함한다)에 대해서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기초지자체 장애

인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제89조 광역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따라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달

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각 기초지자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관점에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 확보에 관한 계획

(이하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2.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서는 다음 사항을 정한다.

一. 장애인복지 서비스, 상담지원 및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

보에 대한 목표에 관한 사항

二. 해당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구역별로 해당 구역의 각 년도 지정장애

인복지 서비스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지정계획상담지원의 종류별 

필요량의 예상

三. 각 년도의 지정장애자지원시설 필요 입소정원 총수

四.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계획에 있어서 전 항, 각 호 외에도 다음 사

항에 대해서 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一. 전항 제 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

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二. 전항 제 1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

원의 종류별 필요 예상량 확보를 위한 방책

三. 지정장애자지원시설의 시설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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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에 관한 사항

四. 전항 제2호의 구역별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또는 지정지역상담지원 

또는 동항 제 4호의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제공체제의 확보에 관한 의

료기관, 교육기관, 공공직업안정소, 기타 직업 재활훈련 조치를 실시

하는 기관 기타 관계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장애자 기본법 제11조 제 2항에 규정하

는 광역지자체 장애자계획, 사회복지법 제108조에 규정하는 광역지자체 지

역복지계획 기타 법률규정에 의한 계획으로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사

항을 정한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은 의료법(쇼와 23년(1948) 법률 제 205호) 

제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의료계획에 상응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

는 정신장애자의 퇴원 촉진을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6. 광역지자체는 협의회를 설치했을 때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

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먼저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7.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미리 장애자 기본법 제34조 제 1항의 지방장애자시책추진협의회의 의

견을 청취해야 한다.

8.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 할 

때, 지체 없이 이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9조의 2 광역지자체는 정기적으로 전조 제2항 각호 사항(광력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동조 제3항 각호 사항을 정할 때 해당 각호 사항을 포

함한다)에 대해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필요 시 해당 광역지자체 장애인

복지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협의회의 설치)

제89 조의 3 지방공공단체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장애자 등의 지원체

제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기관, 관계단체 및 장애자 등 및 그 가족과 

함께 복지, 의료, 교육 또는 고용에 관한 직무 종사자 기타 관계자(다음 항에

서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항의 협의회는 관계기관 등이 상호연락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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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등의 지원 체제에 대한 과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등과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응한 체제정비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의 장의 조언 등)

제90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기초지자체에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2. 후생노동대신은 광역지자체에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방법 

기타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의 작성 상 중요한 기술적 사항에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

제91조 국가는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계

획 또는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에 정해진 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사

업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 기타 지원에 힘써야 한다.

     
제 6 장 비용

(기초지자체의 지급)

제92조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

一. 개호급여비 등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이

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지역상담지원 급여비, 특례지역 상담지원 급여비, 계획상담지원 급여

비 및 특례계획 상담지원 급여비(제 94 조 제 1항에 대해 [상담지원 

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三.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제 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한다), 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소요

되는 비용

四. 보장구비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五.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六.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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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의 지급)

제93조 다음과 같은 비용은 기초지자체가 지급한다.

一. 자립지원의료비(제8조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에 관한 것을 

제한다)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二. 광역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생활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광역지자체의 부담 및 보조)

제94조 광역지자체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

一. 제92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드는 비용 중, 국가 및 광역지자체

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해당 기초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및 고액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급여비의 지급에 관한 장애자 등의 장

애지원 구분별 인원수, 상담지원 급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장애자 등

의 인원수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하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이라 한다)의 25/100.

二. 제92조 제3호 및 제 4호에 든 비용의 25/100

2. 광역지자체는 해당 광역지자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정령에 정하는 바

에 따라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6

호에 드는 비용의 25/100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국가의 부담 및 보조)

제95조 국가는 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부담한다.

一.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장애인복지 

서비스비 등 부담대상액의 50/100

二.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3호 

및 제4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三. 제93조의 규정에 의해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 중 동조 제 1호

에 드는 비용의 50/100

2. 국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비용

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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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가 행하는 지급결정에 관한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지방자치법 

제 252 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심사판정업무를 

광역지자체 심사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에 관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7까지, 제51조의 9및 제51조

의 10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가 행하는 지역상담지원 급여결정에 

관한 사무 의 50/100 이내.

二.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가 지급하는 

비용중 제92조 제6호 및 제93조 제2호에 드는 비용의 50/100 이내.

(준용규정)

제96조 사회복지법 제 58 조 제 2항에서 제 4항까지의 규정은 국유재산

특별조치법(쇼와 27년(1952) 법률 제 219호) 제2조 제2항 제 3호의 규정 또

는 동법 제3조 제1항 제 4호 및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준용한다.

제 7 장 국민건강보험 단체 연합회의 장애자 자립지원

법 관계 업무

(연합회의 업무)

제96조의 2  연합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그밖에, 제29

조 제 7항(제34조 제2항에 대해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1조의 14 제

7항 및 제51조의 17 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초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개호급여, 훈련 등 급여, 특정장애자 특별 급여, 지역상담지원 급여 및 계

획상담지원 급여의 지불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의결권의 특례)

제96조의 3 연합회가 전조의 규정에 의해 행하는 업무(다음 조에서 [장

애자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라고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에서 준용

하는 동법 제29조의 규정과 관계없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규약대로 의결권에 관한 특단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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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리)

제96조의 4 연합회는, 장애자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에 관한 경리는, 기타 

경리와 구분하여 정리해야 한다.

제 8 장 심사청구

(심사청구)

제97조 기초지자체의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

분에 불복이 있는 장애자 또는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광역지자체의 장에 

대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전 항의 심사청구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이의신청심사회)

제98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 제 1항의 심

사청구 사건을 취급하게 하기 위해 장애자개호급여 등 이의신청심사회(이

하 [이의신청심사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심사회의 의원 정수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

하는 인원으로 한다.

3. 위원은 수준 높은 인격과 개호급여 등 또는 지역상담지원 급여 등에 

관한 처분 심사에 관하여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장애자 등의 보건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 중 광역지자체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

제99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보결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여임기로 한다.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회장)

제100조 이의신청심사회에는 위원간의 호선으로 회장 1인을 선출한다.

2. 회장에게 사고가 있으면 전항 규정에 준해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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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기간 및 방식)

제101조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

일 이내에 문서 또는 구두로 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로 인해 이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기초지자체에 대한 통지)

제102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청구를 수리했을 때 원 처분을 한 기초

지자체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심사를 위한 처분)

제103조 광역지자체의 장은 심사에 필요할 때에는 심사청구인 혹은 관계

인에 대해, 보고 혹은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그 출두를 명해 심문하거나 

의사 기타 광역지자체의 장이 지정하는 자(다음 항에서 [의사 등]이라 한

다)에게 진단 기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광역지자체는 전항 규정에 의해 출두한 관계인 또는 진단 기타 조사

를 한 의사 등에 대해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일당 및 숙박료 또

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정령 등에의 위임)

제104조 이 장 및 행정이의신청법에서 정하는 바 외에 심사청구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이의신청심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의

신청심사회를 설치한 광역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

(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제105조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처분취소소송은 해당 처분에 대한 심

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얻은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제 9 장 잡칙

(연합회에 대한 감독)

제105조의 2 연합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106조 및 제108조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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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경우, 이들 규정에서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헤이세이 17년(2005년) 법률 

제 123호) 제96조의 3에서 규정하는 장애자 종합지원법 관계 업무를 포함

한다)]로 한다.

(대도시 등의 특례)

제106조 이 법률 중 광역지자체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에 관한 규정

으로 정령에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 및 동법 제252조의 22 제1항의 핵심도시(이해 [핵심도

시]라 한다) 및 아동복지법 제59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아동상담소 설치

도시(이하 [아동상담소 설치도시]라 한다)에 있어서는 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도시 혹은 핵심도시 또는 아동상담소 설치도시(이하 [지정도시 

등]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이 경우, 이 법률 중 광역지자체에 관한 규정은 

지정도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도시 등에 적용한다.

(권한의 위임)

제107조 이 법률에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전 항 규정에 의해 지방후생국장에 위임된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실시규정)

제108조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의 실시

를 위한 절차 기타 집행에 필요한 세칙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 10 장 벌칙

제109조 시․정․촌심사회, 광역지자체심사회 혹은 이의신청심사회의 위원 

또는 이들 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자립지원급

여대상 서비스 등을 행한 자의 업무 상 비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누설했

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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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20조 제 4항(제24조 제 3항, 제51조의 6 제2항 및 제51조의 9 제3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7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1조 제48조 제1항(동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51조의 3 제1항, 제51조의 27 제1항 혹은 제2항 혹은 제51조의 3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

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또는 이들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 답변을 하거나, 

혹은 이들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혹은 기피한 자는 30만엔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서도 동조

의 형을 부과한다.

제113조 정당한 이유 없이 제 103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

여 출두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진술 혹은 보고를 하거나 진단 

기타 조사를 하지 않은 자는 3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의신

청심사회가 행하는 심사절차의 청구인 또는 제102조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은 기초지자체 기타 이해관계인은 예외로 한다.

제114조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

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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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

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한 자에 대해 10만엔 이하의 과료를 부

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2.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 1항 규정에 의한 보고 

혹은 물건의 제출 혹은 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혹은 허위물건의 제

출 혹은 제시를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해당 직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

하지 않거나, 허위답변을 하거나 동항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

피한 자에 대해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3. 기초지자체는 조례로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51조의 9 제2항 

또는 제51조의 10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증 또는 지역 상담지원 수

급자증의 제출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

해 10만 엔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8년(2006)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드는 규정은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부칙 제24조, 제44조,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에서 제108조까지 및 

제122조의 규정 공포일

二. 제5조 제1항(재택개호, 행동원호, 아동 주간 서비스, 단기입소 및 공

동생활 지원에 관한 부분을 제한다), 제3항, 제5항, 제6항, 제9항에서 

제15항까지, 제17항 및 제19항에서 제22항까지, 제2장 제 1절(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

한 부분을 제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 8호에서 

제10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제1호에서 제3호에 관한 부

분에 한한다),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에서 제40조까지, 제41조(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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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지원시설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부분에 한한

다),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

에 한한다) 및 제2항, 제7조, 제48조 제3항 및 제4항, 제49조 제2항 

및 제3항 및 동조 제4항에서 제7항까지(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의 설

치자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50조 제3항 

및 제 4항, 제51조(지정장애자지원시설 및 지정상담지원사업자에 관

한 부분에 한한다), 제70조에서 제72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2항 및 

제75조(요양개호의료 및 기준 해당요양개호의료에 관한 부분에 한한

다), 제2장 제4절, 제3장, 제4장(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관한 부분

에 한한다), 제5장, 제92조 제1호(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

자 특별급여 및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의 지급에 관한 한한다), 제

2호(요양개호의료비 및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의 지급에 관한 부

분에 한한다), 제 3호 및 제4호,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1항 제2호

(제92조 제3호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항, 제95조 제1항 제 2

호 (제92조 제 2호에 관한 부분을 제한다) 및 제2항 제 2호, 제96조, 

제 110 조(서비스 이용계획 작성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특정

장애자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

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11조 및 제112조(제48조 제1

항 규정을 동조 제3항 및 제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함) 및 제114조 및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서비스 이용계획 작성

비, 특정장애자 특별급여, 특례특정장애자 특별급여, 요양개호의료비, 

기준해당 요양개호의료비 및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부분에 한한

다) 및 부칙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제26조, 제30조에서 제33조까지, 

제35조, 제39조에서 제43조까지, 제46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

52조, 제56조에서 제60조까지, 제62 조, 제65조, 제68조에서 제70조까

지, 제72조에서 제77조까지, 제79조, 제81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 

90조까지,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6조, 제98조에서 제100조까지, 

제105조, 제108조, 제110조, 제112 조, 제113조 및 제115조의 규정 헤

이세이 18년(2006) 10월 1일

三. 부칙 제63조, 제66조, 제97조 및 제111조의 규정 헤이세이 24년 4월 

1일(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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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급여의 특례)

제2조 아동복지법 제 63 조의 2 및 제 63 조의 3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

한 아동은 제19조에서 제25조까지, 제29조에서 제31조까지, 제34조, 제35

조, 제51조의 5에서 제51조의 10까지, 제51조의 14, 제51조의 15, 제 70조, 

제 71 조, 제76조의 2, 제92조, 제 94 조 및 제 95 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

해서는 장애자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장애자로 간주된 장애아로써, 특정시설에 입소하는 

전날에 있어서, 아동복지법 제24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아 입소 

급여의 지급을 받고, 또는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호 혹은 제 2항의 규정

에 의한 조치(동법 제31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동법 제27조 제1항 제 3

호 또는 제 2항에서 규정하는 조치로 간주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하

거나, 제5조 제 1항의 후생노동성령에 정해진 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장애

아에 관한 제19조 제 4항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 동항중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 날에 해당 장애자 등의 보호자였던 자(이하 이 항에 대

해 [보호자였던 자]라 한다)]는, [해당 장애아가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날

의 해당 장애아의 보호자]로, 동항 단서 중에 [해당 장애자 등이 만 18세가 

되기 전 날]은, [해당 장애아가 특정시설에 입소하기 전날]로, [보호자였던 

자]는 [해당 장애아의 보호자]로 재해석한다.

(검토)

제3조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이 법률 및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의 시행상황, 장애아동의 아동복지시설에의 입

소에 관한 실시주체의 존립방법 등을 감안하여 이 법률 규정에 대해 장애

자 등의 범위를 포함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2.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제2장 제2절 제5관, 제3

절 및 제4절 규정의 시행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정부는 장애자 등의 복지에 관한 시책의 실시상황, 장애자 등의 경제

적 상황 등에 입각하여 취업지원을 포함한 장애자 등의 소득확보에 관한 

시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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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부칙 제1조 제2호

에 든 규정의 시행일 전 일까지는 제19조 제3항 중 [개호급여 등의 지급을 

받거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 제2항 혹은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6조 제 

1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훈련 등 급여 혹은 특례훈련 등 급여의 지급을 

받거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32 제1항 규정에 의해 입주조치가 취

해져 공동생활지원을 행하는 주거(이하 이 항에서 [공동생활주거]라 한다)

에 입주한 장애자,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1항 규정에 의해 동항

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 지급을 받거나 동법 제18조 제3항]으로, [장애자지

원시설, 희망원 또는 제5조 제1항 혹은 제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동법 제30조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이하 이 항에서 

[신체장애자요양보호시설]이라 한다)]로, [장애자지원시설, 희망원, 제5조 제

1항 혹은 제 5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공동생활주거, 신체

장애자요양보호시설]로, [입소 전]은 [입주 또는 입소 전]으로, [입소했다]는 

것은 [입주 또는 입소했다]로, 동조 제3항 중 [입소하여]는 [입주 또는 입소

하여]로 한다.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1

조의 11 제2항 규정에 의해 재택생활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아

동의 보호자,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신체장애자복지법 및 제

17조의 5 제 항의 규정에 의해 주택생활지원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 

및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6 제2항 

규정에 의해 주택생활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자에 대해서는 시

행일에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이 내려졌다고 간주되는 장애자 또는 장애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 이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재해석은 정

령으로 정한다.

(장애지원 구분의 인정 및 지급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

간 동안 제15조 중의 [둔다]는 [둘 수 있다]로, 제 20조 제2항 중 [조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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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조사케 할 수 있다]로, 제21조 제1항 중 [행한다]는 [행할 수 

있다]로, 제22조 제1항 중 [장애지원 구분]은 [장애지원 구분 또는 장애의 

종류 및 정도]로 한다.

(신체장애자갱생상담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

간 동안, 제22조 제2항 중 [제9조 제6항]은 [제9조 제5항]으로, [제9조 제 5

항]이라 되어 있는 것은 [제9조 제4항]으로 한다.

(개호급여 등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

간 동안, 제28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호급여 및 특례개호급여의 

지급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관해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

되는 급여로 한다.

一. 재택개호

二. 행동원호

三. 아동 주간 서비스

四. 단기입소

五. 외출개호(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재택개호,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

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재택개호 

등 사업 및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재택개호 중 외출 시 이동 중

의 개호를 말한다. 이하 같음)

六. 장애자 주간 서비스(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

복지법 제4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주간 서비스 및 부

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주간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음)

2. 시행일로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상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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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출개호 및 장애자 주간 서비스를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외출개호 또

는 장애자 주간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업을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각

각 간주하여 이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호급여 등의 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 시행일부터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29조 제3항 중

[의 90/1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부터 해당 비용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한다.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아동복지법 제6

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

하는 신체장애자 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재택개호(행동

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

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

장애자 재택개호사업(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를 행하는 자로 후

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재택개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2.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

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

장애자 재택개호(행동원호 및 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행동원호에 관한 제

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3.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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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규정하는 아동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

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아동 주간 서비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

을 받은 자로 본다.

4.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아동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 4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4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단기입소에 관한 동법 제15 조의 5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3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정신장

애자 단기입소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

에 단기입소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현재 부칙 제51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

조 제5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지역생활지원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의 2 제4항에 규정하는 정신

장애자 지역생활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일에 공동생활지원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해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된 

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해당자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후생노동

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6조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41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제11조 시행일 현재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아동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21조의 10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

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재택개

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에 관한 동법 제17조의 4 제1항의 지

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재택개호(외출개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

한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 4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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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

조의 3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정신장애자 재택개호 등 사업(외출개호에 해

당하는 것에 한한다)를 시행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는 시행

일에 외출개호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2. 시행일 현재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17조

의 4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

적장애자복지법 제4조 제 3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 주간 서비스에 관한 

동법 제15조의 5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행일에 장애자 주간 서비

스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3. 전 2항의 규정으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을 받은 자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제41조 제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상의 시행일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호급여 및 훈련등급여의 지불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시행일로부터 헤이세이 19년(2007) 9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제29

조 제8항 중 [국민건강보험 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32조 제6항 중 [연합회]라 되어 있는 

것은 [연합회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자립지원의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20

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육성의료급여 또는 육성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

급을 받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

애자복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갱생의료급여 또는 갱생의료에 소

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받는 장애자 및 부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

한 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장애자 및 장애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에 제52조 제1항 규

정에 의한 지급인정을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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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행일 현재 부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9조의 2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및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

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의

료를 담당하는 자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은 시행일에 제54조 제 2항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제 54 조 제 2항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의료기관에 관한 동항의 지정은 해당 의료기관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 59 조 제 1항의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제 60조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

을 잃는다.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시행일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을 시행하는 국가 및 광역지

자체 이외의 자(부칙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간주되는 사업을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사업에 

상당하는 사업에 관한 부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

34조의 3 제 1항, 부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6조 제1항, 부칙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정신보건 및 정신장

애자복지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3 제1항 또는 부칙 제51조의 규정에 의

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시행

일에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사업의 정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시행일로부터 부칙 제1조 제2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

의 기간 동안 제82조 중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8조의 2,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7]은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8조의 2. 지

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4 혹은 아동복지법 제21조의 25의 2]로 한다.

(비용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 시행일부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제94조 제1항 제 2호 중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용(사회

복지법에서 정하는 복지에 관한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는 기초지자체가 지

급하는 것에 한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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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시설입소장애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부칙 제41조 제1항 또는 제 58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

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부칙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갱생지

원시설 또는 부칙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지원시설 (부칙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의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8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통근숙소를 제한다)는 장애자지원시설로 보아 제19조 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 시행일 이후 당분간, 제19조 제3항 중 

[제18조 제 2항]은 [제18조]로,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조치]는 

[제15조의 4 혹은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 혹은 입주조치]로, 

[또는 제5조 제 1항]은 [혹은 제5조 제 1항]으로,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여]

는 [정하는 시설에 입소하거나 공동생활개호 혹은 공동생활지원을 하는 주

거(이하 이 항에서 [공동생활주거]라 한다)에 입주하여]로, [또는 동법]은 

[공동생활주거 또는 동법]으로, [입소 전]은 [입소 또는 입주 전]으로, [특정

시설에 입소하여]는 [특정시설에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입소했다]는 [입

소 또는 입주했다]로, 동조 제 4항중 [제18조 제 2항]은 [제18조]로,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소조치]는 [제15조의 4혹은 제16조 제 1항의 규정

에 의한 입소 혹은 입주조치]로, [입소했다]는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동

조 제5항 중 [입소하여]는 [입소 또는 입주하여]로 한다.

(지급결정장애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1 제2항 규정에 의해 시설훈련 

등 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자 및 동법 제17조의 32 제4항 규정

으로 동조 제 1항에 규정하는 국립시설에 입소한 장애자 및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2 제2항 규정으로 시설

훈련 등 지원비의 지급결정이 내려진 장애자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단, 해당 장애자가 동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았을 때

에는 예외로 본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결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자에 대하여 

이 법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적 재해석은 정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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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지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 부칙 제41조 제1항 또는 제 58 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

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칙 제41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 갱생지원시설 또는 부칙 제 58 조 제 1항에 규정하는 지적장

애자지원시설로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전 일,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 1항의 지정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1 제 1

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 1항에서 [구법지정지설]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구법지정시설에

서 시행되는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시설지원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5조 제 2항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시설지원

에 상당하는 서비스(이하 [구법시설지원]이라 한다)를 장애인복지 서비스로 

보아,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에 해당 장애인복지 서비스

에 관한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이 있었다고 본다.

(구법시설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부칙 제1조 제 2호에 드는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에 드

는 규정 시행일 전 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초지자체는 지급결정장애자 등

이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내일 경우, 전 조의 규정에 의해 제29조 제 1항의 

지정이 있다고 간주하는 구법지정시설(제 50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항 규정으로 해당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제한다. 다음 조에서 [특정 구

법지정시설]이라 한다)에서 구법시설지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지정 

구법시설지원]이라 한다)을 받았을 때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

급결정장애자에 대해 해당 지정 구법시설지원(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범

위 내의 것에 한한다)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하여 개호급

여를 지급한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개호급여의 가액은 제29조 제3항의 규정

에 관계없이 월당으로 제 1호에서 드는 가액에서 제 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 구법시설지원에 대해서 지정구법시설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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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요되는 비용(특정 비용을 제한다)이,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가액이 실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에 

소요된 비용(특정 비용을 제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 해당 실제로 지

정 구법시설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二. 해당 지급결정 장애자 등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

령으로 정한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한 가액이 전호에서 드는 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가액)

(특정 구법수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 부칙 제1조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1 제

2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

애자복지법 제15조의 12 제2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하 이 조에서 [구

법시설 지급결정]이라 한다)가 내려져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17조의 10 제 1항의 시설훈련 등 지원비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5조의 11 제 1항의 시

설훈련 등 지원비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구법수급자]라 한다)는, 

부칙 제1조 제 2 규정의 시행일 이후 계속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

해 있는 동안(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계속하여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

지정시설 또는 장애자 지원시설 혹은 희망의 뜰에 입소하여 해당 1 이상

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자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에 각각 소재

하는 장소에 순차적으로 거주지를 보유하게 된 특정구법수급자에 대해서

는, 해당 1 이상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자지원시설 혹은 희망원

에 계속 입소해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는 제19조 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해당 구법시설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가 지급결정을 내

린 것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이 적용되는 장애자가 입소한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

자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은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장애자지원시설 

혹은 희망원이 소재하는 기초지자체 및 해당 장애자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에 필요한 협력을 해야 한다.

3. 특정구법수급자는 부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 

규정의 시행일 전 날까지에 한해, 동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이후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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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정구법지정시설에 입소해 있는 동안(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관한 제

50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 규정의 지정취소 기타 불가피한 이

유로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에 계속하여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특정장애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특정구법수급자에 있어서 해당 1 이

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특정장애자 지원시설에 계속 입소해 있

는 기간을 포함한다), 해당 구법시설지급결정을 내린 기초지자체는 해당 특

정구법수급자를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로 보아 

해당 특정구법수급자가 해당 특정구법지정시설(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

법지정시설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특정구법수급자는 해당 

1 이상의 기타 특정구법지정시설 또는 지정장애자지원시설 등)로부터 특정

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을 받았을 때는,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에 대해 해당 지정구법시설지

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된 비용(특정비용을 제한다)에 대

해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 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에

게 동항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예외로 한다.

4. 전항 규정에 의해 특정구법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개호급여 또는 훈련

등급여의 가액은 제29조 제 3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월당으로 제 1호에서 

드는 가액에서 제 2호에서 드는 가액을 공제하고 남은 가액으로 한다.

一. 동일한 달에 받은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

에 대해 제29조 제 3항 제 1호의 후생 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산정한 비용 범위 내에서 후생 노동대신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그 액이 실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

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한 비용(특정 비용을 제외한다.)의 가액을 

넘을 때에는, 실제로 해당 지정구법시설지원 또는 지정장애인복지 

서비스 등에 소요한 비용)의 합계액

二. 해당 특정구법수급자의 가계부담능력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으

로 정하는 가액(해당 정령으로 정하는 가액이 전호에서 든 가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가액을 넘을 때에는, 해당 상당하는 액)

5. 특정구법수급자(지급결정장애자 등인 경우를 제한다)는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시행일부터 동조 제 3호 규정 시행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제29조 제 2항, 제4항 및 제 5항, 제31조 및 제76조의 2 제 1항규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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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대해서는 지급결정장애자 등으로 제34조 제1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

서는 지급결정을 받은 장애자로 본다.

(장애자지원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 부칙 제1조 제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장애자지원시설을 설치한 

기초지자체에 대해 제 83 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 중 [미리]

는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2.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

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7조 제3항 또는 사회복지법 제62조 제1항 규

정에 의한 신고를 한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30조의 2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복지 홈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21조의 9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복지 홈(이하 

이 항에서 [신체장애자복지 홈 등]이라 총칭한다)의 설치자는 같은 날, 제

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신체장애자복지 

홈 등을 복지 홈으로 본다.

3. 부칙 제1조 제 2호 규정의 시행일 현재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

정 전 아동복지법 제34조의 3 제1항, 부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

체장애자복지법 제26조 제1항 또는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장애아동 상담지원

사업, 부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신체장애자복지법 제4조의 2 제 

1항에 규정하는 신체장애자상담지원사업 또는 부칙 제52조 규정에 의한 

개정 전 지적장애자복지법 제4조에 규정하는 지적장애자상담지원사업(이하 

이 항에서 [장애아동상담지원사업 등]이라 총칭한다)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날 제7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해당 장애아동 상담

지원사업 등을 상담지원사업으로 본다.

(시행 전 준비)

제24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에 드는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 121 조에서 같다.)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제19조에서 제22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절차, 제

36조(제 4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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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 1항의 지정정차, 제 59 조 규정에 의한 제 54 조 제 2항의 지정절

차, 제79조 제 2항의 신고, 제 88 조 규정에 의한 기초지자체 장애인복지

계획 책정준비, 제 89 조 규정에 의한 광역지자체 장애인복지계획 책정분

비 기타 행위는 이 법률 시행 전에도 실시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 이 법률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에 의해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된 경우,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 위임)

제122조 이 부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 시행에 수반하여 필요한 경

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헤이세이 18년(2006) 6월 21일 법률 제 83호) 초안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규정은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제10조 및 부칙 제4조, 제33조에서 제36조까지, 제52조 제1항 및 제2

항, 제105조, 제124조 및 제131조에서 제133조까지의 규정 공포일

二. 제22조 및 부칙 제52조 제3항 규정 헤이세이 19년 3월 1일

三. 제2조, 제12조 및 제18조 및 부칙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제54조, 제 56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제72

조, 제74조 및 제86조의 규정 헤이세이 19년 4월 1일

四. 제3조, 제7조,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4조 및 부칙 제2조 제 2

항,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1조, 제42조, 제44조, 제57조, 제66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

89조,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3조, 제

109조, 제114조, 제117 조, 제120조, 제123조, 제126조, 제128조 및 제

130조의 규정 헤이세이 20년 4월 1일

五. 제4조, 제8조 및 제25조 및 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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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제19조에서 제31조까지, 제80조, 제82조, 제88조, 제92조, 제

101조, 제104조, 제107조, 제108조, 제115조, 제116조, 제118조, 제 

121조 및 제129조 규정 헤이세이 20년 10월 1일

六. 제5조, 제9조, 제14조, 제20조 및 제26조 및 부칙 제53조, 제58조, 제67

조, 제90조, 제91조, 제96조 및 제111조의 규정 헤이세이 24년 4월 1일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제13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 규정에 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동문.)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 규정으로 종전에 예에 따르게 된 경우 

및 이 부칙의 규정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 경우, 이 법률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처분,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로 개정 

후의 각 법률 규정 중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개정 후 각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2. 이 법률 시행 전에 개정 전 각 법률규정에 따른 신고 기타 절차를 밟

아야 할 사항으로, 이 법률시행 전에 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명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개정 후 각 법

률 중 상당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정 후의 각 

법률규정을 적용한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133조 부칙 제3조에서 전조까지 규정하는바 외에 이 법률시행에 필요

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헤이세이 18년 6월 21일 법률 제 84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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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헤이세이 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 각 호

의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一. 부칙 제16조 규정, 부칙 제31조 규정 및 부칙 제32조 규정 공포일

二. 제1조 규정, 부칙 제3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 및 부칙 제17

조 규정 중 건강보험법(다이쇼 11년(1922) 법률 제 70호) 제 65 조 

제 2항의 개정규정 헤이세이 19년 1월 1일

三. 제3조 규정, 제7조 규정, 제8조 규정 중 약사법 제7조 제1항 개정규

정, 제9조 규정(약사법 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제한다), 제11조 규정, 

부칙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 부칙 제18조 규정 중 지방자치법

(쇼와 22년(1947) 법률 제 67호) 별표 제 1 보건원, 조산원, 간호사법

(쇼와 23년 법률 제203호)의 항 및 동표 약사법(쇼와 35년 법률 제 

146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5조의 규정 헤이세이 20년 4월 1일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 이 법률(부칙 제1조 각호 규정에 있어서는 해당 각 규정) 시행 

전의 행위 및 이 부칙규정으로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된 경우, 법률 시행 후

의 행위 및 이 부칙규정으로 효력이 인정된 경우, 법률 시행 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제32조 부칙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전조에 정하는 바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헤이세이 2011년 12월 14일 법률 제122호)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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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장애자종합지원법 장애지원평가항목과 내용(106개항목으로판정)
No 항 지원구분 평가항목 선택항목 군별

1 1-1 좌  상지마비 등 １．없다 ２．있다 　 　 　 A

2 1-1 우  상지마비 등 １．없다 ２．있다 　 　 　 A

3 1-1 좌  하지마비 등 １．없다 ２．있다 　 　 　 A

4 1-1 우  하지마비 등 １．없다 ２．있다 　 　 　 A

5 1-1 그외  마비 등 １．없다 ２．있다 　 　 　 A

6 1-2 어깨관절의  움직이는 범위의 
제한 １．없다 ２．있다 　 　 　 A

7 1-2 팔꿈치관절의움직이는범위의제
한 １．없다 ２．있다 　 　 　 A

8 1-2 다리사이의관절의움직이는범위
의제한 １．없다 ２．있다 　 　 　 A

9 1-2 무릎관절의움직이는범위의제한 １．없다 ２．있다 　 　 　 A

10 1-2 발관절의움직이는범위의제한 １．없다 ２．있다 　 　 　 A

11 1-2 그외관절의움직이는범위의제한 １．없다 ２．있다 　 　 　 A

12 2-1 잠자리뒤척임（체위교환） 1.잡지않고
할수 있다

２. 
뭔가를잡으면
할 수 있다

３．할 
수없다 　 　 A

13 2-2 일어나기 1.잡지않고
할수 있다

２．뭔가를잡
으면할수있다

３．할
수없다 　 　 A

14 2-3 좌위보지(앉아있기) 1.할수있다
2.자기손으로
짚으면할수있
다

３．부
축을받
으면할
수있다

4．할
수없다 　 A

15 2-4 양발로  서있기
1.지탱하지 
않고 할 수 
있다

２．뭔가지탱
할것이있으면
할수있다.

３．할
수없다 　 　 A

16 2-5 보행
1.잡지 
않고 할 수 
있다

２．뭔가를잡
으면할수있다

３．할
수없다 　 　 A

17 2-6 휠체어에서  침대로의 이동 １．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18 2-7 이동 １．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19 3-1 일어서기 1.잡지않고
할수 있다

２．뭔가를잡
으면할수있다

３．할
수없다 　 　 A

20 3-2 한쪽  발로 서있기
1.지탱하지
않고할수있
다

２．뭔가를잡
으면할수있다

３．할
수 
없다

　 　 A

21 3-3 세신(입욕  이외)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4.하지
않고있
다

　 A

22 4-1-1 욕창  등 １．없다 ２．있다 　 　 　 A

23 4-1-2 욕창  이외 손이 필요한 
피부질환 등 １．없다 ２．있다 　 　 　 A

24 4-2 삼킴 1.할수있다 2.지켜보기등 3.할수
없다 　 　 A

25 4-3 식사섭취 １．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26 4-4 음수 １．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27 4-5 배뇨 １．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28 4-6 배변 １．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29 5-1-1 구강청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A

30 5-１-2 얼굴씻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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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3 정발(머리빗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A

32 5-1-4 손톱깍기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A

33 5-2-1 상의  착탈 1.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34 5-2-2 바지  착탈 1.자립 ２．지켜보기
등

３．부
분보조

４．모
두보조 　 A

35 5-3 약  복용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A

36 5-4 금전관리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A

37 5-5 전화이용 1.자립 2.부분보조 3.모두
보조 　 　 A

38 5-6 일상의  의사결정(일상생활에 
불안,고민에 관한 상담등) 1.할수있다

2.특별한경우
를빼고는할수
있다

3.일상
적으로
곤란

4.할수
없다 　 A

39 6-1 시력 1.보통

2.약1m떨어
진시력확인표
그림이
보인다

3.눈앞
에노인
시력확
인표
그림이
보인다

4.거의
안보인
다.

　 A

40 6-2 청력 1.보통 2.보통소리가
겨우들린다

3.엄청
큰소리
라면대
략들린
다

4.거의
안들린
다

5.듣
고있
는지
판단
불능

A

41 6-3-1 의사전달

1.조사대상
자가의사를
타인에게전
달할수있다
.

2.가끔전달할
수있다

3.거의
전달할
수없다.

4.할수
없다 　 A

42 6-3-2
본인 스스로의 표현방법을 
이용한
의사표시

1.자신의방
법과상관없
이의사표시
를할수있다

2.가끔자신의
방법이아니면
의사표시이안
되는경우가있
다

3.항상
자신의
방법아
니면의
사표시
이안된
다.

4.어떤
방법이
라도의
사표시
자체가
되지않
는다

　 C

43 6-4-1 개호자의  지시에 대한 반응
1.개호자의
지시가통한
다

2.개호자의지
시가가끔통한
다

3.개호
자의지
시가안
통한다

　 　 A

44 6-4-2 언어 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설명이해

1.언어이외
의방법을사
용
하지않고설
명을이해할
수있다

2.때때로언어
이외의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설명을
이해할수없다

3.항상
언어이
외의방
법을
사용하
지않으
면설명
을이해
할수없
다

4.어떤
방법이
라도설
명
그자체
를이해
할수없
다

　 C

45 6-5-1 매일  일정 이해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6 6-5-2 생년월일,  연령을 대답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7 6-5-3 면접조사 직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생각해내는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8 6-5-4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49 6-5-5 지금  계절을 이해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50 6-5-6 자신이  있는 장소를 대답하는 
것이 1.할수있다 2.할수없다 　 　 　 A

51 7-1 물건을도난당했다는등피해적
되는것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52 7-2 이야기를만들어주위에퍼트린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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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3
실제없는것이보이거나들리
거나
한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54 7-4
울다가웃다가감정이불안정
하게
된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55 7-5 불면증  또는 주야가 바뀐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56 7-6 폭언과  폭행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57 7-7 계속똑같은얘기를하거나
불쾌한소리를내는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58 7-8 큰  소리를 내는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59 7-9 조언이나  개호에 저항한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0 7-10 목적없이  돌아다닌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1 7-11
"집에가야지"라고안정하지
못하
채계속얘기한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2 7-12
외출하면혼자서병원,시설,집
에
돌아오지못한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3 7-13 혼자서  밖에 나가고 싶은 
눈으로 계속 있는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4 7-14 여러가지물건을모으거나
무단으로들고간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5 7-15 불관리를  하는 것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6 7-16 물건이나의류를부수거나
찢거나한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7 7-17
불결한행위(배설물을만지다)
를
한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8 7-18 먹을수  없는 물건을 입에 
넣은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69 7-19 심한  건망증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A

70 7-20
특정물건이나사람에대해
심한  집착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B２

71 7-21 많은 움직임이나 멈춤이 １．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３．월
1회이
상

４．
주1
회이
상

５．
거의
매일

B２

72 7-22 혼돈이나 불안정한 행동이 １．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３．월
1회이
상

４．
주1
회이
상

５．
거의
매일

B２

73 7-23
자신의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가

１．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３．월
1회이
상

４．
주1
회이
상

５．
거의
매일

B２

74 7-24
때리거나 차거나 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위가 １．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３．월
1회이
상

４．
주1
회이
상

５．
거의
매일

B２

75 7-25
타인을 갑자기 안거나 몰래 
물건을  가져간 일이 １．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３．월
1회이
상

４．
주1
회이
상

５．
거의
매일

B２

76 7-26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평상시와  다른 
소리를 낸 일이

１．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４．주
1회이
상

4.하
루1
회이
상

5.하
루에
빈번

B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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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27
갑자기 달려 없어질 
것같은 돌발적인  행동이 １．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４．주
1회이
상

4.하루
1회이
상

5.하
루에
빈번

B２

78 7-28
과식,반식(반정도 씹고 
넘기는정도)  질식의 
위험이 따른다

1.없다 ２．아주가끔
있다

４．주
1회이
상

５．거
의매일

５．
거의
매식
사

C

79 7-29
기분이 우울하고, 
비관적으로 되어 때론  
사고력도 저하된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C

80 7-30

확실하기 위해 손을 
반복해서 씻는 등  
일상동작에 시간이 걸린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B２

81 7-31
타인과 교류를 하는 것이 
불안,  긴장으로 외출하지 
못한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C

82 7-32
하루종일 누워있거나 방에 
계속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한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C

83 7-33
얘기가정리되지않은채대화
가안된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C

84 7-34
계속 집중하지 못하고 
말한 것이 통하지  않는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C

85 7-35
현실에 맞지않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C

86 7-36
다른사람에 대해 
의심스럽게 거부하는  
일이

１．없다 ２．가끔있다 ３．있
다 　 　 C

87 8-1 링겔의  관리 １．없다 ２．있다 　 　 　 A

88 8-2 중심정맥영양 １．없다 ２．있다 　 　 　 A

89 8-3 투석 １．없다 ２．있다 　 　 　 A

90 8-4 인공항문의 처치 １．없다 ２．있다 　 　 　 A

91 8-5 산소요법 １．없다 ２．있다 　 　 　 A

92 8-6 인공호흡 １．없다 ２．있다 　 　 　 A

93 8-7 기관절개의 처치 １．없다 ２．있다 　 　 　 A

94 8-8 통증의 간호 １．없다 ２．있다 　 　 　 A

95 8-9 경관영양 １．없다 ２．있다 　 　 　 A

96 8-10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등의 측정 １．없다 ２．있다 　 　 　 A

97 8-11 욕창의 처치 １．없다 ２．있다 　 　 　 A

98 8-12

카테터(콘돔형  
카테터,고정형 
카테터,인공항문등)소변장
애가 있는 경우

１．없다 ２．있다 　 　 　 A

99 9-1 조리(식단포함) １．자립 ２．지켜보기
,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B１

100 9-2 식사  배식(운반 포함) １．자립 ２．지켜보기
,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B１

101 9-3 청소(정리정돈) １．자립 ２．지켜보기
,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B１

102 9-4 세탁 １．자립 ２．지켜보기
,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B１

103 9-5 입욕준비  및 정리 １．자립 ２．지켜보기
,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B１

104 9-6 시장보기 １．자립 ２．지켜보기
,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B１

105 9-7 교통수단의 이용 １．자립 ２．지켜보기
,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B１

106 9-8 문자의 시각적 인식사용 １．자립 ２．부분보조 ３．모
두보조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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